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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구제목

IWRM 실 을 한 물이용부담 제도 합리화 방안 연구

2.연구기간

2015.7.21～ 2015.12.17

3.연구목

물이용부담 제도에 한 종합 평가와 가격기능 왜곡요인 분석을 통해 국가

차원의 통합물 리(IWRM)실 과 국민의 물인권 보장을 도모할 수 있는 합리

인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장기 으로 물이용부담 의 용수, 역 지방

상수도 가격기능 왜곡요인 개선을 통한 매확 재무건 성 향상 도모

4.연구내용

가.물이용부담 운 황

-물이용부담 리체계

-물이용부담 부과 징수 황

-수계 리기 조성 집행 황

나.물이용부담 제도에 한 기존의 평가 (선행연구 종합)

-법 ․ 제도

-수계 리 원회 운

-물이용부담 부과 집행

다.통합물 리(IWRM) 의 물이용부담 제도 평가

-통합물 리의 개념과 실 수단

-물이용부담 제도 운 의 통합물 리(IWRM) 합성 평가

-물이용부담 과 수도사업 수도요 의 련성

-정책 시사 도출

라.해외 물이용부담 운 사례 시사

- 랑스 네덜란드 사례 분석

-정책 시사 도출



마.물이용부담 제도 개선방향 제시

-수계법 수계 리 원회 사업 조정

-물이용부담 제도 운 의 투명성 강화를 한 부과체계 개선

5.연구결과

가.물이용부담 운 황

-물이용부담 제도는 상수원 지역주민의 생활을 지원하고,수질개선을

한 재원을 확보하기 해 도입됨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최종수요자에게 9조 1천원억의 물이용부담 을 징

수하 으며,2015년 징수계획은 8,744억원임

-사업별 집행내역은 환경기 시설 설치 운 지원에 48.3%,토지매수

수변녹지 조성에 21.4%,상수원 주민지원에 15.3%,기타 수질개선 오염

총량 리에 13.3%를 지출한 것으로 조사됨

나.물이용부담 제도에 한 기존의 평가 (선행연구 종합)

-물이용부담 제도와 련한 기존의 연구는 개별수계 심,연구용역,한강

수계 낙동강수계 심의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음

-논의의 요 은 물이용부담 의 운용에 따른 상-하류간의 갈등이 잠재되어

있고,환경부의 유역환경청의 물이용부담 기 의 운용에 한 한계 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임

-국가차원의 통합물 리 차원에서 물이용부담 제도를 평가한 연구들은 거

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일부 통합물 리 차원에서 물이용부담체계

의 개선방안의 필요성을 제시한 연구가 발견되었음

다.통합물 리(IWRM) 의 물이용부담 제도 평가

-IWRM 의 핵심개념이라 할 수 있는 경제 효율성,생태 지속가능

성,사회 형평성,거버 스에 입각하여 평가분석틀을 고안하고 이를 바탕

으로 물이용부담 제도를 평가하 음

-경제 효율성 측면에서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성,수질개선도,오염자부담원

칙의 용,환경기 시설 설치와 운 의 비효율정도,규제 상의 순응 정

도,지자체의 회피유인과 지천 취수 증 정도,토지매수 수변녹지조성

의 수질개선 기여도 등을 평가지표로 삼았으며,결과 으로 물이용부담

재원 투입 비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사회 형평성의 측면에서는 부과단가의 정성과 타당성,능력을 고려한

차별 부과율,규제피해보상의 정성,수계 리기 배분의 공평성 등을



평가하 으나,부과 상 단가의 형평성과 규제피해보상으로써 수계 리

기 배분의 공평성과 정성 문제가 발견되었음

-생태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수질개선의 지속 향상 정도,가뭄으로 인한

생·공용수의 안정 공 정도,국가차원의 지속가능한 물이용 정도,환경

유량 확보의 정성,기후변화에 응한 안 한 수돗물 공 체계 구축 정

도 등을 평가하 으나,수량확보 측면에서 물이용부담 제도가 기여한 것

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됨

라.해외 물이용부담 운 사례 시사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분석해보면,근본 으로 물 리체계가 확립된 상태

에서 물이용부담체계가 발 되고 있는 형태이며, 한 환경을 개선하는 틀

에서 수자원의 보호 효율 이용을 강조하고 있음

- 랑스 네덜란드의 경우,물 련 부담 의 부과 목 이 명확하고,부담

납부자인 주민 표 등의 참여를 통한 거버 스가 잘 발 되었음

-UN의 물인권 승인 이후 수돗물에 부과되는 세 부담 에 한 폐지가

논의 인 상황임

마.물이용부담 제도 개선방향 제시

-단기 제도 개선방향으로는 향후 물이용부담 의 지출체계와 수입체계의

구조조정이 요구되는데, 자의 경우에는 국고의 이 지원을 받고 있는 수

질개선사업을 폭 축소 하도록 하고,수자원 비축·운 사업,상수원 유입

부유물 수거 처리사업 등과 같은 신규사업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후자

의 경우에는 부과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물이용부담 부과 상을

확 하도록 하고,수질개선 투입비용의 축소,물인권 실 을 한 농어

지역 소득층 상의 물이용부담 감면제도 도입을 제안함

-한편으로 행 수계 리 원회(유역환경청)를 별도의 조직으로 독립시켜 다

양한 이해 계자들이 참여하는 구조와 더불어 의사결정 산부분에

한 실질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요구됨

-장기 제도 개선방향으로는 4 강 수계 특별법을 개정을 통해 물이용부담

의 부과근거 체계,수계 리기 의 사용처,다양한 이해 계자가 참여

하는 거버 스 발 방안 등을 반 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물 리기본법 제정과정에서 물이용부담 과의 계를 정립하고,향

후 물이용부담 은 취수부담 의 모체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기에 이

를 물 리기본법에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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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  연구의 목 과 필요성

□ 기후변화 응과 IWRM 실 을 한 물이용부담 제도 개선 필요

○ 통합물 리(IWRM)의 요성 증 와 합리 인 물이용부담체계 도출 필요

-지구온난화,기후변화의 불확실성 확 ,하천건강성 회복 등 자연환경의 변

화로 안 한 수량을 확보하고,수질을 리하기 한 통합물 리(IWRM)의

요성이 증 되고 있음

-통합물 리(IWRM)실 의 핵심 인 수단인 역상수도의 경우,4 강 본류

심의 물이용부담 부과에 따른 가격기능 왜곡으로 역상수도의 활용

통합물 리가 제 로 실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K-water의『신 장기 략경 계획』 『바람직한 통합물 리 방안 마스터

랜(2014.12)』에 기 한 물이용부담 ,환경개선용수 등 물이용부담체계

합리화를 한 정책 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물이용부담 제도에 한 종합 평가와 가격기능 왜곡요인 분석 필요

-물이용부담 제도는 상수원지역의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

는 재원의 충당을 해 도입됨

-1999년 한강을 시작으로,2002년에는 낙동강, 강, 산강․섬진강 수계로

확 되었으며,제도의 근거로 소 4 강 특별법이 제정됨

-동 제도는 앙정부 차원에서는 환경부가 소 하고 있으며,4 강별로 환경

부, 역자치단체,수자원공사 등 련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수계 리 원

회 수계 리실무 원회를 두고 있음

-물이용부담 제도가 도입된지 15년이 지난 시 에서 그동안 물이용부담제

도를 종합 으로 평가해보고,특히 가격 왜곡요인을 국가차원의 통합물 리

(IWRM)측면에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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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우리나라의 물이용부담 은 세계 3 규모의 안정 인 물 리 재원

으로 기후변화 등 향후 물 리 여건 변화에 맞추어 합리 인 집행방안을 모

색할 필요가 있음

-물인권의 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 에서,국가 으로 물인권을 신장하기

한 합리 인 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행 물이용부담 제도의 용

수, 역 지방상수도 가격기능 왜곡요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K-water는 물이용부담 제도의 합리화 모색을 통해 용수 역상수도

의 매를 확 하고,재무건 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 이론 실사례 검토를 통한 합리 물이용부담체계 확립 필요

○ 합리 물이용부담체계를 확립하기 한 이론 사례분석 요구

-국민의 보편 서비스로서 물공 을 넘어,맑은 물을 안정 으로 공 받고

자 하는 국민의 물인권 물안보의 환경변화에 응하기 한 요한 제도

의 변화는 합리 인 물이용 비용부담체계를 확립하는 것임

-따라서,비용부담과 련된 이론 논의와 이에 따른 실 문제 분석이

시 한 사항임.특히 자연자원의 희소성과 지리 여건에 따른 이해당사자

간 갈등(상·하류 간 갈등)을 합리 으로 해결하기 한 선행연구 해외사

례 검토가 필요함

-합리 제도를 도출하기 한 물이용 비용부담의 이론 논의와 더불어 다

양한 근방법을 통해서 합리 안 도출이 요구됨.이에 우리나라와 유사

한 물 련 갈등을 겪어온 국가들(네덜란드, 랑스 등)의 비용부담체계에

한 해외사례를 통해 시사 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물이용 비용

부담체계 개선의 략 시사 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합리 물이용 비용부담체계의 개편방안 도출

-우리나라 물이용 비용부담체계의 개편방안을 도출하기 해서는 우리나라

물 리체계에서부터 지역 으로 용수배분의 갈등사례까지 반 인 제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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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과,이를 바탕으로 통합물 리(IWRM)정책차원에서 물이용 비용부담체계

의 개편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물이용 비용부담체계의 개편방안을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여 도출하

되,단기 방안은 실 으로 용할 수 있는 안을 심으로, 장기 방

안은 수리권제도 등 근본 인 법률 제·개정을 통해 가능한 방안을 심으로

제시될 필요성이 제기됨

-구체 으로 상·하류 물이용 분쟁해결을 한 단기 방안으로 상류

상수원 취수지역에 한 지원제도의 확충,신규재원의 확보방안을 도출하고,

특히 혜택지역에서 피해지역으로 비용이 공정하게 이 되도록 하기 한

비용부담 모델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장기 방안에서는,새로운 비용부담 모델(물이용부담 축소,물이용부

담 폐지,물이용 혜택/피해 정도를 반 한 지역별 차등요 제,지역별 물

리 노력을 반 한 차등요 제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아울러,장기

측면에서는 수리권제도의 개선방향,물이용 비용부담체계의 개편을 한 주

요 제조건을 이론 차원에서 검토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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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연구의 범 와 방법

□ IWRM 물이용부담 제도 련 선행연구 이론 검토

○ IWRM의 선행연구 검토

-합리 인 물 리를 해 통합물 리(IWRM,IntegratedWaterResource

Management)의 필요성과 실 방안에 한 선행연구와 이론의 재검토

○ 우리나라 물이용부담 제도 련 선행연구 검토

-우리나라 물이용부담 제도를 주제로 한 선행연구들을 종합 으로 검토

하여,학술 으로 어떠한 문제 이 제기되고 어떠한 안이 모색되었는가

를 심층 으로 재검토함

○ 연구방법 :국내외 문헌 연구

-통합물 리(IWRM) 물이용부담 제도와 련된 국내외의 논문,연구

보고서, 문서 의 내용을 조사하여 정리함

□ 우리나라 물이용부담 제도의 역사와 환경변화 분석

○ 물이용부담 제도의 도입배경

-정부는 국 4 강 수계의 수질개선을 해,1989년 『맑은물 공 종

합 책』부터 1996년 『물 리종합 책』까지 추진했으나,뚜렷한 성과

를 창출하지 못함에 따라,1998년부터 4 강에 물이용부담 을 부과하

여 수계 리기 을 조성하는 안을 모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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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용부담 제도의 환경변화

-물이용부담 제도의 도입 당시(1999년)와 재 시 (2015년)의 환경변화

를 기후변화,이해 계자 사이의 갈등 등을 심으로 검토하고,동 제도

의 합리화 필요성을 도출함

○ 연구방법 :국내외 문헌연구 문가 인터뷰

-물이용부담 제도의 도입 당시의 상황에 한 문헌자료를 수집하여 분석

하고,새로운 환경의 변화는 최근의 문헌자료와 문가 인터뷰를 통해

악하여 분석함

□ IWRM 의 물이용부담 제도에 한 평가와 개선방향 도출

○ 물이용부담 제도에 한 기존의 평가에 한 종합분석

- 행 물이용부담 제도의 문제 으로 지 되고 있는 오염자 부담원칙의

배,수도요 과 통합고지되고 있는 불합리성을 선행연구를 통해 검증함

-4 강 수계 리기 의 집행 황을 검토하고,본래의 목 (수질 개선)에

합하게 운 되고 있는지를 세부사업인 수변구역설정,토지매수사업 측

면에서 검토함

-환경기 시설 설치비 운 비 지원은 국고와의 이 지원이라는

에서 불합리성 등을 검토하여 개선방향을 모색함

○ 통합물 리(IWRM) 의 물이용부담 제도 평가

-이론 선행연구에 기 하여 통합물 리(IWRM)의 개념과 실 수단을

정립하고,이에 기 하여 물이용부담 제도의 합성을 평가함

-통합물 리(IWRM)의 에서 물이용부담 의 부과가 수도사업,수도요

,나아가 물인권의 측면에서 어떠한 향을 미치고 있는지 객 으로

분석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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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기 로 통합물 리(IWRM)의 에서 물 리의 효율성,효과성,형

평성 등 공익가치를 높이기 해 필요한 제도개선 방향을 도출함

○ 연구방법 :국내외 문헌연구 실증분석

-우리나라 물이용부담 제도를 평가하는 선행연구를 종합하고,본 연구가

수립한 통합물 리(IWRM)의 의 평가 틀에 기 하여 동 제도의 합리

성을 평가함

□ 해외 사례의 분석과 시사 도출

○ 랑스 네덜란드의 물 련 비용부담체계 변화 사례분석과 시사 도출

- 랑스의 취수부담 방류부과 운 사례를 분석하여,우리나라 물

리 체계에 주는 시사 을 도출함

-네덜란드의 지하수 취수부담 도입 폐지(2012년)사례를 분석하고,국

민 물인권의 신장이라는 측면에서 정책 시사 을 도출하여 제시함

○ 연구방법 :국내외 문헌연구의 종합검토

- 련 해외 홈페이지의 자료를 수집하고,이를 종합 으로 분석하고, 문

가 인터뷰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 을 도출함

□ 물이용부담 제도의 개선방향 도출 제안

○ 물이용부담 제도의 개선방향 도출

-통합물 리(IWRM)의 에서 법․제도,사업구조조정 평가제도 도

입,부과체계 등을 심으로 개선방향을 도출함

-통합물 리(IWRM)의 실 을 한 행 4 강 수계법 수계 리 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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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편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함

-통합물 리(IWRM)의 실 을 한 수계 리기 의 사업구조 개편방안을

모색하고,설립목 의 효과 달성을 한 실행력 확보방안으로서 사 /

사후 평가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함

-통합물 리(IWRM)의 실 과 국민 물인권의 신장을 한 물이용부담

부과체계의 개선방향을 수도요 과의 분리 부과, 진 인하 방안 등을

심으로 검토하여 제시함

○ 연구방법 :연구진 회의 문가 인터뷰

-본 연구를 통해 확보된 자료를 근거로 연구진과 K-water 문가가 함께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검토함





제2장 물이용부담  운 황

제1  물이용부담  제도 도입 배경

제2  물이용부담  징수  집행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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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물이용부담  운 황

제1  물이용부담  제도 도입 배경

1. 물이용부담  제도의 도입배경

□ 물이용부담 제도의 도입배경 취지

-정부는 국 4 강 수계의 수질개선을 해,1989년『맑은물 공 종합

책』부터 1996년『물 리종합 책』까지 추진했으나,뚜렷한 성과를 창출

하지 못함

- 를 들어 팔당호의 수질은 1990년 BOD 1.0㎎/ℓ에서 1998년 2.0㎎/ℓ으

로 잠실권역 취수장의 수질이 3 수로 하락함

-이에 1998년 범정부 차원에서 『4 강 물 리 종합 책』이 수립되었고,

이를 뒷받침할『4 강 수계법』이 마련되고,물이용부담 이 부과되어 이

를 통해 각 수계별로 수계 리기 이 조성됨

-1999년에 한강수계법이 최 로 제정되었고,2002년에 낙동강, 강, 산

강․섬진강 수계법이 제정됨

-물이용부담 제도는 상수도의 이용을 해 일정한 재산권의 제약을 받는

상수원 지역주민의 생활을 지원하고,수질개선을 한 재원을 확보하기

해 도입되었음

-1999년 8월부터 도입된 동 제도는 역상수원의 과 본류 구간으로부터

수를 받는 지역, 역상수원 과 본류 구간 사이의 지류로부터 수를

받는 지역의 주민과 사업주들에게 물이용부담 을 부과하고 있음

2. 물이용부담  제도의 확

□ 특별법 제정에 따른 물이용부담 제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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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낙동강 강 산강‧섬진강

∘팔당호 상수원보호

구역

∘팔당 하류 한강본

류

∘낙동강본류

∘ 역상수원 이용

∘다목

∘ 하류~낙동강본류

하천구간 등

∘ 역상수원 이용

∘ 강 본류

∘주암호 ∘동복호

∘상사호

∘이사천 역조정지

∘수어호 ∘탐진호

-1999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주민지원 등에 한 법률」의 제

19조1)물이용부담 의 부과·징수 조항에 따라 물이용부담 제도가 출발

하 고,이후,2002년에 강, 산강 ·섬진강,낙동강 수계의 법률 제정에

따라 물이용부담 제도가 확 되었음

-물이용부담 의 부과 상은 4 강 특정지역에서 취수된 원수를 직 는

정수하여 공 받는 최종수요자에게 물 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

[표 2-1] 4 강 수계별 물이용부담  부과 상 공공수역

-물이용부담 의 부과방식은 다음과 같음.1)수돗물은 수도사업자가 매월

수도요 통합고지서로 부과․징수하여 해당 수계 리기 에 납입(수도요

입 일 이후 15일까지). 한,2009년부터 4 강 수계 부과지역에서 공

업용수를 사용하는 모든 기업에 부과,2)하천수2)는 2007년부터 최종소비

자가 수계 리 원회에 직 신고‧납부

-물이용부담 의 부과율조정은 2년마다 각 수계별 수계 리 원회에서

의‧조정하고,환경부장 이 결정하여 최종 고시함.부과요율은 각 수계별

수자원 상황에 계없이 비슷한 수

[표 2-2] 수계별 물이용부과  ㎥당 황

한강 낙동강 강 산‧섬진강

170원/㎥ 160원/㎥ 160원/㎥ 170원/㎥

     * (’99년) 한강 : 80원/㎥, (’02년) 낙동강 : 100원/㎥, 강/ 산‧섬진강 : 110원/㎥

1) 19  (물 담  과ㆍ징수) ① 수도사업 는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 사업 등  재원  하  

하여 통  하는 공공수역  취수  원수(原水)  직  또는 수(淨水)하여 공 는  

수 에게 물사 량에 비 한 담 ( 하 "물 담 " 라 한다)  통  하는 에 라 과

ㆍ징수하여, 20 에  한강수계 리 에 납 하여야 한다. 다만, 다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하수는 2008  지하수  30 3에 거 지 체가 지하수 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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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물이용부담  징수  집행 황

1. 징수  집행 황 개요

○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최종수요자에게 9조 1천원억의 물이용부담 을 징수하

으며,2015년 징수계획은 8,744억원임

○ 2015년 징수계획에 따르면 수계별 부과요율은 한강,낙동강, 산강,섬진강이

톤당 170원이며, 강은 톤당 160원임

-물이용부담 은 수계별 수계 리기 으로 조성되어 집행되며,2014년까지

9조 1,824억원을 집행함

-사업별 집행내역을 분석해보면,환경기 시설 설치 운 지원에 48.3%,

토지매수 수변녹지 조성에 21.4%,상수원 주민지원에 15.3%,기타 수질

개선 오염총량 리에 13.3%를 지출함

[표 2-3] 물 련 요  추이

(단 :원/㎥)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연평균

인상률

물이용

부담

한 강 130 140 150 160 160 160 170 170 170 170 170 3.08%

낙동강 120 140 140 150 150 150 160 160 160 160 170 4.17%

강 140 15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43%

․섬 140 150 160 170 170 170 170 170 170 170 170 2.14%

요

용수 원 수 47.9347.9347.9347.9347.9347.9347.9347.9350.3050.3 50.3 0.49%

역

상수도

원 수 213 213 213 213 213 213 213 213 223 223 223 0.47%

정 수 394 394 394 394 394 394 394 394 413 413 413 0.48%

지 방

상수도

국

평균
563.2577.3603.9613.2609.9610.2619.3649.1660.4 - -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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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징수 액  집행 황

○ 물이용부담 징수 액은 1999년부터 2014년까지 4 강 수계에서 약 9조 1천

억원 징수

-2003년 이후 징수 규모는 연평균 6.37%씩 증가하 으며,이는 정기 인 부

과율 인상과 취수량 증가에 기인

[표 2-4] 수계별 물이용부담  징수 액 황(’99~’14년)     

                                                  (단 : 억원)

합 계 한강 낙동강 강 산‧섬진강

91,071 51,923 21,716 9,782 7,650  

자료:환경부,2013;국회 산정책처,2014.

  

○ 물이용부담 은 2013년 기 으로 수계 리기 의 약 90%이상 구성하고 있음

-유역별로 한강 94.8%,낙동강 96.6%, 강 97.8%, ‧섬진강 90.5% 구성됨.

그 외 수계 리기 재원은 가산 ,국가 외의 자가 출연하는 ‧물품‧

그 밖의 재산,매수한 토지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

[표 2-5] 수계 리기  조성 황(’99~’14년)    

                (단 : 억원)

구 분 계 ～'01'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한 강 54,3454,4162,5442,6342,9663,4503,5553,6934,0454,8744,1944,2794,3464,5704,780

낙동강22,298 -　 2681,6511,3731,6101,5611,6111,7901,9691,9602,0182,0712,2022,212

강 10,355 -　 70 543 504 617 830 880 866 895 1,013 954 974 1,0621,148

·섬 7,722 -　 78 485 400 492 482 564 572 713 728 733 773 832 870

합 계 94,7204,4162,9605,3135,2436,1696,4276,7487,2748,4517,8957,9848,1648,6679,011

자료:환경부,2013;국회 산정책처,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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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부담 의 집행 황은 2012년까지 총 7조 6천억원을 집행하 으며,

환경기 시설(46%),주민지원사업(19%),토지매수사업(21%)에 기 의 87%

집행하 음

[표 2-6] 수계 리기  지원사업   

주민지원사업 수질개선 기반조성사업 수질개선지원사업

∘직 지원사업

∘일반지원사업

∘환경기 시설 설치‧운

∘토지매수 수변구역 리사업

∘오염총량 리

∘청정산업지원

∘비 오염 감사업 등   

[표 2-7] 수계 리기  집행 실 (’99~’12년)

                (단 : 억원)

구 분 합계 ‘06이 ‘07 ‘08 ‘09 ‘10 ‘11 1̀2

합 계 76,813 28,704 6,165 9,490 8,221 7,723 8,398 8,112

환경기 시설 35,656 12,933 2,740 3,284 3,623 3,805 4,840 4,431

주민지원사업 14,901 7,184 1,230 1,357 1,338 1,264 1,261 1,267

토지매수사업 15,891 5,406 1,473 1,998 2,356 1,720 1,396 1,542

기타수질개선 6,146 2,536 517 595 687 659 597 555

오염총량 리 3,043 211 95 2137 95 150 172 183

기 리 1,176 434 110 119 122 125 132 134

자료:환경부,2012;각 수계별 유역환경청 홈페이지 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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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강수계 낙동강수계
산강·섬진

강수계

수입부문

합계(A) 5,210 1,229 2,275 907

이자수입(a) - 3 4 3

물이용부담 (b) 4,435 1,026 2,141 775

기타경상이 수입(c) 775 49 45 22

가산 (d) - 1 4 1

토지매각 (e) - - 7 0

기타 잡수입 등(f) - - 0

통화 융기 치 회수(g) - 150 74 106

물이용부담 (b)/수계 리기

수입합계(A)
85.1% 83.5% 94.1% 85.4%

지출부문

합계(B) 5,210 1,229 2,124 907

사

업

소계(h) 4,492 1,103 2,090 795

주민지원(i) 697 200 265 141

환경기 시설(j) 2,058 622 1,261 231

토지매수 수변구역 리(k) 1,153 182 350 328

오염총량 리(l) 66 47 58 38

기타수질개선지원(m) 518 52 156 57

기 리비(n) 81 19 34 12

기

타
여유자 운용(o) 637 107 0 100

환경기 시설 지출(j)/지출부문

합계(B)
39.5% 50.6% 55.4% 25.5%

환경기 시설 지출(j)/물이용부담

수입(b)
46.4% 60.6% 58.9% 29.8%

수질개선 련

사업(j+k+l+m)/사업지출 소계(h)
84.5% 81.9% 87.3% 82.3%

[표 2-8] 2014년도 수계 리기  수입·지출 황

자료:기획재정부,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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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주요내용

송미 (2000)
물이용부담의 운 상의 문제 으로 1)지원사업의 정성,2)기 의 효

율 운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경기개발연구

원(2000)

송미 (2000)연구의 모체가 되는 연구로 한강수계 팔당 주변의 물이용

부담 운 에 한 정책연구로,이해당사자 (서울시-경기도)의 간의 갈등

의 원인을 분석하되,한강유역환경 리청의 재역할을 시하고 있음

제3장 물이용부담  제도에 한 기존의 평가   

(선행연구 종합)

제1  선행연구  련 이론 검토

1. 물이용부담체계 련 선행연구

□ 물이용부담체계 선행연구

○ 개별수계 심,연구용역,한강수계 낙동강 수계 심의 논의 다수

-우리나라 물이용부담 체계의 연구는 기본 으로 계별수계 심,연구

용역 심이 주를 이루고 있음

-특히,한강수계 낙동강 수계 심의 물이용부담 체계의 논의가 부분

을 이루고 있고,논의의 요 은 물이용부담 운용에 따른 상-하류간의 갈

등이 잠재화되어 있고,환경부(유역환경청)의 물이용부담 기 의 운용에

한 한계 이 제시되고 있음

-반면,물이용부담체계를 국가차원의 통합물 리 차원에서 제시되는 연구들

은 거의 없음.다만,권형 ·조은채(2010)의 연구는 통합물 리 차원에서

물이용부담체계의 개선방안의 필요성을 제시하 으나, 재까지 구체 인

분석 정책연구들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표 3-1] 물이용부담  련 주요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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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철(2005)

낙동강수계를 심으로 물이용부담 의 운 사례를 분석한 논문으로,낙

동강을 심으로 유역 통합수자원 리를 도입하 으나,물이용부담 의

운 은 주민지원사업의 제한 이용에 따른 한계 을 지 ,다른 한편으

로 수질과 수량,생태환경의 통합 운 의 필요성을 제기함

손진상(2007)

낙동강 수계의 물이용부담 의 구체 지원 역에 한 검토 분석을

한 논문으로,상류-하류 지역 간의 물이용부담 인상과 지원확 의 갈

등,수계 리기 의 단기 이고 근시안 기 운용의 한계를 지 하 고,

성과 리에 따른 기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음

고재경(2007)

물이용부담 을 환경보존의 입장에서 비용부담원칙(오염자부담원칙과 사

용자부담원칙)과 수혜자부담원칙과 환경서비스에 한 지불 (Payment

forEcosystem:PES)로 구분하고,이에 따른 팔당수질정책에 한 문제

과 안을 제시함

송미 (2008)

물 리기본법 제정 4 강 법이 제정된 이후 유역별물 리에서 팔당

주변의 물이용부담 을 분석한 연구로,수계 리 원회의 역할을 강조하

고있음

김홍균(2008)

물이용부담 의 부담 의 법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기술한 논문으로,물이용부담 의 법 요건에 비추어 보았을 때,물이용

부담 기 운 의 개선방안을 제시하 음

병목(2008)

물이용부담 의 세 의 특성 측면에서 조세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

문에,부담 의 부과범 에 따른 효율 배분의 문제 을 제시하고 있으

며,물이용부담 의 부과범 (유역의 확 )확 의 필요성을 지 하고 있

음

김성수(2009)

독일의 물이용부담 의 제도와 우리나라의 함의를 논의한 연구로 물이용

부담 은 수도사용료와 유사한 사용료의 성격으로 물이용부담 을 부담

하고 있지 않는 곳과 물이용부담 을 부담하고 있는 곳의 형평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물이용부담 의 제도개선을 지 하고 있음

서울시정개발

원 외(2009)

한강수계 물이용부담 리체계를 한 연구용역으로 력 유역 리

체계,통합 물이용부담 부담원칙, 장기 기 운용계획의 법정화,

이용 부과확 ,평가제도 모색 등의 정책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함

이 서(2010)

물이용부담 의 법 의미를 연구한 논문으로 물이용부담 은 부담 의

요건을 지니고 있고,이에 한 근거로 수질개선 주민지원사업을 시행

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음

배명순(2010)
서울시정개발원 외(2009)의 내용을 충북개발연구원의 입장에서 재조명한

연구임

배명순(2013)

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외(2009)를 논문으로 환시킨 로,물이용부

담 의 운 주체(환경부의 유역환경청)를 부담 을 실제로 부담하는 시도

의 체제로 개편 한경유역 의회의 유역공동체 개념의 유역 리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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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음

이규명·김진열

(2014)

한강수계기 운용에 한 거버 스 에서 기 운용의 참여자의 수용

성 기 운용 차의 과정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로 행 한강수계기

의 갈등의 심각성을 제시하고 있음

권형 ·조은채

(2010)

물이용부담 의 효율 운용이 되기 한 제도 개선을 주장한 논문으

로,우리나라 수자원 리의 개념 틀에서 분석하 다는 에서 다른 논문

과 차별성이 있으며,구체 으로 범률의 통합 물이용부담 의 외부비

용의 개념에 따른 부과의 조정필요 등을 제시하 음

2. 물이용부담체계의 이론  논의 

□ 공공성의 에서 본 물자원 요 제도

-물자원은 공공요 상 서비스로 공공성이 강하고,국민의 경제생활과

한 연 성을 맺고 있어서 공익산업으로서 물에 한 요 체계와 정부의

개입은 불가분의 계에 있다고 볼 수 있음

-즉,공공요 은 시장 외에서 결정되는 일종의 요 규제이며,사회 향

력과 국가의 정책 리,규제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임.

즉,이러한 공공요 은 기업성과 공익성 사이에서 경제 원칙과 사회정책

인 원칙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요함

-가격의 이론 측면에서는 사용가능한 범 내에서 개발 사용하면서,

물사용에 한 순편익을 최 화하는 방안을 제하고 있음.즉,물의 사회

가치와 공 에 따른 사회 비용을 설정하면,소비자들이 사회 으로

최 화되고 효율 인 물이용을 행하기 해 노력한다는 임.그럼에도 불

구하고,가격의 정화로 인해 최 의 물사용을 기 할 수 있지만,물자원

가치의 불완 성과 공공재 성격 등으로 인해 물자원의 합리 사용을

한 도구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이 존재함.따라서,실제 으로도 물

자원의 할당에 사용되는 방법에는 비가격 방법도 존재하는데 일반 으

로 사용되는 물 할당 매커니즘들을 살펴보면,한계비용 가격 매커니즘,공

할당,물 시장,이용자기반 할당 등으로 나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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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물 할당 매커니즘의 장   단

한계비용가격설정 공 할당 물 시장 이용자기반 할당

내

용

▪가격을 물공 의 한

계비용과 일치시킴

으로써 가격신호에

따른 소비자의 사용

선택으로 물자원

배분

▪정부가 물리 기

과 정책 요인 등

을 고려하여 할당,

가격 매커니즘과 연

이 음

▪수리권의 설정과 거

래에 의한 시장 매

커니즘을 통해 할당

▪지역 이용자 집단

에 의한 물 할당 의

사결정

장

▪이론 으로 효율

물의 과다사용 최소

화

▪외부성을 내부화하기

▪변화하는 물공 량

조 용이

▪객 공평성 개선,

과세의 독립

▪ 정한 계획은 높은

수 의 효율 할당

달성

▪외부의 비용을 내부

화 고려

▪시장조건 변화에 유

연한 반응

▪보상 고려

▪지역 조건에 한

유연한 고려

▪정치 수용성

▪물공 량 변화 조정

용이

단
▪시간범 에 민감

▪수요 특성에 과도하

게 의존

▪실행의 어려움

▪생산과 이용 효율성

동기 제공 실패정치

구속

▪무분별한 할당 고려

가 유연하지 못함

▪ 존하는 물리 ·법

제도 틀에 민

감

▪거래비용 수 에 민

감

▪지역 자본에 과도한

의존

▪제도 리에 규모

의 비용 증

자료: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10.

□ 물자원 가격화의 형태 방법

○ 합리 인 가격화

-합리 인 가격화 설정의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하는데,‘한계

비용 가격설정(margnialcostpricing)’방법과 ‘비용 가격설정(fullcost

pricing)’방법이 있음

-먼 생산의 한계비용을 가격으로 설정하는 ‘한계비용 가격설정(margnial

costpricing)’방법은 순편익을 최 가 되게 하는 방법으로 상수생산의 한

계비용은 생산체제의 운 확장정책과 연 되어 있음. 실 으로 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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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에 한 한계비용 설정은 선정방식의 어려움이 있고,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다는 단 이 있음

-‘비용 가격설정(fullcostpricing)’방법은 상수의 공 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가격에 반 시키는 방법으로,효율 소비를 유도할 수 있고,수도

사업의 지속 인 재정수입을 유지할 수 있는 가격설정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음. 비용 가격설정방법은 OECD 등에서 물가격설정의 합리 방법의

하나로 권장되고 있음

○ 합리 인 차별화

-소비자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차별화로 지불능력에 문제가 있거나 불이익

을 받는 집단을 해 보조 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정책 인 보조 필요

□ 사용자간의 비용부담 문제 환경비용의 가격화 문제

○ 사용자간의 비용부담 문제

-비용분담의 주된 목 은 물로 인해 리는 혜택만큼 경제 비용을 지불

하도록 하는 것으로,개별 물 사용자는 타인의 공 에 해 비용을 부담

할 필요는 없지만 모든 수요자에게 공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해서는

분담할 필요가 있음

○ 환경비용의 가격화 문제

-외부비용을 조정하기 해 수권의 거래,수질과 하천유량 제한 설정,취수

상한 설정 등의 방법이 거론되고 있으나,물사용과 련하여 가장 불명확

한 활동 비용은 바로 환경비용이라고 할 수 있음.환경오염의 정도를

구분하는 기 설정이 곤란하고,환경피해를 복구하는데 드는 비용 추정의

어려움 등 정확하게 모든 환경비용을 악하고 설정하기란 어려움.이러한

상황에서 외부환경효과를 고려하기 해 선행되어야 할 부분은 자원에

한 지식 정보를 개선하는 것으로 이는 심각한 환경문제들을 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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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는데 도움을 수 있고,환경 이슈에 한 응을 모색할 수 있

음

□ 물자원의 가격화가 이루어지는 틀

-수자원의 취수로부터 사용자(FinalUser)에게 이르는 일련의 각 단계마다

가치가 창출된다고 볼 수 있으며,가치가 창출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

용과 수익은 일치해야 함

-‘국가(State)’는 수자원의 소유자이며, 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차원에서 물

련 산에 한 집행과 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일반 으로 물의

가격은 국정차원에서 이루어지며 그 형태는 수자원의 취수·소비·오염 등

에 한 부과 형식을 취하고 있음

-‘운 자(Operator)’는 취수·처리·분배활동을 통해 소매공 자에게 공 되기

도 하며,일부를 도매공 자에게 구매하기도 함.수익은 가치창출 과정에

서 사용된 비용들(수자원의 사용·오염에 한 부과 ,외부자 조달의 비

용 등의 총합)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함

[그림 3-1] 물의 가치사슬

자료: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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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사용하는 ‘사용자(FinalUser)’들은 몇 가지 사 비용을 부담하기도

하지만,일반 으로 상하수도 서비스 공 자에게 가격을 지불하고 사용함.

이와 같은 가치창출 과정에서의 비용과 수익은 일치해야 하지만 사용자의

편익과 가치창출 과정에서의 총 편익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비용과

수익의 균형을 유지하기 해 각종 세·과세·조세이 의 조합을 통해 보

장되어야 할 것임

□ 물이용 비용부담의 유형

○ 자원비용(기회비용)

-자원기회비용은 한정된 가용수자원을 경쟁 으로 사용함에 따른 희소가치

비용을 의미.즉,특정 사용자가 특정용도로 물자원을 사용하는 것에 하

여,다른 사용자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 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기회비용

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재 우리나라에서는 한정된 수자원의 경쟁 이용에 하여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체계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다만 자원기회비용의 범주에 해당

되는 것은 지하수 이용에 해 부과하는 지하수이용부담 ,유수사용료,

지하수이용 부담 등에 한정되어 있는 실정임.이러한 자원기회비용은 주

로 물의 이용 배분에 한 비용부담을 수용하는가에 한 분쟁이 발생

하기도 함

○ 환경비용

-환경비용은 수자원 개발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를 고려하여 주민지원의

형태로 부담되는 비용으로 재 우리나라의 환경비용의 범 는 피해보상

수 에 지나지 않음.그 원인은 외부 향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정확한 기

을 설정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피해보상 산정에 반 되지 않

고 있음

- 행 물 리체계 내에서 환경비용부담3)은 1) 건설 리비용에 부담

3) 문 주 (2011)  경비  체 하여, 행 물 리체계 내에  수질과 수량  원 하는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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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주변지원사업,2)수도법에서 지원하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사업,

3)수계법에서 지원하는 물이용부담 이 존재함

-환경비용은 물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상수원 보호와 리를 해 소요

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표 인 것으로 수익 매비용,상수도 매비용,

물이용부담 이라고 할 수 있음

- 수익 매비용과 상수도 매비용은 사업자가 상수도 매의 수익 의

일부를 상수원 보호 리를 해서 지불됨으로써 사업자의 직 비용으

로 구분되는 반면에, 재 상수사용자가 사용량에 비례하여 지불하는 물

이용부담 은 취수한 물자원에 해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상수생산·공

시설을 통해 공 받은 물의 사용자(수익자)에게 직 부과하는 구조를 취

하고 있음

○ 직 비용(공 비용)

-직 비용은 상수도를 공 하는데 드는 사용료로 징수 되고 있음. 행 요

제도 내에서는 지방상수도, 역상수도, 용수 등을 공 하는 데 있어

상수도공 사업의 자본비용과 이를 유지・ 리하는 유지 리비용으로 구

분할 수 있음

- 재 우리나라의 상수도 요 제도는 “공공요 산정기 ”에서 정한 총 원

가를 보상하는 수 에서 결정되고,총 원가4)는 수도시설의 건설비와 운

비를 고려하여 산정됨.총 원가는 정원가와 정투자보수를 더해서

계산되고,요 은 설비비용을 계약량으로 나 설비요 단가와 가동비용을

사용량으로 나 사용요 단가로 나 어서 부과되는데,이에 설비비용은

가 비  하고 에 라, 양  가  비 과 질  가  비  하 다. 양  가  비

 수 원  양  가시키는  는 비  미하  건   리비  말한다. 러한 비  수

원  보할 수 는 림사업  하천 비사업 지  할 수 다.  건   리비  

량에 라 과하는 수  , 다   경우 문에 해 수  담  담시키고 

다. 질 가 비  염물질 가 수질 염 물질 감  책 행에 는 비 과 별하여 물

원  질  가능하도  가  여  하는 행 나 사업등에 는 비  미한다. 러한 비

산 에 어 는 상수원  수질 보  해 는 비  수 가 담해야할 과 염 가 

담하여여야 할  하여 개별  평가가 어야 함  당연하다. 그러나, 행 상에 는 

  별하는  없다는  한계  하고 다. 행 에 는 질 가 비 과 하여 

사 가 사 량에 비 하여 담하는 물 담  통해  담하고 는 ,  ‘물 담 ’

과 ‘상수원보 역  비 담 ’  에 해당 다.  

4) 역상수도  원가는 원가에 보수  합해 계산한다. 원가는 무비, 경비( 수도

료, 재료비, 감가상각비, 수 지비, 타경비), 판매비  리비, 업 실,  비  등  포함한다. 

보수는 가동  건   산과 운 ( )에 보수  곱해 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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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투자보수에 감가상각( 정원가항목))은 총 요 단가의 30%를 과하

지 못하도록 조정되고 있음

-하지만 상수도요 은 공공요 지침에 따라 제한됨으로써 요 실화율이

낮음.이에 손실되는 부분에 해서는 지방상수도는 지방비나 부채로 부담

하고, 용수나 역상수도는 국고보조를 통해서 간 으로 시설을 설비

할 때 국고보조로 지원하고 있음

[그림 3-2] 물이용 비용부담체계의 비용구조

자료:한국수자원공사,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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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비용  측면에서 물이용부담  제도의 특징 

□ 행 물이용부담 제도는 자원비용 환경비용을 간과하고 있음

○ 행 물이용 비용부담체계에서 표 인 자원비용은 하천수사용료로 볼 수 있

는데,하천수사용료5)는 지표수의 수량개발 이용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것

임

○ 하지만, 재 지표수의 한정된 수량을 이용하는 비용부담은 1)하천유지 리

재원의 부족할 우려,2) 행 수리권제도 내에서는 하천등 과 행정구역에 따

라 하천 리의 주체가 다름

-따라서 하천의 상·하류 간 는 하천의 본류와 지류 리의 연계성이 제

한 이라는 에서 문제 이 제기되고 있으며, 행 물이용부담 에서는

이러한 자원비용에 한 고려가 없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이 심

화되고 있는 상황임

○ 행 물이용부담 은 환경비용에 한 간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 리의 효율

성을 해하고 지역 간 갈등을 야기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왜냐하면,물이용부담 은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과 상수원보호 규

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주민들에 한 보상에 주로 사용되어

왔으며,일정부분 정 인 효과를 가져온 것은 사실임

5) 하천 에 해 하천 리 한   시· ·  단체  징수 한  가지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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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행 물이용부담  제도 설계  집행의 문제  

1. 물이용부담 의 징수 지역의 평성 결여

○ 물이용부담 을 4 강 하천 본류의 특정 구간에만 부과함에 따라 부담 여부에

따라 지역 간 극심한 갈등을 래하게 됨

-특히,물 이용자들이 과도한 부담을 회피하기 해 많은 국가 재원을 들여

개발한 다목 원수 이용을 회피하고,부담 을 내지 않는 하천의 지류에

자체 취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취수시설의 복투자에 따른 낭비와 더불어

지류의 건천화를 래하고 있음

2. 물이용부담 의 징수 상의 평성 결여

○ 하천의 물이용에 하여는 생활용수,공업용수,농업용수,환경개선 용수,하천

유지용수,발 용수,주운용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물이용부담 의 징수 상은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에 한정되어 있는 반면,

하천의 물 사용의 약 50%를 사용하고 있는 농업용수와 최근 지방자치단체

에서 도시환경개선을 해 사용하는 환경개선용수 등에 하여는 물이용부

담 이 부과되지 않고 있음

-다양한 용도로 물을 사용하기 해 각종 수자원 시설을 건설,운 하고 수

질보호를 한 다양한 인 라 구축 각종 계획들을 실행하고 있는데 비

용부담에 있어서는 오로지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사용하는 사용자만 물이

용부담 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근본 으로 불평등을 야기하는 것임

-특히,물 사용에 따른 사용료에 있어 농업용수는 면제 상이며,환경개선용

수는 많은 경우에 감면을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부담 까지 면제받고 있는

실은 효율 물 리를 방해하는 주요 요인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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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이용부담 의 부담결 방식

○ 재,수계별로 다른 부담 을 용하고 있음

-일반 으로 상수요 을 비롯한 공공요 은 주무부장 과 기획재정부장 의

의과정과 요 심의 원회라는 엄격한 과정을 통해 물가당국에 의해 철

히 규제되는 과정을 통해 요 수 이 결정되고 있으나,물이용부담 은 환

경부장 이 기 의 용도로 쓰이는 재원의 범 내에서 물이용부담 의 부과

율을 2년마다 결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부담 의 성격상 특정 목 달성을 해 부담하는 액으로 볼 수 있지만,부

과요율의 설정에 한 기 이 명확하지 않고,집행결과 당 의도한 목 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부담 요율을 삭감․동결하는 등의 규제 장치도 없는

실정임

-수돗물 요 고지서에 병행하여 부과되므로 최종소비자의 항도 받지 않음.

국가 인 형평성을 해 원수 요 이나 역상수도 요 도 국 으로 동

일한 요 을 징수하고 있으나,물이용부담 은 수계에 따라 7-8%정도의 차

등을 두고 있어 높은 부과요율을 용받는 지역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불만

소지를 나타내고 있어 지역 간 갈등의 원인이 될 여지가 있음

4. 부 한 재원활용에 따른 비효율

○ 물이용부담 재원은 주로 환경기 시설 설치 운 비의 지원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상 으로 과다 지출되고 있음

- 재 환경부는 환경개선특별회계,농어 특별세 리 특별회계에 의거하여

지자체의 상수원지역의 지자체에 지원을 하고 있는 가운데,물이용부담 을

지원할 경우 복지원이 된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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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효율 인 수변구역제도 운 으로 기  활용효과 해

○ 수계기 의 사업집행에서 수변구역의 지원은 체 지출액의 가장 큰 비 을 차

지하고 있음

-수변구역 지원의 목 은 수질개선 수생태계 복원을 해서 집행되고 있

있지만 재 우리나라 하천변의 토지에 높은 지가가 형성되어 있고,지리

으로 수질개선효과가 큰 하천에서 50m이내의 수질오염원인 공장,축사,음

식 의 매입면 은 12.3%에 불과하고,토지 임야의 매입에 치 하고 있

음을 감안할 때 기 활용의 개선이 요구됨

6. 상류지역의 주민지원사업 미흡

○ 재 주민지원사업은 수계 리 원회에서 결정된 사업비 액을 집행하기 때문

에 실 으로 주민지원사업의 실효성을 구체화할 수 없음

-특히,주민의 실질 인 참여 없는 결정방식 는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

구역 산정기 과 같은 구체 인 지원기 이 없기 때문에,유역주민의 참여

를 제로 하는 원회의 특성에 배되는 사업운용이라고 볼 수 있음.

한,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을 지원 상에서 제외(낙동강 수계는 포함)하여,

지역 형평성이 해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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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IWRM 의 물이용부담  제도 평가 

제1  IWRM의 개념과 선행연구 검토

1. IWRM의 등장배경  경과

□ IWRM의 등장배경

○ 1970-80년 세계 인 수자원 압력의 증가에 한 응의 일환

-2000년 어들어 IWRM이 국제 수자원 리의 기 으로 범 한 지

지를 받고 있으나,최근에 두된 새로운 개념은 아님,즉,1930년 미국

의 테네시강 유역 종합개발사업 이래로 UN 등 국제기구가 1950년 이후

범 하게 확산시켜 온 통합 근방식(integratedapproch)과 내용 으

로 유사함.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물 리 안해결과

향후 기후변화의 응에 있어 상당히 효과 인 개념이라 할 수 있음

-1970-80년 어들어 물을 둘러싼 다양한 이용자들 간의 경쟁,생태계 보

에 한 필요성 인식,수질오염 기후 변화에 한 이용 가능한 물의

감소 등 수자원에 한 압력의 증가에 한 응의 일환책으로 IWRM에

한 논의가 부각되었음

○ 국제사회의 물문제 인식의 심화:수질 → 환경 → 물 기 → 물안보

-물문제가 국제 사회의 아젠다로 등장한 것은 1970년 부터이며,이후 물문

제 해결을 한 패러다임이 지속 으로 변화․발 해 오고 있고,1990년

뉴델리회의에서는 증가하는 물부족과 오염에 처하기 하여 IWRM의

필요성을 인정함

-IWRM은 1977년 아르헨티나 마르텔 라타에서 개최된 제1차 “UN 물 컨

퍼런스(UN ConferenceonWater)”에서 문가들 간에 논의된 이래 지속

으로 개념 발 과 구체화의 과정을 거쳐 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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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국 더블린선언에서는 “물이 생명을 유지하게 하기 때문에 효과

인 수자원 리는 사회 ,경제 개발과 자연 생태계를 연계하는 체론

(holstic) 근방법이 요구되며,효과 인 리는 체 수 지역 는 지

하수 수층을 통틀어 토지와 물이용을 연계해야 한다”고 표명하 음.

IWRM은 이처럼 1992년 더블린 컨퍼런스에서 채택된 4가지 원칙을 반

하고 있어 “더블린-리오 원칙(theDublin-Rioprinciple)6)”으로 불리기도 함

-1992년 리우회의와 이후 2002년 지속가능한 발 에 한 세계정상회의

(WSSD)등을 통하는 주요 주제로 부각되었고,지속가능한개발 원회

(CSD),유엔총회 등에서 이를 수차례 확인하 음.이처럼 라질 리우 지

구정상회담,2002년을 계기로 국제사회의 물문제 해결을 한 논의는 “통

합수자원 리(IWRM)”로 확 되었음

-2000년 어들어 IWRM은 물 리에 소요되는 많은 비용,기후변화로

인한 복잡성 ․불확실성 가 등으로 인해 물문제 해결이 국가의 존망과

도 련되는 “안보(Security)”개념으로 확 ․발 하고 있음

[표 4-1] 국제사회의 물문제 이슈

구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이후

이슈 수질 환경 세계물 기 물안보

패러다임
깨끗한 물
(Cleanwater)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WorldWater
Clean)

물안보
(Water
Security)

통합물 리
(IntegratedWaterResources

Management)

국제회의

•1972스톡홀름회의

•1974부카 스트회의

•1976밴쿠버회

•1977마르텔 라타회의

•1987Brudtland보고서

•1992더블린컨퍼런스 리우

지구정상회담

•1996WWC설치

•19971차세계물포럼

•20002차세계물포럼

•2001본컨퍼런스

•2002리우+10회의

•2003·2006·2009·2012

3∼6차세계물포럼

자료:박정수,2014.

6)더블린 4원칙(4DublinPrinciples):1)수자원은 양 으로 한정되어 있고 오염에 취약한 자원

으로서,인류의 생명,경제발 ,환경을 지속 으로 유지하는데 필수 임,2)수자원의 개발

리는 모든 지 에서의 이용자,계획자 그리고 정책입안자들의 참여 근에 기 하여야 함,3)

여성이 물 공 , 리,보호에 있어서 심 역할을 수행해야 함,4)물은 경쟁 이용자간에 경

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경제재(economicgoods)로 취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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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물 리 패러다임으로써 IWRM의 활발한 도입

○ 물 련 국제기구 문가들은 통합수자원 리(IWRM)의 개념을 실행가능

하도록 구체화하여 세계 인 도입·확산을 지원하고 있음

[표 4-2] IWRM 구체화를 한 국제 인 노력의 개

기 명 설립.본부소재 설립 목 등

INBO

(InternationalNetwork

ofBasin

Organizations)

1994년/

랑스 리
하천·호소 유역의 IWRM 실행 지원

GWP

(GlobalWater

Partnership)

1996년/

스웨덴 스톡홀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IWRM 소개

이행

*UNDP,UNEP,세계은행,스웨덴국제

개발기구(SIDA)공동설립

WWC

(WorldWaterCouncil)

1996년/

랑스 마르세유

물문제 해결을 한 국제 논의의 장

마련

*3개 창립회원과 9개 국제기구가 공동설

립

SIWI

(Stockholm

InternationalWater

Institute)

1997년/

스웨덴 스톡홀름

물 기에 한 지속가능한 해결책 제시

*스톡홀름 역상하수도공사 설립

NARBO

(NetworkofAsian

RiverBasin

Organizations)

2004년/

일본 사이타마

아시아 역에서의 IWRM 실행 지원

*일본수자원기구,ADB등 공동설립

UN-WaterT/Fon

IWRM

Monitoringand

Reporting

2006년/

스 스 제네바

UN 차원에서 세계 인 IWRM 도입

황 모니터링

- 2009년 3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제5차 세계물포럼에 맞추어

GWP·INBO와 UNESCO·NARBO가 IWRM 실행 매뉴얼을 발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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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IWRM 가이드라인  핸드북

○ 세계 국가물 리 패러다임으로 IWRM의 자리매김

-세계의 68% 국가가 IWRM을 물 리 정책으로 도입 에 있음(UN-Water,

2012)

-IWRM을 반 한 물 리첵의 변화는 크게 3가지로 요약해볼 수 있는데,물

에 한 원칙 정립을 한 물기본법 제정,유역단 물 리 계획의 수립

시행,국가차원의 물 리 주도임

○ EU,미국,호주,인도네시아,일본의 사례

-EU는 1950년 부터 국가별(독일 1957년, 랑스 1964년, 국 1973년,스페

인 1985년,이탈리아 1989년 등)로 물기본법을 제정하여 물에 한 기본

원칙을 정립하 고,2000년에 물기본지침(WaterFrammewaorkDirective)

을 제정하여 27개국 역을 상으로 공동도입을 추진 에 있음

-미국은 각 주(캘리포니아주,오 곤주,워싱턴주 등)마다 유역단 의 통합

물 리 로드맵을 수립·운 하고 있으며,호주는 극심한 가뭄이후 Mur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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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ing강 물 리정책 로그램을 통합하고,2008년부터 연방정부 차원의

유역청(6개 연방 주정 부 의체 포함)을 설치하여 통합물 리(IWRM)

를 추진하고 있음

-인도네시아에서는 Brantas강 개발에 있어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키기 해

유역 종합개발계획 수립·시행 통합물 리(IWRM)를 한 조직을 구성

하여 시행하고 있음. 를들어 Brantas강 유역 개발 계획을 수립하면서 1

개의 강,1개의 계획,1개의 통합 리 원칙을 수립하여 시행 임

-일본은 Biwa호수 종합 개발 특별 조치법을 제정하고,상향식 주민참여형

환경보 계획을 수립·시행하 으며,Tama강 하천정비 계획시 구상단계

부터 이해 계자 참여와 정보의 공개를 통한 시민단체 등 모든 이해 계

자의 동과 참여를 유도한바 있음

2. IWRM의 주요 개념

○ 물 리에 있어 통합(integration)의 이념을 용한 개념

-IWRM(IntegratedWaterResourcesManagement,IWRM)을 정의함에 있어

세계 으로 가장 보편 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GWP(2000)의 정의인데,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해하지 않고 공평한 방법으로 물,토지 련

자원의 개발과 리를 유기 으로 실행해나감으로써 경제 사회복지를 극

화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음

-UN에서는 이를 좀더 구체 으로 정의하여,“지속가능한 물이용을 해 수

량,수질,생태,문화(주민)를 고려하여 효율이 극 화되는 단 (유역)로 통합

리하는 것”(UN,2012)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재 우리나라에서 활용하고

있는 개념이기도 함

-이상의 주요 개념 정의을 종합하여 볼 때,IWRM은 “수자원이용의 사회

효용 극 화를 해 수자원과 련된 직·간 인 모든 자원에 한 리까

지 함께 증진해 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음.즉,IWRM은 “물리 환경의

리를 범 한 사회·경제 정치 틀안에서 통합하려고 하는 체 인

근 방식(UNESCO,2010)이며,모든 수자원의 이용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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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리를 더욱 효율 으로 하는 것”을 의미(UN,2012)하는 것임

-K-water는 IWRM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용하여 “물ㆍ자연이 어우러져

재와 미래세 의 사람이 함께 풍요롭고 안 한 물이용의 혜택을 리기

한 미래지향형 물 리 모델로서,물 리 주체가 다원화 되어 있고,제도

기반이 미흡한 우리나라의 복잡한 물환경 속에서 한정된 수자원의 이용 효

율성을 높이고 물 부족으로 소외된 지역의 물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제시된

한민국 물 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의하고 있음

○ IWRM에 한 학자들의 견해는 용어,범 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

-학문 차원에서 IWRM에 한 학자들의 견해는 용어의 사용,고려 범

면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임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IWRM에 한 공통분모를 이루고

있는 범 로는 물 리에 있어 경제 ·사회 측면을 고려하고 있다는 임

-따라서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 으로 미루어볼 때,향후 IWRM이 지향해야

하는 기본 이념에는 생태계의 지속가능성,경제 효율성,사회 형평성의

고려를 시사 으로 도출하여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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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용어 정의

고려 범

물

이
외
자
원

경
제
사
회

생
태
/
환
경

기
술
제
도 시
간
공
간

다
부
문

운
략

이
해

계
자

GWP-
TAC,
2000

IWRM

생태계의 지속성을 해하지 않으면서

형평 방식으로 경제 ․사회 후생

극 화를 해 물,토지,이외 자원의

조화된 개발 리를 진하는 과정

X X X X X X X

Grigg,
1999

IWRM

모든 연 된 각 이해 계자의

목표간에 균형을 맞추기 하여 “물 시

스템(watersystems)”을 계획,조직,통

제하는 임워크

X X X X X

Kouds
taal외,
1992

IWRM
국가의 사회 ․경제 발 의 한 부분

으로 수자원을 리하는 임워크
X X X

Thom
as외,
2003

IWRM

물 리의 다차원 특성과 지속가능한

솔루션을 찾기 한 체 인 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물 리의 지속가능

한 근방식

X X X X X X X X X

News
on,
2000;
Ohlso
n,
1999

IWM

생물물리학 ,사회․경제 ,제도 측

면의 통합에 집 하면서,유역내 물과

이외의 자연자원에 한 리 략을 수

립하고 실행하는 과정

X X X X X X X

Maton
do,
2002

IWRP
M7)

사회․인간 요소,경제 이슈,생태

시스템의 통합을 통해,그리고 운 과

략 차원에서 2개 이상의 이해를 연계

함으로써 사회 으로 환경과 미래세

가 수요를 충족할 자원기반을 유지하는

한편 수자원 이용의 혜택을 지속 유지

X X X X X X X X

Maton
do,
2002

ICM8)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사회경제 환

경 폐해를 최소화하면서,유역내 미

래 세 와 세 의 편익이 지속될 수

있는 최 가능조합을 달성하기 해,

시스템 근방식을 통해 모든 환경

,경제 ,사회 이슈를 통합하는 것

X X X X X X X

[표 4-3] IWRM에 한 주요 개념 의

7) Integrated Water Resources Plann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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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념 내용 개념의 발

경제 효율성

(Principleofeconomy)

물은 경제재로 기술 타당성

뿐만 아니라

경제 효율성도 입증되어야 함

-

사회 형평성

(Principleofequity)

물은 공유자산으로 모든 국민이

골고루

향유해야 함

물인권

(theRighttowater)

생태 지속가능성

(Principleofecology)

인간만이 아니라 지구상에

서식하는 동물·

식물의 물 이용권리도

보장되어야 함

환경유량

(EnvironmentalFlow)

○ 오늘날 IWRM이 지향해야 하는 기본이념으로 경제 효율성,사회 형평

성,생태 지속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음

-IWRM의 핵심개념인 통합(Ietegrataion)의 가치는 물 리에 있어 효율성,공

평성,지속가능성이 제될 때 효과 으로 실 될 수 있음

[표 4-4] IWRM의 기본이념과 개념의 발

-특히나 형평성은 물인권,지속가능성은 환경유량의 개념으로 발 하고 있음

-물인권은 국제사회 심분야로써 2010년 7월 UN총회에서 체 회원국 표

결을 거쳐 인간의 깨끗한 물과 생에 한 권리(TheRignttowaterand

sanitation)로 채택되었음

- 한 2007년 9월에는 57개 국가 800명 이상의 과학자,공학자,물 리자,경

제학자,정책임안자 등이 참석한 제10차 국제하천심포지엄(호주 리스번에

서 개최)에서 국제사회에 환경유량 도입을 구하는 리스번 선언을 채택

하 음

8) Integrated Catchment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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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환경유량 확보의 요성과 리스번 선언의 로벌 행동 아젠다

○ 물 리에 있어 효율성,공평성,지속가능성의 개념화는 다음과 같이 고려해볼

수 있음

-효율성의 개념은 한정된 자연자원과 재정 ,인 자원이 주어진 상태에서

수자원과 물서비스로부터의 경제 편익과 사회 복지를 극 화 하는 것

으로 볼 수 있음

-공평성은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 으로 지속가능한 개발

을 진하기 하여 부족한 수자원과 물서비스를 다수의 경제·사회집단에

분배하는 과정에서 공평성을 유지하는 것임

-마지막으로 지속가능성은 수자원과 생태계의 건강성 유지를 하지 않

도록 리함으로써 세 뿐만 아니라 다음세 에도 물의 효율성을 지속

향유할 수 있도록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리하는 것임

3. IWRM에 있어 통합의 상과 주요 지표

□ IWRM에서 통합의 상으로 논의되고 있는 요소들

-물에 한 인식의 측면에서 기존의 경제문제와 생태문제로 분리하여 본

시각을,통합 근에서는 환경경제학 에서 지속가능한 발 의 개

념으로 이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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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되는 상 통합 방안

경제문제 생태문제 환경 경제학 근

앙정부 부처간 업무

(이수,치수,방재,수질 리)
조직개편 업무 조정기구의 신설

앙정부 지방 다양한 수 의 행정체계 구축

정부 비정부 기구 폐쇄 방법보다는 거버 스 방법에 의한 개방형 방법 추진

정책 입안자 일반
하향식(topdown)방식보다는 상향식 (bottom up) 는 체

련 집단의 참여방식에 의한 정책 입안 방안

토지 이용 물 이용 유역 리 개념에서의 토지 리 추진

지표수 지하수 이수차원에서의 통합 리

담수 해수 연안습지와 연 된 이용 방안 마련

수량 수질 수자원 리 원회로 통합 리

상류 이용자 하류 이용자
물사용법,조정과 규율,하수유출 리 등을 유역 리 방법으로

통합

상수도 공 하수 리 공 과 리기 의 일원화

-물 리에 있어서 앙정부와 지방정부,정부와 비정부기구,정부내 개별

부처 등으로 분 된 물 리 행정체계를 다양한 수 에서 통합된 행정체계

로 구축하는 것을 지향함

-수량과 수질을 통합하는 개념으로 재 물 리는 수량과 수질이 분리되어

이루어지고 있으나,향후 물 리는 수량과 수질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이

루어져야 할 것임

-토지 이용과 물 이용의 개념을 유역 리의 개념에서 토지 리를 추진하도

록 통합하고,이밖에도 지표수와 지하수의 통합,담수와 해수의 통합,상

류이용자와 하류이용자 사이의 통합,상수도와 하수도의 통합 등이 물

리의 통합 개념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통합방안은 기본 으로 리체계의 분 로 인한 거래비용을 축소

시킴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다양한 이해 계자의 참여를 확 함

으로써 행정의 민주성을 높이는 목 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표 4-6] 물 리 련 립요소의 통합방안9)

자료:환경부,2011

9) The Application of Models in Integrated River Basin Management, Sanitation Connection, Larsen, H. 

et al.(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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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WRM 실 에 있어서의 주요 지표

-Ostrom (1997)은 자연자원의 효율 배분 리를 제도의 요성으로

제시하 고,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제도는 구체 으로는 정책을 실

하기 한 법체계 기 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제도임.이에 제도는 행

자들의 행동유인을 나타나게 할 수 있는 제 하에 설계되어야 하되,제

도의 운 은 행 자들의 상호 이익행 에 기반한 문화 규범을 수

하는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음

-이후,IWRM을 실 하기 한 방안으로 아시아 물 거버 스 지표(The

AsiaWaterGovernanceIndex:AWGI)가 제시되고 있는데,주요지표로 제

시되고 있는 법(LAW),정책(POLICY),조직(ORGANIZATION)의 계에서

생되는 제도의 설계 집행에 련된 사항임

-한편,OECD(2011)에서 제시되고 있는 WATERGOVERNANCE지표 한

AWGI와 유사한 제도의 설계 집행에 련된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특히 물정책의 설계 집행에 을 두어 7가지의 요소를 제시하고 있

음:1)administrativegap(물자원의 지리 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효율

리),2)informationgap(이해당사자 간의 정보 비 칭에 따른 갈등 리),

3)policygap(정부 부처 간의 정책 괴리 정치권 연계에 따른 정책

리),4)capacitygap(물정책을 실 하기 한 기술여건 기술 리),5)

fundinggap(물정책을 실 할 수 있는 재정 리),6)objectivegap(다양한

이해 계자의 다양한 동기를 수렴할 수 있는 동기 리),7)accountability

gap(물정책 참여자들에 한 물 리에 따른 책임 리).

-IWRM을 실 하기 한 주요 상은 1)법체계(WATERLAW),2)정책체

계(WATERPOLICY),3)조직체계(WATERORGANIZATION)를 포함하고

있고, 상들의 상호작용에 의거하여 나타나는 변화 제도 시사 을

통해서 IWRM을 실 할 필요성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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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IWRM 실 의 주요 상 

자료:SalethandDinar,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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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나라에서 IWRM 도입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 도입의 필요성

○ 불리한 물 리 여건 극복

-우리나라는 수량의 에서 볼 때,인구 도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실제

으로 이용가능한 수자원량은 세계평균의 1/5에 불과한 상황이며,시기·연

도·지역별 강수량의 변동폭이 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가뭄,홍수

수질악화 등의 문제를 상시 경험하고 있는 상황임

-UN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도 우리나라를 물 리의 취약 국가로 평가하고

있으며,물빈곤지수(WaterPovertyIndex)는 62.4로 체 147개국에 서 43

이나 OECD 국가 평균보다 낮고,홍수 험 지수(Flood RiskIndex)는

6.86으로 물 리 여건이 비슷한 일본 보다도 3배나 높은 상황임

[그림 4-3] 주요 국가별 물빈곤지수(WPI)

자료:https://www.kwater.or.kr/info/sub01/sub02/reso05Page.do?s_mid=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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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황 기간 황

1927~

1928

농업용수 일부 식수부족

물싸움으로 살인(1927년)

1976~

1978

농업용수,생활용수 부족

발 용수 식수로 용

1937~

1939

농업용수부족

가뭄에 의한 물가불안 발생

식수부족우려

생산량 37% 감소

1981~

1982

수지 하천고갈(제한 수)

도시용수부족(도시가로수 수)

1994~

1995

생활용수 련 사항

수질악화,하천유지용수 심증

1958~

1959

농업용수,발 용수 향

수력발 소 가동 단(1959년)

서울의 극도의 식수난(1958년)

2001

생활용수,농업용수 곤란

물 마르논과 밭작물 가뭄발생

공업용수 제한 수

수력발 소 발 지(괴산)

1967~

1968

발 용수 감

서울 등 도시 지역 식수난 심각

호남지방 가뭄으로 이농사태

생산량 18% 감소

2008~

2009

생활용수 곤란(태백시,남부지방)

1일 3시간 제한 수(태백시 75일간)

[표 4-7] 과거 우리나라 주요 가뭄피해 황

자료:한국수자원공사,2011.

○ 물 리 안 갈등해소

-물은 상-하류 간 연속 이고 상호 향을 주는 유역단 의 유기체로 통합

으로 연계성있게 리되어야 하나, 재에는 기능별·시설별로 개별 으로

계획· 리됨에 따른 비효율성이 지 되고 있음는 상황임

-이를테면, 복·과잉투자로 인한 수자원시설 이용의 효율성 하,물값분

쟁,물배분 갈등,하류지역 민원 등 물 리와 련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

으며,아울러 도서·산간지역은 취수원이 열악하여 매년 제한 운반 수

등의 물부족을 겪고 있으며,투자가 지연된 지류 하천의 경우 홍수와 같

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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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 교량 터 항만 하천 상하수도 옹벽

상 16403 8948 2448 330 522 1755 1378 1022

30년

이상
1806 647 163 25 326 297 203 112

비율 11.01 7.23 6.66 17.58 62.45 16.92 14.73 10.96

[표 4-8] 우리나라의 주요 물 련 갈등 사례 

구분 갈등쟁 갈등지역

물값갈등
-하천수와 수의 구분

-기득수리권 범 와 기

서울시,경기도,인천시,춘천시,

구시,순천시 등

물배분 지역갈등
-상류 오염원과 하류 수질악화

-맑은물 권리와 지역 수리권

구미시 ↔ 구시

구시 ↔ 경산시·울산시

부산시 ↔ 경상남도

하류민원
-과도한 물 이동 유지유량 부족

-염해 어업피해 등

양만,사천만,강진만,

순천만 등

자료:박정수,2015.

○ 물 리 리스크에 한 처

-최근 10년간의 자연재해 피해액(물재해 비 87%)은 연간 1.7조원에 달하

고 있으며,이는 1980년 의 5.3배,1990년 의 3.1배이상 증한 규모임.

연간 복구비는 피해액의 1.7배인 약 2조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음

- 한,오늘날 이상기후 상의 심화에 따른 물 리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데,이에 비한 인 라의 에서 30년이상 된 시설의 비율이

체의 62%를 차지하고 있어,향후 이상기후에 응한 리스크가 크게 증가

하고 있는 상황임

[표 4-9] 노후화된 수자원시설 황

단 :개,%

자료: 경제연구원,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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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98 2003 2010 2020( 망)

비 오염원 비율 27.0% 52.6% 68.3% 72.1%

○ 유역의 물 리 향 증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율 산림 식생의 증가에 따라 홍수량이 증가하고

갈수량이 감소하여 홍수 건천화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녹조 등의 원인이 되는 비 오염원 비율은 1998년 27%에서 2010년기

68%로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음.이와 같이,토지이용 등의 국토계획에

있어서도 물 리와의 연계체계 구축이 상당부분 요구되고 있음

[표 4-10] 연도별 비 오염원 황 

자료:국립환경과학원,2010.

□ 우리나라에서 IWRM 실 에 있어서의 그간 노력

○ 물 리 일원화 는 통합 물 리 방안으로 IWRM 개념을 용

-수자원 개발 기인 1960년 부터 통합수자원 리(IWRM)개념 도입․

용.1966년 4월 건설부내 한강유역 합동조사단을 발족하여 1970년 반

까지 국 4 강 유역조사 실시 유역종합개발계획 수립하 음10)

-1967년 11월 수자원 문기 인 한국수자원공사를 설립하여,소양강 ,충

주 , 청 등 이수․치수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한 수자원 종합개발사업

실시함

-1989~1994년까지 잇따른 수질사고로 수질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국무총

리 직권조정 결과로 수량 리와 수질 리 업무의 이원화가 이루어짐

-1999년 이래로 PCSD 주 의 “물 리체계 개선방안”검토․논의 끝에

2005년 10월 물 리 부처 일원화가 아닌 국가물 리 원회 신설로 최종

결정

10)해당 경제원조를 주 하던 “미 국제원조사업국(USAID)”의 조언이 크게 작용,미국 수자원

문기 인 개척국(USBR),공병단(USACE),지질조사국(USGS)등의 문가들이 견되어 유역조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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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05년 10월 “물 리기본법을 제정하고,국가물 리 원회를

신설”하여 여러 부처로 분산된 물 리 업무를 통합․조정해 나가기로 결

정하 으나 실행되지 못하 음

-2015년 7월 13일 정우택 의원은 IWRM의 내용이 담긴 물 리기본법안(의

안번호 16061)을 발의하여 재 계류 에 있는 상황임

[표 4-11] 우리나라의 물 련 부조직 황 

구분 소 업무

국토교통부

ㅇ 치수,이수,하천 리,지하수 리 등 물 리 총

-하천 리 :하천계획,하천정비 하천 용 인허가

- 건설․ 리 :홍수조 ,수자원 확보

- 역․공업용수도 건설․ 리 : 역 용수 공

-지하수 총 리 :지하수 조사․보 ․이용

*소 법령 :하천법,지하수법, 건설 지원에 한법률 등

환경부

ㅇ 수질 리,지방상수도 하수도 사업

-수질 리 :수질기 제정,오염물질 규제,하수도사업

-지방상수도 지원 :지자체에 산 지원

*소 법령 :수질 수생태계보 에 한법,수도법,하수도법 등

농림축산식품부 ㅇ 농업용수 하구둑 건설․ 리

국민안 처 ㅇ 소하천 정비,수해복구 사업

산업통상자원부 ㅇ 수력발 건설․ 리(한국수력원자력 수행)

□ 향후 IWRM의 실 에 있어서의 고려사항

○ IWRM 실 을 한 기본 제

-IWRM 실 을 해 지질,자연식생,지형을 고려한 기, 정 수질의 충

분한 수자원 공 과 인간의 다양하고 경합되는 물수요를 충족시키기 한

거버 스,인력 조직,의사결정,유역 리,기술,법제도,참여 등이

제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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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기 미공유 미생산 자료 사례

강우 기상청 •국지기상 측자료(1.5km×1.5km)

수량 홍수통제소 •생공용수 하천 취수량 측자료 미생산

농어 공사 •농업용수 하천수 취수량 측자료 미생산

물 리시설 농어 공사 •농업용 수지 측 운 자료 (방류량 자료 미생산)

수질 환경과학원 •(하천수질)월단 측자료 제공 이나,주기단축 필요

환경공단 •(하수자료)하수처리장 방류수자료 미공유

지역 수문자료 방재청(지자체)

•(수문 측소)설비 노후화･ 리 부실 등으로 신뢰도 부족

-(강우) 국 1,785개소 39%(700개소)만 수신

-(수 ) 국 315개소 19%(60개소)만 수신

[그림 4-4] 개별  물 리와 통합  물 리의 비교

자료:박경순,2015.

○ 수자원 활용의 효율성 제고

-유역단 의 통합계획을 수립을 제하고,이수 치수 외에 환경,생태,

친수,에 지 등의 다양한 물의 기능을 포 할 수 있도록 하고,유역 반

의 물순환 정보에 한 실시간 모니터링 련 기 별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의사결정에 있어 신속·정확성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임

[표 4-12] 통합물 리를 한 미공유  미생산 자료 사례

자료:심순보,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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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의 응차원에서 수자원 환경변화를 고려한 수자원시설의 기능을

주기 으로 평가하여 수자원시설의 성능 최 화를 유지하도록 하고,이 과

정에서 노후화된 시설개량 교체작업 한 체계 인 계획하에서 실행되

어야 햘 것임.시설의 운 에서는 상-하류 시설간의 유기 통합운

을 활성화시키는 노력을 기할 필요가 있음

- 한 수자원의 효율 활용에 있어서 제가 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보다

국가차원의 법률·제도 마련,이해당사자의 참여가 가능한 거버 스 구축

등이라 할 수 있는데, 재 국회에 계류 인 “물 리기본법안”이 실제 법

률로서 통과되어 통합물 리의 법률 인 뒷받침 근거가 되어야 할 것임

○ 형평성의 에서 소외계층 생태계 고려

-도서·산간 지역의 상습 인 가뭄해소 일반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계층에 한 근본 인 해소 책을 수립·시행하기 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요구됨

-지류 하천의 물 련 재해 처 능력을 증 시키기 한 재해통합 리체계

구축 등 지류 하천에 한 투자를 증 시키고,지역의 입지·수질·생태 등

을 고려한 용수배분체계의 개선,물이용비용부담체계의 개편 등이 필요함.

이밖에도 지역의 발 을 고려한 지역건의 ,해수 빗물 활용 등 수자

원 이용의 다양화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수자원 리의 지속가능성 증

-국토이용과 물 리의 연계체계를 강화하고,시설의 안 리체계 고도화

정비,기후변화에 한 능동 응 등 세 뿐만 아니라 미래 세

를 고려한 물 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임

□ 물 리기본법안(정우택 외,2015)의 주요 내용 분석

○ IWRM의 실 을 본 법안의 주요 제로 하고 있음

-본 법안의 제안이유를 보면,통합물 리 방식으로의 환 지속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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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 법은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확립하기 하여 깨끗하고 맑은 물의 안정 인 확보,

수질 수생태계의 보 ㆍ 리,수재해의 방 등 물 리에 한 기본 인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 으로 함(안 제1조).

나.물은 이를 체할 만한 재화가 없으므로 물을 통해 얻는 개인의 이익이 사회 체의 이익

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물이 공공자원임을 선언하는 한편 일 되고 효율 인 물 리를

하여 유역별 리,통합 리,균형배분,물수요 리와 기술개발,비용부담,이해당사자 참

여,생태환경의 보 ,기후변화의 향 고려,물 리집행의 분권화 등 기본원칙을 명시함

(안 제7조부터 제16조까지).

다.물 리에 한 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하여 통령 소속으로 물 리 원회를 두고,

물 리 원회는 국가물 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요한 국가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한

국가물 리 원회와 권역물 리기본계획 권역의 요한 물 리정책을 심의·의결하기

한 권역물 리 원회로 구분하여 둠(안 제17조).

라.국가물 리 원회의 원장은 10년마다 권역물 리기본계획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국가

물 리종합계획을 수립함(안 제27조).

마.권역물 리 원회 원장은 국가물 리종합계획 수립지침 계 앙행정기 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ㆍ제출한 물 리 련 계획을 기 로 10년 마다 해당 권역의 물

순환 통합 인 물 리를 해 권역물 리기본계획을 수립함(안 제28조).

바.국가는 물의 배분 정책을 수립할 때 권역의 물 수 상황을 우선 으로 고려하고,물이용

의 우선순 를 설정하여야 하며,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련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

아야 함(안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사.수자원의 개발ㆍ이용 리 등에 있어서 분쟁이 생기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해 계가 있는 자는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물 리 원회 는 권역물 리

원회에 조정을신청할 수 있음(안 제35조).

아.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물문화 육성 지원과 국제 물 리 력추진,그리고 남북한 간

물 리 부문의 상호 교류 력을 증진하도록 함(안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자.물 련 연구를 진작시키고 물 리 문인력을 양성하기 한 조사연구와 기술개발에

한 사업을 통합물 리가 될 수 있도록 련된 앙행정기 이 공동으로 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물 리 자료를 정보화하고 이를 국민이 효율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도록 함

(안 제41조 제42조).

차.물 리의 효율 인 집행을 해 업무의 임ㆍ 탁 근거를 마련하고,물 련 분야의 발

을 하여 단체의 설립과 재정지원에 한 규정을 마련(안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물순환 체계의 확립을 한 물 리의 기본이념 원칙을 정의하고,국가

물 리 원회·권역물 리 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국가물 리종합계획을 수

립하고,물분쟁을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물 리 정책의 일 성·효율성을 높

이고 물 분쟁의 합리 해결을 도모하고자 함을 밝히고 있음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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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의 효용을 최 한으로 높이되 잘못 쓰거나 함부로 쓰지 아니한다.

2.가뭄,홍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를 방하고 안 하게 리한다.11)

3.자연환경과 사회·경제생활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물 환경의 보 과 지

속가능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12)

○ IWRM 개념이 용된 주요 내용

-제2조 (기본이념)“물은 자연환경의 구성요소로서 국가발 과 생명체의 생

존을 하여 없어서는 아니 될 요한 자원이므로 그 효용이 미래의 세

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용· 리되어야 한다.”라고 하

여 물을 비롯한 수생태계의 복지 측면을 강조하고,향후 미래세 를 염

두한 지속가능한 물 리의 고려 측면을 제시함

-본 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① 국가는 물 리의 기본이념

에따라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수립하는데 필요한 종합 인 계획을 수

립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다.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물 리 정책과

할 구역의 지역 특성에 맞는 물 리 시책을 수립하고 수행할 책무가 있

다.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경제 으로 취약한 계층과 도서･오지

등에 거주하는 주민이 안정 으로 깨끗하고 건강한 물에 근할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국가의 물 리 종합계획 수립

시행의무를 강조하고,지자체는 지역특성에 합한 물 리 시책의 수립

시행의 의무를 밝히고 있음. 한 국민 불복지 실 을 하여 취약계층

도서산간 지역 주민의 물 근성 향상을 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음

도 명시함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계)“① 물 리에 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② 물 리에 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다.“라고 규정하여 물 리와 련된 타 법률에 앞서 가장 근간이 되는 기

본법으로서의 상을 정립하고 있음

-제8조 (유역별 리)“물은 지속가능한 개발·이용과 보 을 도모하고,가

뭄,홍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를 방하기 하여 유역 단 로 리

11) 15 ( 후변  향 고 ) “ 가  지 단체는 후변  한 극심한 가뭄· 수 등  수재해 생

에 비하는 등 후변 향  할 수 는 물 리 안  마 하여야 한다.라는 규 과 계 ”

12) 14 (생태 경  보 ) “ 가 또는 지 단체는 도시 , 산업  등  해 물순  곡 지 않고 

상  지 도  함  지 가능한 생태 경 보  해 하여야 한다.”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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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다만 유역 간 물 리의 조화와 균형을 하여 권역 단 로

리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오늘날 통합물 리의 가장 큰 특징인 유역별

물 리를 표명하고 있음

-제9조 (통합 리)“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순환 과정에 있는 지표수와

지하수를 포함한 모든 형상의 물이 상호 균형을 이루도록 통합 으로

리하여야 한다.이 경우 수량확보,수질보 ,가뭄,홍수 등으로 발생하는

재해의 방지뿐만 아니라 기후·토지·자원·환경·식생 등과 같은 자연환경,정

치·경제·사회에 끼치는 향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라는 내용

은 오늘날 통합물 리의 기본 철학이라 할 수 있는 모든 성격의 물에

한 효율 리와 활용,재해방지,수생태계와의 조화된 리 등이 목된

내용이라 볼 수 있음

-제10조 (균형배분)“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질 수생태계의 보 등을

고려하여 국민이 물의 편익을 골고루 릴 수 있도록 물을 합리 이고 공

평하게 배분하여야 한다.”제11조(물수요 리 우선)“국가와 지방자치단

체는 수자원의 개발·공 에 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물수요의 변

화,용수의 약과 손실수량의 최소화 등 물수요 리를 우선 으로 고려

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은 국가의 물배분권한 증 를 의미하고,물수요

리 우선 조항을 둠으로써 수요 리를 고려한 수자원의 최 활용을 도모

하고자 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음

-제16조(물 리집행의 분권화)“국가는 물 리의 정책형성과 계획기능을 수

행하고 이에 한 집행업무는 지방자치단체와 물 리 공공기 으로 하여

수행하도록 하여 지역특성에 따른 물 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라고 규정하여 IWRM의 주요 특징인 분권화된 물 리 거버 스 구축

의 근거 조항으로 작용됨

-제17조(물 리 원회의 설치 등)“① 물 리에 한 요 사항을 심의·의

결하기 하여 통령 소속으로 물 리 원회를 둔다.② 물 리 원회는

국가물 리 원회(이하 “국가 원회”라 한다)와 권역물 리 원회(이하

“권역 원회”라 한다)로 구분된다.③ 권역 원회의 명칭· 치 할 구

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④ 물 리 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 으로 수행한다.“라고 규정하여 물 리체계에서 가장 상 의 심의·의

결기구가 마련되는 것이고,이에 한 하 기구로 권역기구를 두어 권역내

에서 발생하는 물 리 계획 수자원배분,분쟁 조정에 한 심의 의결

사항을 장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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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 리 원회 권역물 리 원회

기

능

1.제27조에 따른 국가물 리종합계획 수립지

침 국가물 리종합계획

2.제28조 제29조에 따른 권역물 리기본

계획

3.제32조에 따른 권역간 물의 정배분을

한 물 이동

4.제35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물분쟁의 조

정

가. 앙행정기 이나 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물분쟁

나.둘 이상의 권역에 걸친 물분쟁

다.그 밖에 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분쟁

5.국가물 리종합계획의 이행여부 물 리

반의 평가

6.물 련 연구·조사 지원

7.물 리 사업의 투자방향

8.물 련 남북한 국제 력

9.물 리와 련하여 통령,국가 원회의

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0.그 밖에 이 법법 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 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

1.제28조에 따른 권역물 리기본계획

2.제30조에 따른 해당 권역의 물 리 련

계획

3.제32조에 따른 권역 안의 물배분

4.제35조에 따른 권역 안에서 발생한 물분쟁

조정(제19조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5.권역내의 물 리와 련하여 권역 원회의

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6.그 밖에 이 법 는 다른 법률에 따라 권

역 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

종

합

계

획

수

립

의

내

용

1.물 리 여건과 망

2.물 리의 기본목표와 물 리정책의 기본방

향에 한 사항

3.수자원의 개발·보 과 물의 공 ·이용

4.수질 수생태계 보 과 개선

5.물의 재순환과 재이용을 포함하는 물의 경

제 이용

6.안 한 물의 공 과 생 인 환경의 제공

7.가뭄,홍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의

방

8.하천 주변의 활용과 보

1.권역의 물 리 여건과 망

2.권역의 수자원의 개발·보 과 물의 공 ·

이용

3.권역의 수질 수생태계 보 과 개선

4.권역의 물의 재순환과 재이용을 포함하는

물의 경제 이용

5.권역의 안 한 물의 공 과 생 인 환경

의 제공

6.권역의 가뭄,홍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의 방

7.권역 하천 주변의 활용과 보

8.그 밖에 지속가능한 물순환의 유지 는

회복을 하여 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표 4-13] 국가물 리 원회와 권역물 리 원회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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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IWRM 의 평가 분석 틀 설

1. 물이용부담  제도 평가를 한 분석 틀 

□ IWRM 에 입각한 분석틀의 설정

○ 객 인 평가요소와 평가지표 도출을 통해 물이용부담 제도의 장 과 단

을 균형성 있게 도출해보고자 함

-IWRM의 핵심요소라 할 수 있는 경제 효율성,생태 지속가능성,사회

형평성,거버 스라는 4가지 평가요소에 입각하여 [그림 4-5]와 같이 평

가 분석 틀을 고안하 음

[그림 4-5] IWRM 의 평가 분석 틀 

○ 경제 효율성의 에서 물이용부담 을 평가하기 하여 3개의 평가요소

와 7가지 평가지표를 도출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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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부담 제도의 목표달성 정도를 측정하기 하여 주민지원 사업 추

진에 한 상수원 상류지역의 주민지원 사업의 효율성과 상수원 수질개선

기여 정도를 평가지표에 포함

-시장유인성을 평가하기 하여 오염자부담원칙의 용 정도,환경기 시설

설치와 운 의 비효율 정도,규제 상의 순응 정도,지방자치단체의 물이

용부담 회피 유인과 지천 취수 증 정도를 평가지표에 포함

-물이용부담 의 투입 비 효과성을 평가하기 하여 가장 많은 사업비용

이 투입된 토지매수 수변녹지조성의 수질개선 기여도를 평가지표에 포

함

[표 4-14] 경제  효율성 측면의 평가요소와 평가지표

평가요소 평가지표 평가결과

목표달성도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성

▪수질개선도

시장유인성

▪오염자부담원칙 용

▪환경기 시설 설치와 운 의 비효율 정도

▪규제 상의 순응 정도

▪지자체의 회피 유인과 지천 취수 증 정도

비용 비효과성 ▪토지매수 수변녹지조성의 수질개선 기여도

종합평가

○ 사회 형평성의 에서 물이용부담 을 평가하기 하여 2개의 평가요소

와 5가지 평가지표를 도출하 음

-비용부담의 공평성을 평가하기 하여 물이용부담 부과단가의 정성,

부과 상지역의 타당성,능력을 고려한 차별 부과율 등을 지표에 포함

-물이용부담 에 한 편익향유의 공평성을 평가하기 하여 상수원 상류

지역의 규제피해보상으로서의 정성과 수계 리기 배분의 공평성을 평

가지표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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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사회  평성 측면의 평가요소와 평가지표

평가요소 평가지표 평가결과

비용부담의 공평성

▪부과단가의 정성

▪부과지역의 타당성

▪능력을 고려한 차별 부과율

편익향유의 공평성
▪규제피해보상의 정성

▪수계 리기 배분의 공평성

종합평가

○ 생태 지속가능성의 에서 물이용부담 을 평가하기 하여 3개의 평가

요소와 5가지 평가지표를 도출하 음

-수질개선의 지속성을 평가하기 하여 수질개선의 지속 향상 정도를 평

가지표에 포함

-이수안정성의 확보에 기여한 바를 평가하기 하여 가뭄으로 인한 생·공

용수의 안정 공 정도,국가차원의 지속가능한 물이용 정도를 평가지표

에 포함

- 정 수량의 확보에 기여한 바를 평가하기 하여 환경유량 확보의 정

성,기후변화에 응한 안 한 수돗물 공 체계 구축 정도를 평가지표에

포함

[표 4-16] 생태  지속가능성 측면의 평가요소와 평가지표

평가요소 평가지표 평가결과

수질개선의 지속성 ▪수질개선의 지속 향상 정도

이수안정성의 확보
▪가뭄으로 인한 생·공 용수 안정 공 정도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한 물이용 정도

정 수량의 확보
▪환경유량의 확보 정성

▪기후변화에 응한 안 한 수돗물 공 체계 구축 정도

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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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버 스 측면에서 물이용부담 을 평가하기 하여 3개의 평가요소와 5가

지 평가지표를 도출하 음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평가하기 하여 물이용부담 부과요율 조정·결정

차의 합리성을 평가지표에 포함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평가하기 하여 의사결정과정의 공개정도,의사결정

차에 이해 계자의 참여 정도를 평가지표에 포함

-성과평가의 합리성을 평가하기 하여 평가시스템의 체계성 정도,평가결

과의 반 정도를 평가지표에 포함

[표 4-17] 거버 스 측면의 평가요소와 평가지표

평가요소 평가지표 평가결과

의사결정의 합리성 ▪부과요율 조정·결정 차의 합리성

의사결정의 민주성
▪의사결정과정의 공개 정도

▪의사결정 차에 이해 계자의 참여 정도

성과평가의 합리성
▪평가시스템의 체계성 정도

▪평가결과의 반 정도

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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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계별 특별법 목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주민지원 등에

한 법률(99.2)

이 법은 한강수계(漢江水系)상수원(上水源)을 하게 리하고 상수원 상

류지역의 수질개선(水質改善) 주민지원사업을 효율 으로 추진하여 상수

원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 으로 한다.

낙동강수계 물 리

주민지원 등에

한 법률(02.1)

이 법은 낙동강수계(洛東江水系)의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하게 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 으로

추진하여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 으로 한다.

강수계 물 리

주민지원 등에

한 법률(02.1)

이 법은 강수계(錦江水系)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 으로 추진하고, 강·만경강 동진강 수계의 수자원(水資源)과 오염

원(汚染源)을 하게 리하여 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 으로 한다.

산강·섬진강수계

물 리

주민지원 등에

한 법률(02.1)

이 법은 산강·섬진강 탐진강 수계(水系)의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

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 으로 추진하고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

을 하게 리하여 해당 수계의 수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제3  IWRM 의 물이용부담  평가

1. 경제  효율성 측면의 평가

□ 목표달성도:주민지원사업의 효율성,수질개선

○ 4 강 수계 특별법 제정의 목 은 각 수계별 상수원의 리,상수원 상류

지역의 수질개선,주민지원사업을 효율 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있음

-물이용부담 은 본 특별법에 근거하여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성하기 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수계

리기 의 약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2014년까지 약 9조 1,824억원이 집행되었으며,사업내역별 집행 황을 살

펴보면 환경기 시설 47%,토지매수사업 22%,주민지원사업 19%,오염총

량 리 기타수질개선 지원 10%,기타 2% 임

 [표 4-18] 4 강 수계 특별법의 제1조 (목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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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지원사업은 궁극 으로 주민의 경제 생활여건의 향상으로 이루어 지

도록 하지만 재의 주민지원사업은 소규모,일회성,단년도 사업 주로 진

행되어 상당부분 비효율성13)이 지 되고 있는 상황임

-2013년 4 강 수계의 총 일반지원사업(마을단 사업)은 총 3,793에 달하는

등 소규모 일회성 사업이 다수를 이루고 있어 주민생활환경 소득증

의 근본 인 개선을 어렵게 하고 있음

- 차 으로도 매년 리(里)단 까지 사업비를 배분하기 때문에 략 차원

에서 장기· 역사업의 추진을 곤란하게 하고 있음

[표 4-19] 2013년 수계별 일반지원(마을단 )사업 1건당 사업비 규모

한강 낙동강 강 산‧섬진강

3,930만원 2,960만원 1,960만원 1,520만원

자료:국회 산정책처,2014.

○ 물이용부담 의 수질개선 재원 투입은 오염물질 감에만 집 되어 수질개

선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등 비용 측면에서 효과 이지 않음

-즉,추가 인 한 단 의 수질개선을 이끌어내기 해서는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됨을 의미함

-수질개선을 효율 으로 달성하기 해서는 오염물질 감,하천유량 증 ,

비 오염원 리가 종합 으로 진행될 때 효과의 극 화를 가져오지만,

재 물이용부담 의 수질개선 사업은 오염물질 감에만 집 되어 있어 효

과가 크지 않은 상황임

13) 주민지원사업  문  지 고 는 사항 는  또는  산 집행, 지원 상 사업  

처 재, 규  사업 주  시행  리, 복 한 시행과 , 경직  에  비합리  행  , 

주민  실질  득  여에  미 , 사후 리체계  실에  지원  비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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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수질개선을 한 3  매커니즘

오염물질

감
+

하천 유량

증
+

비

오염원

리

자료:권형 ‧조은채,2010.

-그동안 환경기 시설의 확충 고도처리의 효과로 4 강 주요 지 의

BOD농도는 다소 감소했으나,화학물질 사용증가,비 오염원 등 난분해성

오염불질이 유입됨에 따라 COD농도는 차 증가하 음

[그림 4-7] 4 강 주요 지 의 수질 변화

단 :mg/L,년

자료:환경부,2013.

-수계 리기 운용규칙에 따라 주요사업의 계획 집행이 환경부와 지방

자치단체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수자원공사가 담당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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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구둑 등은 제외되어 있음

□ 시장유인성:오염자부담원칙 용,환경기 시설의 설치 운 의 비

효율 정도,규제 상의 순응 정도,지자체의 회피유인과

지천취수 증 정도

○ 물이용부담 은 주요 환경정책의 원칙으로 용되고 있는 오염자부담원칙

(polluterpaysprinciple)에 배되는 제도임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기조는 오염자부담원칙(환경정책기본법 제7조)14)임에

도 불구하고 주 부처인 환경부가 징수의 용이성 등 행정편의주의에 따라

일부 수요자에게 부과하고 있음

- 재의 물이용부담 운 체제를 보면,수질개선 노력과 사업에 한 평가

로 물이용부담 을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더 많은 오염을 유발한 지역이

그 반 의 지역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는 비효율 구조를 이루고 있음

-상수원 상류지역의 환경기 시설 운 비 지원으로 말미암아 오염자부담원

칙은 더욱더 훼손되고 있는 상황임15)

○ 환경기 시설 설치·운 에 한 이 지원문제가 지 되고 있는 상황임

-환경기 시설에 해서는 이미 국고(환경개선특별회계,농어 특별세 리

특별회계)에서 설치 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수계 리기

에서 환경기 시설의 설치·운 에 체 집행비의 48.3% 가량을 지출하

는 것은 복지원이라는 비효율성이 지 되고 있음

-그동안 환경부와 수계 리기 의 지속 인 환경기 시설 투자 결과로 우

리나라의 하수처리율이 선진국 수 16)인 92.1%에 도달한 상태에서 물이용

부담 이라는 특수한 부담 을 통해 환경기 시설 설치 운 을 지원하

14)  행  또는 사업 동  경 염 또는 경훼  원  생시킨 는 그 염·훼  지하고 

염·훼  경  복·복원할 책  지 , 경 염 또는 경훼  한 피해  에 드는 비  

담함  원  함

15) 고 , 단양, 청원 등과 같  하수도  과하지 않는 지 체도 ,  하수도  실 가 

낮  상  

16) 주  하수처리  살펴보  프랑스는 82%, 란드 99%, 본 76%, 미  7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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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음

[그림 4-8] OECD 주요 국가의 하수도 보 률

자료:OECD,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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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 명 ‘05~’08년 까지 ‘09년 ~ 비고

1)하수 로정비사업,도시

침수 응사업

¡ 특별시 10% (기 삭제)

¡ 역시 30% (10%) 30% (10%)
신설 교체

지원율이며,

()는 보수

¡ 도청 소재지 50% (20%) 50% (20%)

¡ 일반 시·군 70% (30%) 70% (30%)

2)개인하수처리시설설치지원 50% 50%(25%) ()는 개인부담

3)분뇨처리시설확충

¡ 역시 60% 50% 10% 하양조정

¡ 일반 시·군 80% 70%(50%) ()는 ‘12년 신규사업

4)농어 마을하수도정비 70% 70%(30%) ()는 개량사업

5)하수처리장설치사업

¡ 역시 10% 10%(50%)

()는 총인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

설 국고지원율

¡ 도청 소재지 50% (기 삭제)

¡ 일반 시·군(읍 이상) 53% 50% 3% 하양조정

¡ 일반 시·군(면 이하) 70% 70%

¡ 팔당지역 시·군 70% (기 삭제)

¡ 섬진강수계 소규모하수도

(기 삭제)
·시 지역 77.5%

·군 지역 85%

6)하수 꺼기처리시설,

하수처리수재이용(빗물

이용 포함)

¡ 역시 30% 30%(60%)
()는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투사업

정부부담분

국고지원율

¡ 도청 소재지 50% 50%(80%)

¡ 일반 시·군 70% 70%(90%)

7)면단 하수처리장 70% 70%

[표 4-20] 하수도 세부사업별 국고보조율

자료:환경부,2015.



- 68 -

서울시 주장 VS 환경부 주장

한강유역환경청장이 사무국장 겸직해

취지 구분 없이 국고부족분을 기 으

로 충당,정보 제한으로 지자체

소외,따라서 독립 사무국 필요

한강수계 리

원회

사무국

기 운용계획 등에 있어 정부(기획재

정부)와의 원활한 의 상·하류 간

갈등 조정 역할을 해 체제 유지

하는게 당

물이용부담 징수 집행과 련없

는 기 기 련 안건 의결권 배제
의결구조

유역 리에 여하는 여러 기 간의

력체계를 약화시키고,한강수계 리

상 추락 우려

법령에서 부과율 조정은 원회 의

를 거치도록 했으나 원회가 개최되

지 않아 부과 근거 없음

납부 지에

한

법률해석

서울,인천은 주민들로부터 징수한 부

담 을 지체없이 납입하도록 련법령

반

정부 정책수립 과제 포함 등으로 5 5

국고 매칭

환경

기 조사

연구

지자체와 의해 정부 정책사업은 기

사용 지양

○ 규제 상의 순응이라는 에서 지자체-환경부 간 갈등 래

-1998년 팔당호 수질의 격한 악화로 말미암아,하류 지역은 기 을 부담

하고,상류 지역은 규제를 순응함으로써 물이용부담 제도가 탄생되었음

-연간 2,500억원의 물이용부담 을 납부하는 서울시와 인천시가 수질개선

효과의 미흡과 불투명한 부담 운용을 이유로 납입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지자체와 환경부간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 음

[표 4-21] 물이용부담  련 서울시와 환경부간 입장 차이

자료:서울PN,2013.5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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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청사항 주요 문제 개선 방안

한강수계 리

원회 개편

-불합리한 원회 의결구조로 인해 정부주

도 운용의 원인이 됨

-기 과 연 성 은 기 (국토부,한국수

자원공사,한국수력원자력)의 참여비율이

높고 정부 지향성 강함

- 원회 :기 과 연 성

은 3개 기 자격 배제

기 련 안건의 의결

권 제한

사무국 개편

-정부의 사무국 겸직·독 으로 기 을 국

고로 인식

-국고 확보 불가시 국가 책임사업에도 사

용이 용이한 기 사용 빈번

-사무국 :정부와 지자체로

구성된 별도 사무국으로

독립

국가책임사업

기 사용 지

-한강 유역 리를 한 목 의 기 이 정

부 정책 수행의 도구로 활용됨

-국가에서 추진해야 될 성격의 사업(토지

매수,환경기 조사 사업,오염총량제도

지원)을 기 으로 추진

-국가책임사업 액 국비

투입

[표 4-22] 서울시의 핵심제도개선 요청사항

자료:서울특별시,2014.

-이러한 갈등은 물이용부담 제도가 본래 목 을 달성하지 못하 을 경우,

부과율에 한 삭감 는 동결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규제장치가 미비하

기 때문임

○ 지자체로 하여 물이용부담 회피유인을 제공하여 상 으로 풍부한 본

류 취수를 포기하고,부담 이 없는 지류에 취수시설을 복 설치하는 등의

비효율 발생

-물이용부담 제도는 건 하고 지속가능한 물이용을 유인할 수 있는 교정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지만 오히려 지자체들의 역선택을 조장하고 있

는 상황임

- 행 제도 내에서는 물이용부담 을 4 강 본류 일정 구간에만 부과함에

따라 물이용부담 을 회피하기 해 본류 취수를 하지 않고,지류 지역에

취수시설을 확장하는 상이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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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취수장 수 원 정수장
시설용량

증감
‘00년 ‘12년

수 계 지자체 합 계 183.0 270.9 87.9

낙동강

경주시

탑동 형산강 탑동 30.0 35.0 5.0

보문 덕동 보문 35.0 40.0 5.0

불국 덕동 불국 15.0 20.0 5.0

감포 오류천 감포 2.0 8.0 6.0

천시 신녕 왕산지 신녕 1.0 6.0 5.0

김천시 황 감 천 황 40.0 53.9 13.9

진해시 성주 성주수원지 석동 8.0 23.8 15.8

섬진강 순천시
이사천 이사천 룡 45.0 72.2 27.2

와룡 와룡수원지 옥천 7.0 12.0 5.0

[그림 4-9] 물이용부담  부과지역

자료:권형 ,2011.

-충분한 상수원 공 능력을 갖춘 지류가 해당 지역에 존재할 경우,수도공

업자는 물이용부담 을 회피할 수 있는데,이러한 결과는 역 상수원의

취수행 왜곡 자체 취수원 개발에 따른 복 낭비를 불러일으키는 요

인으로 작용하게 됨

- 한 지천수량의 과다한 취수행 는 결국 지류 하천의 건천화로 이어지게

되어 궁극 으로 하천의 수생태계 괴 수질오염의 결과로 귀결됨

[표 4-23] 낙동강·섬진강 수계 물이용부담  회피를 한 지류취수시설 황

단 :천㎥/일

자료:환경부,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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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 비 효과성:토지매수 수변녹지조성의 수질개선 기여도

○ 수변구역 지정 토지 매수 사업은 한반도의 지형·기후 특성상 총 투자비

비 수질개선 효과가 미흡한 상황임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가 좁고 체 면 의 3/4이 산지로 도시용지가

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국토의 7.9%나 되는 면 을 지정·매수하여 임

야와 녹지로 보 하는 정책은 국토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부 함

-수계 리기 의 매수 상 토지는 7,878.5㎦로 체 국토의 7.9%에 해당되

며,막 한 재원이 소요됨은 물론 본 사업의 취지인 수질개선 효과도 미흡

하며,하천변 도시용지 축소에 따른 지가상승 래 등 국가경쟁력의 심각

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수변녹지의 조성은 수질개선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집 호우시에는 일시에 오염물질이 유입됨으로써 수질개선에 큰 향을

미치지 못함

-환경부가 추계한 토지 매수 수변녹지조성 사업의 소요비용은 총 243조

원에 달하며,2014년까지 약 2조원이 집행되었는데, 재의 추세를 기 으

로 추정해볼 때 본 사업은 약 1,850년이 소요될 것으로 망되는 등 사업

의 실효성이 의심됨

- 한 수계 리기 으로 매수한 토지 리를 해서는 조직과 비용이 요구

되는데, 정 산이 확보되지 못한다면,폐기물 무단 투기장 락 등 하천

수변의 비 오염원만 확 되는 ‘공유지의 비극’이 래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는 국토 여건상 4 강 수변을 매수·보 하기 보다는 정책

으로 개발·활용하는 측면이 국토이용과 상수원 리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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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합계 공장 축사
숙박

음식
주택

기타

건물
답

지

(잡종지)
임야

면 49,608 356 1,119 1,027 1,738 911 21,471 931 22,056

비율 100% 0.7% 2.3% 2.1% 3.5% 1.8% 43.3% 1.9% 44.5%

[그림 4-10] 우리나라 수변녹지의 제한  완충효과

자료:권형 ,2010.

- 재 본 사업추진의 문제 으로 매수 토지의 비 성,토지소유주 신청에

의한 의매수제로 매입 토지의 소규모 분산 체계 리의 곤란이 지

되고 있는데,특히나 재까지 매수된 토지는 오염유발이 크지 않는 ,

담,임야 등이 약 87.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수질오염에 직 인 향

을 미치는 공장,축사의 매수비율은 3%에 불과한 상황임

[표 4-24] 4 강 수계의 용도별 매수 황(’99-2013)  

단 :천㎡,%

자료:국회 산정책처,2014.

-하천에서 50m이내의 거리를 두고 있는 토지에 한 매수는 43.4%에 불과

하며,한강수계의 경우 매수 토지 가운데 수질오염에 비교 향을 미치

지 않을 것이라 단되는 거리인 1,000m를 과하는 토지도 체의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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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임

[표 4-25] 토지 매수 황(하천으로부터의 거리 기 )

단 :천㎡,%

구분 합계
50m

이내

51~

100m

101~

300m

301~

500m

501~

1,000m

1,000m

과

총계
면 49,608 21,534 4,342 9,903 6,370 5,662 1,796

비율 100% 43.4% 8.8% 20.0% 12.8% 11.4% 3.6%

한 강
면 10,682 4,450 304 1,890 876 2,031 1,131

비율 100% 41.7% 2.8% 17.7% 8.2% 19% 10.6%

낙동강
면 11,223 6,418 1,324 2,610 639 232 -

비율 100% 57.2% 11.8% 23.3% 5.7% 2.1% 0%

강
면 13,710 5,899 1,121 1,743 2,035 2,247 665

비율 100% 43% 8.2% 12.7% 14.8% 16.4% 4.8%

산강
면 13,992 4,767 1,593 3,660 2,820 1,152 -

비율 100% 34.1% 11.4% 26.2% 20.2% 8.2% 0%

출처:국회 산정책처,2014.

2. 사회  평성 측면의 평가

□ 비용부담의 공평성:부과단가의 정성,부과지역의 타당성,능력을 고

려한 차별 부과율

○ 물이용부담 의 부과방식은 수도요 부과방식과 동일하게 운 인 상황임

-부담 리 기본법에 의하면 “부담 이란 재화와 용역의 제공과 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 외 지 의무로 규

정”하고 있으나 물이용부담 은 재화의 사용량인 물사용량에 비례하여 ㎥

당 160~170원으로 부과하여 수도요 부과방식과 동일하게 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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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과 같이 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운 되므로 부담 리 기본법에서

의 부담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며,사회 형평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

지 않은 상황임

○ 비합리 인 부과율 용으로 인상이 용이하며, 용수 요 비 3배 넘게 과

다 부과되고 있으며,수계별 부과단가가 상이하며,상수도 사업의 비효율을

래하고 있음

-물이용부담 단가의 설정 인상 과정에 한 명확성,정확성,투명성이

부족하여 부과율에 한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원칙 으로는

부과단가는 수질개선 주민지원사업에 요구되는 ·장기 사업비를 추정

하여 기간과 비용을 고려해 이를 물이용부담 부과단가에 연동시켜야 하

지만 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표 4-26] 우리나라의 수돗물값 황

구분 ㎥당 단가 실화율

합계(수돗물 값) 828.5원

물이용부담 평균 168.1원 100.8%

지방상수도 평균 660.4원 77.8%

용수 50.3원 88.1%

역상수도 원수 223원 84.8%

역상수도 정수 413원 84.8%

-인상과정 측면에서는 체 으로 환경부에서 발의하고 수계 리 원회에

서 의·조정 후 환경부장 이 2년마다 부과율을 결정·고시하고 있어 부

담 사용자가 원회 의를 결정하고,요율을 결정한다는 지 이 있음.

2015년 기 물이용부담 단가는 강 160원/㎥,한강,낙동강, 산강·섬

진강 170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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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물이용부담  결 자와 요 결  차의 비교

자료:박경순,2015.

- 용수요 은 하천의 수량확보 취수를 한 비용의 에서 시설투자

비용이나 원가를 고려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나,물이용부담 은 시설투자

나 원가 부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수요 (50.3원/㎥) 비 3배 이상

에 달하고 있으며,수계 내 공업용수 사용자에게도 동일 용됨으로써 최

종소비자의 이 부담을 래하고 있는 상황임

-국민들은 물이용부담 을 물값으로 인식17)하고 있고,물이용부담 이 체

수도요 에서 약 20%이상을 차지하는 등 수도요 실화의 걸림돌로 작

용하고 있는 상황임

17) 2011  산시민 400  상  물 담  상수도 과 함께 과 고 는 것  알고 는지에 

한 문  실시한 결과, 답  64.5%가 고 다고 답했 , 물 담  도 시행  낙동강 수

질 개 에 여했는지에 한 식  한 결과 “66%가 그 다”에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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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연평균

인상률

물이용

부담

한 강 130 140 150 160 160 160 170 170 170 170 170 3.08%

낙동강 120 140 140 150 150 150 160 160 160 160 170 4.17%

강 140 15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43%

․섬 140 150 160 170 170 170 170 170 170 170 170 2.14%

요

용수 원 수 47.9347.9347.9347.9347.9347.9347.9347.9350.3050.3 50.3 0.49%

역

상수도

원 수 213 213 213 213 213 213 213 213 223 223 223 0.47%

정 수 394 394 394 394 394 394 394 394 413 413 413 0.48%

지 방

상수도

국

평균
563.2577.3603.9613.2609.9610.2619.3649.1660.4 - - 2.16%

[표 4-27] 연도별 물이용부담 과 수도요 의 인상추이

단 :원/㎥

○ 물이용부담 의 부과 상은 최종수요자 는 용수도 설치자,유수사용자

이며,수계별 부과면제 상을 두고 있어 형평성의 논란이 있음

-물이용부담 의 부과 상은 통령령으로 정하는 4 강 특정구간(공공수

역)에서 취수하는 용수도의 설치자,하천법에 따른 유수의 사용자는 자

기가 취수하는 원수의 양에 따른 물이용부담 을 기 에 납입하여야 하며,

구체 인 부과 상과 면제 상은 다음의 표와 같이 해당수계에 따라 달리

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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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계 부과 상 면제 상

한강

1.팔당호와 팔당 하류의 한강본류 하천구

간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 는 정수

하여 공 받는 최종 수요자

2.「수도법」제3조제11호에 따른 용수도의

설치자

3.「하천법」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

1.최종 수요자가 상수원 리지역에 거주하

는 경우

2.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3.「 원개발 진법」 제3조에 따른 원개

발사업자로서 발 용 을 운 하는 자

4.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자

낙동강

1.다음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

는 정수하여 공 받는 최종수요자

①낙동강본류 ②낙동강수계에 있는 으로

서 수를「수도법」제3조제3호에 의한

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③낙동강수계에

있는「 건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한

법률」제2조제2호에 의한 다목 ④제2호

는 제3호의 으로부터 낙동강본류까지의

하천구간 ⑤제1호 내지 제4호의 수역으로부

터 지하 등으로 침투되어 흐르거나 정체되

어 있는 물을 취수하는 구간으로서 원회

가 정하는 구간

2.「수도법」제3조제11호에 따른 용수도의

설치자

3.「하천법」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

1. 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①상수원 리지역 ② 주변지역 ③다목

이 2이상 소재한 시·군지역 ④다목 으

로 유입되는 하천의 집수구역 ⑤과반수 이

상의 동(洞)이 「 건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한 법률」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주변지

역에 있는 시지역

2.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3.「 원개발 진법」 제3조에 따른 원개

발사업자로서 발 용 을 운 하는 자

4.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자

강

1.다음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

는 정수하여 공 받는 최종수요자

① 강수계 지역안에 있는 으로서 수를

「수도법」에 의한 역상수원으로 이용하

는 (계획홍수 선 기 ) ② 강본류

2.「수도법」제3조제11호에 따른 용수도의

설치자

1. 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① 상수원 리지역 ② 역상수원으로 이용

되는 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집수구역

2.「 원개발 진법」 제3조에 따른 원개

발사업자로서 발 용 을 운 하는 자

3.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자

[표 4-28] 물이용부담  부과  면제 상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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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하천법」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

산강

․

섬진강

1.주암호·동복호·상사호·이사천의 역조정지

·수어호 탐진호(계획 홍수 선 기 )의

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 는 정

수하여 공 받는 최종수요자

2.「수도법」제3조제11호에 따른 용수도의

설치자

3.「하천법」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

1. 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①상수원 리지역 ②물이용부담 부과 상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집수구역

2.「 원개발 진법」제3조에 따른 원개발

사업자로서 발 용 을 운 하는 자

3.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자

-물이용부담 의 면제 상으로 발 용 을 운 하는 자,하천수를 농업용

수로 하용하는 자,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환경개선을 해 사용하는

환경개선용수 등은 제외하고 있어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모든 취수행

모든 용도에 취수부담 을 부과 징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한 물이용부담 은 이용수종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공업용수 수요자

의 경우 수질개선 편익을 향유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단가를 부

담하고 있는 상황임

○ 계층간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 부과율에 따라 물 복지 형평성을

해하고 있음

- 력분야의 경우 기사업법에 따라 기요 의 1000분의 37로 부과하고

있으며,환경개선부담 의 경우 부과기 을 배출시설물 면 을 기 으로

배출량에 79원~176원을 부과하고 있음

-물이용부담 의 경우에는 160~170원/㎥의 과도한 단가18)로 말미암아 농어

지역의 주민들은 수돗물 사용을 기피하고 있음.이는 곧 국민 모두가

보편 서비스 차원에서 양질의 상수도 서비스를 향유해야 한다는 국민

물복지 실 의 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18) 2013    지 상수도 평균  ㎥당 660.4원, 재 물 담  ㎥당 170원( 강 160원)  

지 상수도 평균  약 25.7% 수  차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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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하여,상 으로 상수도 도입이 늦어진 농어 지역에 하여 일

정부분 물이용부담 을 감면해 으로서 농어 지역의 물복지 향상을 도

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 편익향유의 공평성:규제피해보상의 정성,수계 리기 배분의 공평성

○ 물이용부담 의 지원사업 상자 상범 가 제한되어 있어 규제 피해보

상의 정성 차원에서 한계가 지 됨

-수계법에서의 주민지원사업은 연간 지원액이 상당부분 증가했음에도 불구하

고,지원 인구를 기 으로 배분되는 액은 과거와 유사한 상황임

- 한 지원사업 상이 재산권을 소유한 거주자로 제한되어 임차를 통한 농

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에 한 지원은 배제되고 있는 상황으로 지역

주민간의 화감 조성 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여지가 있음

-특별 책지역 II권역의 경우 물이용부담 의 지원사업 분야가 오수처리시설

의 설치 운 비지원 등의 특정사업에만 제한하고 있어 주민 불만이 나타

나고 있는 상황으로,향후 주민소득증 비 오염원 감시책,지역주민

복지증진을 한 지원사업등을 확 시킬 필요가 있음

- 한 다목 상류지역 주민들에 한 지원도 부족한 상황임

○ 주민지원사업비 배분 기 의 성 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동일한 유형의 규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가 치 설정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

으며,아울러 동일한 규제 형태임에도 면 을 상으로 한 가 치와 인구 수

를 상으로 하는 가 치의 서열 간 상 인 규모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음

-따라서 이러한 문제 들은 주민지원사업비 배분 기 의 일 성을 해하고

사업비의 합리 배분에 방해가 되고 있는 요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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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한강 낙동강 강 산강

지역별

가 치

I지역 5 I지역 3 I지역 5 I지역 1.1

II지역 4 II지역 2 II지역 4 II지역 1.0

III지역 3 III지역 1 III지역 3

IV지역 2 IV지역 2

인구별

가 치

I지역 0.15 I지역 0.19 I지역 0.20

별도의 가 치 없

이 인구에 비례하

여 50%만큼 배분

II지역 0.13 II지역 0.17 II지역 0.12

III지역 0.12 III지역 0.14 III지역 0.10

IV지역 0.10 IV지역 0.08

[표 4-29] 수계별 상수원 리지역별 주민지원사업비 배분 가 치 비교

자료: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12.

3. 생태  지속가능성 측면의 평가

□ 수질개선의 지속성:수질개선의 지속 향상 정도

○ 물이용부담 투입을 통한 지속 수질개선 향상은 미흡한 상황임

-BOD 농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고 있지만,COD농도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수질개선을 한 오염물질 감,하천유량 증 ,비 오염

원 리가 종합 으로 병행되지 못하는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향후에는 재 물이용부담 이 집 으로 투입되고 있는 오염물질 감

사업 뿐만 아니라,수량 차원에서의 수질 리에 한 고려와 체계 인

비 오염원 리에도 물이용부담 을 투입시킬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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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공 가능 기한 수율(%)

소양강 2016년 5월 16일 43.3%

충주 2016년 2월 2일 41.3%

안동 2016년 2월 29일 32.9%

청 2016년 1월 9일 36.6%

보령 2016년 1월 7일 20.6%

용담 2016년 1월 14일 27.6%

주암 2016년 3월 10일 35.9%

[그림 4-12] 4 강 주요지 의 수질변화 추이 

단 :mg/L,년

자료:환경부,2013.

□ 이수안정성의 확보:가뭄으로 인한 생·공 용수 안정 공 정도,국가

차원의 지속가능한 물이용 정도

○ 극심한 가뭄으로 수자원 공 지장시 생·공용수 계약자들과 법 분쟁 래

우려

- 재 수계법에서는 용수의 안정 공 을 한 기 의 지출 용도는 부재

한 상황임

[표 4-30] 2015년 가뭄시 용수공  가능기한  수울

자료:동아일보,2015.10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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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가뭄에 따른 피해 유

자료:한국수자원공사,2011.

- 재 수계기 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용도는 각 수계마다 상이하지

만,통상 으로 경작자가 입은 손실 보상,토지 매수,수질 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오염총량 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주민지원,환경기 시

설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운 지원,친환경 청정 사업의 지원 등에 한

정하고 있음

-따라서 가뭄 이상기후 상에 따른 생공용수 공 에 마찰을 빚을 수 있

는 상황임.실례로 2015년 재 극심한 가뭄에 따라 충남 서부 8개시·군

(보령 )은 가뭄으로 생활용소 공 량의 20%를 감축 결정하고, 규모 물

사용업체의 경우,용수의 30% 정도를 감하는 방침을 세우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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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2015년도 기  충남 8개시·군의 가뭄 황

자료:한국수자원공사,2015b.

○ 지류 하천 취수의 선호로 국가차원의 지속가능한 물이용을 해하고 있음

-물이용부담 을 회피하기 하여 지류 하천에 자체 취수원을 개발하는 등

취수시설의 복투자에 따른 산 낭비는 물론이거니와 하천의 건천화를

래하여 장기 으로 국가차원의 지속가능한 물이용을 해하고 있음

-물이용부담 제도 시행 이후 18개 시,군은 ·소하천 26개소의 취수시설

을 확장하 음(경기,2개, 주 1개, 남 10개,경북 11개,경남 2개).

[그림 4-15] 물이용부담  제도 시행 후 자체취수원 용량의 변화

자료:한국수자원공사,201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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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13 1.4다이옥산 농도 증가 ( 구시 → 수공)

’09.1.15 안동 증가 방류(50만㎥/일)

’09.1.21 합천 증가 방류(30만㎥/일) 

’09.1.22 안동 합천 증가 방류(162만㎥/일)

  ※ 환경부차 주재 1,4-다이옥산 책 회의(1.21)

  ※ 국무조정실장 주 다이옥산 책 계부처 회의(1.22)

’09.1.27 증가방류(536만m3)종료

□ 정 수량의 확보:환경유량의 확보 정성,기후변화에 응한 안 한

수돗물 공 체계 구축 정도

○ 환경유량 확보는 IWRM의 기본 이념 가운데 생태 지속가능성 실 의 핵심

수단임에도 불구하고,환경부나 수계 리 원회가 확보한 수량은 무한 실

정임

-4 강 수계법 상 환경부장 의 방류량 증 요청 산 지원 근거만

존재하며, 재는 강수량 부족,조류 발생 등으로 상수원의 수질 악화시

비용지원 없이 방류량의 증 를 요청할 수 있음

[표 4-31] 2009년 방류량 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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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최근  방류량 증  황

○ 역상수도가 기후변화에 응한 안 한 수돗물 공 체계 구축에 기여한 바

가 크나,물이용부담 의 높은 단가가 최근 역상수도 운 의 비효율 요

인으로 지 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체 수돗물 공 의 50%를 담당하고 있는 역상수도는

규모의 경제가 확보되어 상당한 경제 효율성을 발휘하고 있으며,다목

등 개발 수량을 활용하므로 하천의 수생태계 보호에 기여하는 바가 크

다고 볼수 있음

- 역상수도의 도입효과로는 잉여물량 활용을 통한 수자원 편익 증 ,지역

간 불균형 해소(물부족 해소),하천 유량 확보를 통한 담수 생태계 복원,

물이용 재배분의 진을 통한 부가가치 증 등임(UNESCI-IHP,1999).

-그러나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재 물이용부담 의 높은 부과단가가

역상수도 운 의 효과를 해하는 요인으로 지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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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버 스 측면의 평가

□ 의사결정의 합리성:부과요율 조정·결정 차의 합리성

○ 물이용부담 의 부과요율은 2년 주기로 조정되며,수계 리 원회에서 결정

하지만, 차의 비합리성이 지 되고 있음

-즉,부과율의 설정과 인상과정에 한 정당성이 결여 되어 있으며, 장기

사업에 한 비용 추정후 목표-기간-비용 등을 연동해야 하지만,실질 으

로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물이용부담 의 90%가 수계 리기 으로 편입되는 상황에서 기 집행의

이해당사자인 환경부가 주도하여 필요 재원의 조달 측면만을 고려하고 있

고,이에 한 통제장치가 미흡함

[그림 4-17] 물이용부담  부과요율 결  차

자료:박경순,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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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결정의 민주성:의사결정과정의 공개 정도,의사결정 차에 이해

계자의 참여 정도

○ 물이용부담 의 의사결정과정의 공개성은 재 미흡한 상황임

-구체 으로로 물이용부담 의 사용내역과 사업성과는 매년 국회 결산보고

서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지만,구체 인 필요성과 어떠한 과정을 통해 결

정되었는지에 한 구체 인 의사결정과정은 공개하고 있지 않는 상황임

- 한 물이용부담 부과 집행과정에서 주민( 는 주민 표)의 참여가

미흡하며,주민들에 한 정보제공도 미흡한 상황임19)

-아울러 상하수도요 과 통합징수됨으로써 국민은 물이용부담 부과에

해 잘 알고 있지 못한 상황임20)

[그림 4-18] 2013년 하반기 물이용부담  인지도21)

자료:환경매일신문,2013.11월 25일자.

○ 의사결정 차에 한 참여는 환경부가 주도하고 있는 상황임

-수계 리 원회는 사단법인의 형태로 설립되며,별도의 정 없이 개별 수

계법과 수계 리 원회 규정, 원회 운 규칙에 의거하여 조직을 구성하

19) 프랑스  란드  경우 주민 가 직·간  주  사결 에 참여하는 거 스 태  취하고 

다.

20) 2011  산시민 상 문 사 결과, 물 담  상수도 과 함께 과 고 는 것  고 다

는 답  64.5%  차지한  다.

21) 한강수계 리 원 는 2013  한강수계지역에 거 하는 만 19  상 남  1,000  상  진행한 

사에  물 담  지도는 28.3%  사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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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강수계 리 원회

( 원장:환경부 차 )

자문 원회
OO강수계 리실무 원회

( 원장:OO강유역환경청장)

사무국

(사무국장 :OO강유역환경청장)

여 운 하고 있음

-수계 리 원는 원회,실무 원회,시․도 실무국장회의 등의 조직체계

에 의한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있어 원회는 사 검토된 최종 안건 검

토․조정이 필요시 개최하며,시․도 실무국장회의는 수된 새로운 안건

에 한 사 의 필요시에 개최함

-수계 리 원회에는 환경부,국토교통부,지자체,농어 공사,한국수자원

공사 등의 다양한 이해 계자가 참여하고 있으나,환경부 심의 원회를

구성하여 의사결정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자체 련 공기업의

자발 참여가 곤란한 상황임

-이러한 환경부 심의 운 으로 말미암아,지방자치단체의 물이용부담

납입 거부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 음

[그림 4-19] 수계 리 원회의 조직구성

-수계 리 원회는 수계별 수계 리 원회(7~9인)와 실무 원회(7~12인)로

구성하여 운 이며 자문 원회와 사무국을 두고 있음

-수계 리 원회는 수계 리기 의 운용․ 리에 한 의사결정을 하는 주

체이고,기 운 원회의 구성은 기 사업 지원 상인 자치단체장 심

으로 이루어져 있는 등 유역의 주체가 기 운 원회에 참여하고 있어

의사결정에 유역 리 주체의 의사가 효율 으로 반 될 수 있는 구조로

평가됨

-이러한 이해 계단체의 장으로 구성된 수계 의 운 활성화를 하여 수

계 의 원활한 의․조정과 문성 확보를 해 자문 원회를 「낙동강

수계 물 리 주민지원 등에 한 법률」제37조에 따라 2002년에 최

로 구성하 음

-이에 따라 재 시․도 실무국장 으로 구성된 ‘실무 원회’ 주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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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문가,업체 표들로 구성된 ‘자문 원회’의 이 조직체계 의사

결정 구조를 갖추고 있어 다양한 자문․심의기구를 활용하고 있지만,명실

상부한 의사결정 구조로 보기는 어려움

[표 4-32] 수계 리기  거버 스

구 분 구 성 역 할

수계 리

원회(7~9인)

환경부차 ( 원장),국토교통부 하천 련

고 공무원, 계 시․도지사,수공 사장 등

수계 리 안 사항의

심의·의결

수계 리

실무 원회

(7~12인)

각 강유역환경청장 각 지방환경청장,

각 지방국토 리청 련 국장,

계 시·도의 련 국장,

농 공,수공,산단공의 련 상임이사 등

원회 상정안건의 실무

검토·조정

자문 원회
계 시·도의 주민 표,시민사회단체 표,

산업계 표,환경 련 문가 등

원회 업무의 연구조사

자문

사 무 국
각 강유역환경청 유역 리국 총무과

일부 직원을 사무국 직원으로 겸임발령

물이용부담 부과·징수,

수계 리기 운용 등

자료:김창수,2015.

□ 성과평가의 합리성:평가시스템의 체계성 정도,평가결과의 반 정도

○ 물이용부담 의 정한 징수 집행을 감시,감독하기 한 체계 인 평가

시스템이 결여되어 정책의 추진 효과 제고의 한계가 지 됨

-즉,기한 내 목 달성을 한 수계와 지역 특성을 반 한 체계 인 성과

평가 체계가 미비함에 따라 수질목표와 연동된 계획도 미흡하며,계획한

목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부과율 삭감·동결할 수 있는 장치도 부재함

-서울시의 경우,2013년 물이용부담 납부 거부 사태 이후 부과율에 한

자문기구를 설치하여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음

○ 이해 계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 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의 체계성이 미흡

함에 따라 이에 따른 피드백도 제 로 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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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부담 을 주재원으로 하는 수계 리기 은 국가재정법,국회법 등의

용을 받는 국가기 으로 산과 동일하게 기 운용계획의 편성부터 사

용내역에 한 결산까지 기획재정부와 국회등의 심의 평가를 받고 있음

[그림 4-20] 기 운용계획 수립  결산 차

자료:김창수,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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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계획수립과 결산과정에 있어 물이용부담 을 둘러싼 이해 계자들

의 의사를 충분히 반 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움

-2011년 5월,부산시민 400명을 상으로 물이용부담 인상 사실에 해

90% 이상의 시민들이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며,지속 인 인상

에 해 약 70%의 시민들이 반 를 표명하 음.반 이유 가운데에는 ‘물

이용부담 제도 시행 이후 수질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가

44.6%로 가장 높게 나타남

-아울러,최근 상수원의 수질악화에 따른 물이용부담 납부에 한 회의론

이 조성되면서 물이용부담 제도운 에 있어 민주성과 투명성 차원의 평

가시스템 도입에 한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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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해외 물이용부담  운 사례  시사

□ 해외의 물 리

○ 20세기 이후 세계 인구의 증가와 비례하여 취수량이 격히 증가하는 양

상을 보임

-취수량의 증가는 필연 으로 물환경의 건 성을 훼손함

-따라서 이를 지속가능한 수 으로 되돌리기 해서는 다양한 환경 ·경제

비용이 발생함

-따라서 물이용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며,공공재로 간주되던 물이 차 경

제재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임

○ 물이용 련 비용은 부분 으로 물 값에 반 되거나,정부의 일반회계에 의

한 지출로 활용되고 있음

-합리 인 비용의 회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갈등이 발생

○ 선진국은 물이용에 한 비용문제를 해결하기 해 ‘ 비용회수(Fullcost

recovery)원칙’과 ‘수익자(수혜자)부담원칙’을 구 하고 있음

-이는 물 리에 드는 비용을 물 리의 직 수혜자로부터 충당하는 것을

의미함

-과거 간과되었던 환경 ·경제 외부비용과 수자원 이용의 기회비용을 포

함하게 됨

-정부 산을 통한 물 리가 아닌 물 리 역 내에서의 비용문제 해결을

지향하고 있음

○ 물은 필수재로 수요가 가격에 비탄력 이거나,국가별로 정도의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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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인해 물값 정책이 물수요 리에 미치는 효과 역시 국가별로 차이가

발생

[그림 5-1] 국가별 물수요의 가격탄력성

자료:OECD,2009.

□ 선진국 환경부서의 역할

○ 환경부서는 수량과 수질을 함께 고려하여 국가 수질기 설정 규제 업무

를 수행하지만,직 인 통합 물 리의 주체는 아님

- 개 개별 련 부처,주정부( 는 지방정부)혹은 문기 이 물 리를

담당( 국의 경우 환경청이 홍수 리를 포함한 통합 물 리 담당)하는

체계임

○ 국토개발,이수·치수 리,수질규제가 복잡하게 연 된 통합 물 리를 환경

부서가 일원 으로 수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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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가능성 잠재 피해규모가 큰 국가들의 경우 국토부에서 물 리

를 총

□ 물 리의 비용과 분담구조

○ 물 리 비용을 둘러싼 분쟁의 원인은 이해당사자들 어느 한편의 입장을

강하게 반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물 리 비용과 물 리 재원의 분담구조는 다음의 그림과 같음

[그림 5-2] 물 리 비용과 분담구조

자료:최동진,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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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에 한 부담 도입

○ OECD회원국 등 선진국을 심으로 비용 회수원칙 수익자(수혜자)부

담원칙의 구 을 해 물에 한 부담 도입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취수부담 은 수자원 이용에 한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른 결과임

-방류부과 (오염부담 )은 오염물질 배출에 한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른

결과임

-물에 한 부담 이 하나의 제도로 통합되어 부과되는 경우에도 법 으로

부과취지 사용목 을 엄격히 구분하는 추세임

-OECD 30개 회원국 17개 국가가 지하수 혹은 지표수에 한 취수부담

제도를 도입·운 하고 있으며,16개 국가는 오염부과 을 부과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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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네덜란드 

1. 개

□ 물 리 여건

○ 네덜란드의 강수는 연 고른 편이나 국토의 25%가 해수면보다 낮아 폭풍과

해일 비 차원에서 물 리 역량에 집 하는 경향을 보임

-네덜란드는 국토가 하천 하류의 지 로 치수와 수질 리 측면에서 불

리한 여건을 갖고 있는 상황임

[그림 5-3] 네덜란드의 국토 황과 치수기술의 발

자료:조은채,2015a.

-기후변화에 한 2천년,4천년,1만년 빈도의 설계기 이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네덜란드 기상학회(KNMI:RoyalNetherlands Meteorological

Institute)는 미래기후에 한 4개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네덜란드가 지구

평균온도 상승분인 0.7도씨에 약 두 배에 이르는 온도 상승과 함께 85cm

의 해수면 상승을 경험하리라 측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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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네덜란드 KNMI의 기후변화 시나리오

-네덜란드는 유럽의 주요하천(라인강,뫼즈강 등)의 최하류에 치하여 수

질 리가 발달함

-네덜란드의 상수원은 지하수(53.5%),지표수(34.5%),강변여과(12%)로 지하

수의 비 이 높음

□ 물 리 체계

○ 네덜란드는 치수가 요한 이슈로 앙집권과 지방분권이 조화된 물 리체

계가 발달한 특징을 보이고 있음

○ 네덜란드의 물 리조직은 앙정부,주정부,지자체와 물 원회의 3단계 행

정체제를 유지함

-각 계층의 기 은 독자 인 법체계와 행정상의 조직을 두고 있음

- 앙정부의 인 라·환경부가 물 리의 주도 역할을 수행함

-12개의 주정부는 지역 내 물 리계획의 수립 지자체와 물 원회의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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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업무를 감독,허가 등의 업무를 수행함

[그림 5-5] 네덜란드의 물 리체계

자료:조은채,2015a.

○ 네덜란드 정부는 국가 운하망의 일원 건설 리를 하여 1798년 부처

의 국가 단 조직으로 도로·수자원공사(Rijkswaterstaat)를 설치하 음

-2006년 1월 “교통공공사업수자원 리부”산하 집행기 으로 독립되어 임

직원 9천명,연간 산 7조원이상임

-도로·수자원공사(Rijkswaterstaat)는 국가 차원의 물 리 집행기능을 담당하

며,홍수방어 충분한 수자원의 확보 공 에 주력하고 있으며,최근

에는 단 철도건설 로젝트 리에도 참여하고 있음

-2006년 기 총자산 19.7조원,국가운하 1,686km, ·제방 236km,국도

3,260km 등을 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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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Rijkswaterstaat의 주요 기능

자료:조은채,2015a.

○ 도로·수자원공사와 23개 지역물 리청이 부분의 물 리 업무를 수행

-원가 회수율은 지자체의 하수 거 설치·운 업무를 제외하고는 100% 실화

되었음

[그림 5-7] 지역물 리청의 물 리 비용 집행 황

자료:조은채,201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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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도로·수자원공사의 물 리 비용 집행 황

자료:조은채,2015a.

○ 물 련 집행기능이 수처리 단계에 따라 3개의 조직으로 수직 분

-즉,수돗물 공 은 10개의 사업자,하수 차집은 431개의 지자체,하수처리

지방하천 리는 23개의 지역물 리청이 담당

-수도사업자와 지역물 리청의 수평 분 은 자율 통합과정을 통해 해소

[그림 5-9] 네덜란드 지방의 분 된 물 리 집행기능

자료:조은채,201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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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정부의 감독 아래 지역별로 물 리청이 독립 으로 지역 내 치수 계획

집행기능을 수행

-1850년 3,500개에 이르던 물 리청 원회는 효율성 문성 제고를

해 정부주도로 1950년부터 통합되어 왔음

-의회,집행부, 원장으로 구성되며,의회는 산,조세,명령,규정에 한

의사결정을 수행,집행부는 소수의 의회의원들로 구성되어 집행업무를 수

행함

- 원회 이사회는는 부동산 소유자,하수배출자,시민단체 표로 구성

- 원회 집행부는 의회로부터 지명, 원장은 앙정부로부터 임명

- 원회는 할 구역에 한 홍수방어,수량 수질 리,하수처리에 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수로,교량 도로 리 기능을 수행

-네덜란드 헌법에는 원회가 지방 지역의 홍수방지와 수자원 리에

요한 권 를 지니고 있음을 서술하 고,물 원회의 행정 ·제도 장치는

법에 의해 규정됨

-2007년 기 제방 3,450km,수로 55,000km,도로 7,000km등을 리함

-2009년 지하수 운 리업무가 물 원회로 이 되었음

[표 5-1] 담당업무와 구성체계

원장 의회(이사회) 집행 원회

담당업무
표,이사회

집행 원회 운

심의의결

( ·결산(안),수

운 기 ,부담

부과율 등)

일상 인 운 리

집행

구성 1인의 임명자
18-30명(특수이해

계그룹 7~9명)

4~5명(이해 계그룹

별 1명 이상)

자료:조은채,201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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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 련 부담  황

□ 지역물 리청 부담

○ 네덜란드의 지역물 리청 부담 은 자치조직에서 출발한 지역물 리청이

1992년 지역물 리청법 제정 이후 연간 3.8조원 규모의 부담 재원을 바탕

으로 통합수자원 리의 실 을 주도

-네덜란드의 지역물 리청 부담 은 Interest,PayandSay 통에 입각,지

역물 리청 원회는 부담 납부자의 표로 구성됨

-지역물 리청 원회는 부담 요율 결정 등의 역할을 수행, 원회의

70% 이상의 인원이 직 선거를 통한 주민 표로 구성됨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거버 스 체제로 볼 수 있음

○ 지역물 리청의 부담 은 물 리부담 (WaterSystem charge)과 하수처리

오염 부담 (Treatment& Pollutionlevy)의 형태로 구성

-물 리부담 의 징수규모는 2014년 기 1.9조원

-물 리부담 의 부담주체는 주민 40%,부동산 소유자 48%,농지 12%,녹

지 0.2%로 구성됨

-하수처리 오염부담 의 징수규모는 1.8조원(2014년 기 )

-하수처리 오염부담 의 부담주체는 주민 74%,기업 26%로 구성됨

[표 5-2] 지역물 리청의 독자세원(2014년도)

물 리부담 하수처리 오염부담

징수규모

1조 9,245억원

(5개 지역물 리청은 도로 리도

함께 수행)

1조 8,170억원

부담주체
주민 40%,부동산 소유자 48%,

농지 12%,녹지 0.2%
주민 74%,기업 26%)

부과체계 할증 감면(25~200%) -

자료:조은채,201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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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이용세

○ 네덜란드의 경우 체 수돗물 공 의 65%를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 체 수돗물 공 량의 72.8%는 가정에서 소비,산업체는 27.2%를 사용함

[그림 5-10] 네덜란드의 수돗물 취수원 변화

○ 네덜란드는 환경보 의 에서 지하수 신 지표수 이용의 장려를 한 교

정과세로 1994년 환경세법을 개정하여 1995년부터 지하수이용세를 부과하기

시작

-네덜란드의 지하수이용세는 지하수에 한 높은 의존으로 지하수원의 보

호차원에서 요한 의미를 지님

-지하수이용세의 일차 목 은 지하수 리를 한 재원확보,물 약에

한 인센티 제공 지하수와 지표수의 요 격차를 이기 함

-지하수이용세의 경우 네덜란드 재무부(MinistryofFinance)와 앙환경세

기구(TheCentralEnvironmental)에 의해 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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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비고

부가가치세 6% (낮은 세율 용)
정상 세율 :

17.5%

지하수이용세
※산업농업의 경우 제도 도입시 50% 감면 용,이후 감면율이 차

확

수도회사

용세율

-정상단가 15.4 16.0 18.1 18.26 18.55 18.83 19.15 19.51 19.63 -

-할인 단가 12.7 13.4
15.1

6
15.3

15.5

4

15.7

7

16.0

4

16.3

4

16.4

4
- 지하수 침투시

수돗물세 - 12.9 13.2 14.7 14.9 15.1 15.4 15.7 15.8 16.1
상한:연간

300m³

-징수된 부담 은 주로 일반회계에 편입

[표 5-3] 네덜란드의 수돗물 상 세  부과 추이

단 :유로/㎥

자료:DutchDrinkingWaterStatistics,네덜란드 수도 회(Vewin)

○ 2010년 UN의 물인권 채택 이후 수돗물에 부과되는 세 의 폐지 논의가 확산

-2012년 네덜란드 국회는 논의 끝에 환경세법의 개정을 통한 지하수이용세

를 폐지하 음

-폐지사유로는 지하수이용세 부과의 환경 교정기능이 미흡하며,1981년부

터 도가 부과 인 지하수이용세와의 복,지역간 요 격차 유발( 체 원

가의 2~19%)등의 이유임

-지하수이용세와 함께 수돗물세의 폐지도 논의되었으나 정권 교체 정부

세수 부족 등의 이유로 존치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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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CENT/㎥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Groningen 2.00 2.00 2.00 2.00 1.11 1.11

Friesland 1.13 1.13 1.13 1.13 1.13 1.13

Drenthe 1.00 1.00 1.00 1.04 1.06 1.

Overijssel 1.36 1.36 1.36 1.36 1.36 1.36

Flevoland 1.71 1.74 1.74 1.71 1.71 1.14

Gelderland 1.30 1.30 1.30 1.30 1.30 1.30

Utrecht 1.50 1.50 1.53 1.53 1.53 1.53

Noord-Holland 0.81 0.81 0.81 0.81 0.81 0.85

Zuid-Holland 1.13 1.13 1.13 1.13. 1.13. 1.13.

Zeeland 2.54 2.54 2.54 2.75 2.75 2.75

Noord-Brabant 1.90 1.90 1.90 1.90 1.90 1.90

Limburg 1.13 1.13 1.13 1.32 1.36 1339

[그림 5-11] 지하수이용세 부과의 환경  교 기능 미흡

자료:조은채,2015a.

[표 5-4] 도가 부과한 지하수이용세와의 복

자료:조은채,201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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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 지하수 요 격차 유발

자료:김창수,2015.

□ 수질오탁 과징

○ 네덜란드의 수질오탁 과징 에 한 과세 상은 국가의 물(StateWaters:주

요하천,항만 등)의 오염(국세) 국가 이외의 물오염(지방세),공공단체가 운

하는 정화 상 지역의 직·간 배수(지방세)로 배수자부담원칙에 근거해

모든 가정 기업에 부과

-수질오탁 과징 의 세율은 배수,오염물질의 품질,유해물의 양·질에 따라

정해지며 세입은 지표수 오탁보 처리비용으로 충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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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랑스

1. 개

□ 물 리 여건

○ 랑스는 기후 ,지형 으로 안정된 수자원 공 리가 가능함

- 랑스는 연 강우가 고르며,하천유량의 변화가 어 수자원 확보에 용

이한 특징을 보이고 있음

-국토 내 산지가 많은 여건상 수자원 리는 주로 용수를 활용함

-제2차 세계 이후 경제성장을 통한 수자원의 수질악화 수자원 남용

을 경험함

[그림 5-13] 랑스의 지  특성

자료:조은채,201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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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 리시의 월별 강수량 패턴

자료:조은채,2015a.

□ 물 리 체계

○ 랑스의 앙정부는 여러 부처로 물 리 업무가 다원화됨

- 수자원정책은 생태·지속가능개발·에 지부(The Ministry of Ecology,

Energy,SustainableDevelopmentandtheSea)에서 수행되고 있음

-국가수자원 정책의 총 조정 역할을 수행하며 하천과 호수수질 기

배출허용 기 을 설정

○ 랑스는 1964년 수법의 제정에 따라 6개 유역별 유역 원회(Comitede

Bassin)와 물 리기구(AgencesdeI'eau)가 설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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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역할 책임

물 리청 -수량 수질 리

-재정 지원

-지자체에 보조 지원

-기술 지원

지방자치단체 -수도시설 리권 -시설의 리 운 에 한 투자

소비자 -수도요 세 납부

기업
-재정투자 수도시설의

운

-안정 인 수돗물 공

-소비자 서비스 요 부과

-유역 원회와 물 리기구는 유역수자원계획(SDAGE)을 공동수립하며,유역

원회가 물 리 부담 의 요율을 결정하면 물 리기구가 부과·징수

집행업무를 담당

[그림 5-15] 랑스의 물 리체계

자료:조은채,2015a.

[표 5-6] 랑스의 물 리에 있어 기 별 역할  책임

자료:조은채,201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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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64-1992 1992-2006 2006- 재

물법 1964년 물법제정 1992년 물법개정 2006년 물법개정

수자원

정책

변화

랑스 역 6개 유역의

분할 유역 리공사

유역 원회 설치

6개 유역 리체계 유지

유역단 유역수자원계획

수립

수자원 리에 기후변화

응 도입

앙

기구

환경부(1971)

국수자원 원회

환경부 수자원국 설치 -

6개 유역 리공사 감독

수생태공사 설립 -수질

수생태 보호

유역

리

유역 리공사

유역 원회

지방환경과(DIREN)설치

-지자체 Region에

환경규제 감독

지방

기구

지방자치단체

Region( 역단체)

Department( 간단 )

Commune(기 단체)

민간사업자(10개)

지방자치단체

Region( 역단체)

Department( 간단 )

Commune(기 단체)

민간사업자(5개)

지방자치단체

Region( 역단체)

Department( 간단 )

Commune(기 단체)

민간사업자

○ 랑스의 물 리 체계는 민간사업자들의 계약에 의한 물공 이 발달한 국

가로 참여와 분권이 강 임

-특정부처 심의 물 리가 아닌,다양한 이해 계자의 참여를 통한 물 련

정책 조정기능이 발달하 음

-생태·지속가능개발·에 지부는 지속가능한 개발,수자원,에 지,환경,주

택,오염방지 교통 등에 주력하고 있음

-실질 인 물 리 기능은 독자 인 세원을 갖춘 6개 유역단 로 분권화됨

○ 랑스의 물 련법 변화에 따른 물 리 체계의 변화

- 랑스의 물 련법은 1964년,1992년,2006년 제·개정되며 변화를 모색함

[표 5-7] 랑스의 물 련법 변화에 따른 물 리체계의 변화

자료:Barraque,Bernard2001;이승호,2006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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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 수법 제·개 을 통한 랑스 유역 리의 발

자료:조은채,2015a.

○ 1971년 환경부 설립 이후,물 리청의 규제기능이 환경부 등으로 이

-물 리청과 지방환경청의 역할은 상이하지만,하천유역마스터 랜과 실행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함

[그림 5-17] 수법 제·개 을 통한 랑스 유역 리의 발

자료:조은채,(201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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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 련 부담  황

○ 상하수도 시설 확충이 마무리된 1990년 후반부터 물 련 부담 부과를

확 함

-이 의 국고지원에 하여 WatermustpayforWater원칙을 용하여

부담 으로 차 체함

[그림 5-18] 물 련 부담  부과  집행체계

자료:김창수,2015.

○ 연간 물 련 부담 의 징수규모가 3조원 이상으로 세계에서 최

-2006년 물·수생태법 제정으로 물 련 부담 의 종류가 7개로 세분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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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 구분 연간 규모 비고

6개

물 리청

수질오염부담 1조 9,114억원 최 0.5유로/㎥

취수부담 5,457억원

하수배수시스템 화 부담 3,098억원 최 0.5유로/㎥

농업오염 확산 부담 370억원 농약 kg당 0.5~3유로

갈수기 수 부담 15억원 소유권자에 부과

하천 지장물 부담 5억원

수생태보호부담 72억원 낚시꾼에 부과

랑스

운하공사

화물 요트 통행료 191억원

수력발 부담 1,911억원 수력발 기 소유자에 부과

국유지 사용료(운하 양안 토지) 398억원 통신사 등 사용기업

방 보상 리미엄 2,159억원 보험가입자 부담

[표 5-8] 랑스의 물 련 부담  황

자료:조은채,2015a.

□ 물이용부담 도입

○ 1964년 12월 16일 수법제정

- 랑스 역에 6개 유역 리기구를 설치하고 재원은 취수부담 오염

부담 을 부과하여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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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자원 이용에 한 수혜자부담원칙의 확립

-수자원을 이용하는 이용주체에 부담 을 부과하여 재원 확보

○ 오염물질 방류에 한 오염자부담원칙의 확립

-오염물질을 방류하는 오염주체에 부담 을 부과하여 재원 확보

□ 오염·취수부담

○ 랑스는 1964년 이래 수법의 제정 개정을 거치며 6개의 유역단 를 설정

한 물 리가 발 함

-1964년 수법 제정은 유역 물 리의 독자재원인 오염 취수부담 도입

의 근거로 작용

-수법 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분권 유역 리의 도입을 통한 6개 유역

원회 물 리청의 신설,오염·취수부담 제도의 도입임

-이후 1992년 수법 개정을 통한 통합수자원 리를 도입하고 유역별로

SDAGE(물개발· 리 마스터 랜)를 수립,수자원 국유원칙을 천명함

- 2006년 수법의 면개정(물·수생태법)을 통하여 EU의 WFD(Water

FrameworkDirective)연계 RBMP(하천유역 마스터 랜)의 도입으로

물개발· 리 마스터 랜을 보완함

- 한 ONEMA( 랑스 수자원·수생태청)의 설립 법 제1조로 국민 물인

권을 규정함

○ 랑스의 물이용 비용부담체계는 직 비용,환경비용,자원비용으로 구성됨

-직 비용은 다시 자본비용과 운 비용으로 나뉘며,환경비용은 수도시설행

에 따른 환경비용을 의미

-자원비용은 기회비용의 개념으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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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스의 오염부담 은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오염자에게 부과하여 수질개

선에 활용되며,취수부담 은 이용자부담원칙에 따라 이용자에 부과되어 수

자원확보에 활용함

-오염·취수부담 은 물이용자인 주민(생활용수),기업체(공업용수),농부(농

업용수)에 의해 징수된 부담 을 수질개선 수자원 확보의 활용에 부과

목 을 둠

-6개 유역별 물 리청은 부담 의 10%를 자체 운 비로 활용하고,남은

90%를 각 사업주체에 배분하여 수도시설 건설 리에 사용됨

○ 2013년 기 오염부담 2.6조원,취수부담 5천억원이 징수되었으며,물이

용자 표가 오염·취수부담 부과율 결정에 직·간 으로 참여함

-2013년 부담 징수액은 총 3조 1,275억원으로 1998년 비 27.6% 성장하

음

- 체 부담액 징수액 가운데 오염자 부담 이 83.7%를 차지하 으며, 체

의 88.6%를 지자체가 지역주민에게 부과·징수하여 물 리청에 납입

[그림 5-19] 연도별 추이 황

자료:조은채,201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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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0] 2013년도 부담  징수내역과 납부주체

자료:조은채,2015a.

 

-취수부담 의 경우 수자원 이용자에 한 부과로 이를 통해 체 수자원

련 사업비 재원의 35-50%를 충당함

-오염부담 의 경우 오염물질 방류량에 한 부과로 이를 통해 지자체 상

하수도시설 총 투자비의 30-50% 가량을 보조함

[그림 5-21] 랑스의 상·하수도 분야 흐름

자료:조은채,201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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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스의 오염·취수부담 부과율 결정체계는 정부·시장·시민사회의 력

을 통한 거버 스 체계를 보이고 있으며 각 주체들의 역할은 다음의 그림

과 같음

[그림 5-22] 오염·취수부담  부과율 결 체계

자료:김창수,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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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국

1. 개

□ 물 리 여건

○ 국은 지형이 복잡하고 다양하나 물 공 의 여건은 비교 양호한 수

-지형 으로 완만한 경사의 하류 하천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연호수 등이

발달함

-연 강우분포가 고르기 때문에 하천유량이 충분한 수 이지만 극심한 가

뭄발생시 피해가 역화·장기화되는 특징을 보임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수질오염의 문제와 행정지역에 따른 하천 련업

무의 종합 추진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그림 5-23] 국의 지 과 주요하천

자료:조은채,201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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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4] 런던의 월별 강수량 패턴

자료:조은채,2015a.

□ 물 리 체계

○ 국은 2001년 신설된 부처인 환경·식품·농 부(DEFRA)가 물 리 정책을 담

당하고 있음

-환경·식품·농 부는 기후변화 해양,환경 련 업무를 포 하는 환경부

서로 환경기 의 설정,운 ,내륙배수 련 업무 등을 담당

-보건부와 교통부,경 기업규제개 부는 일정 기능만 수행

-보건부 :수질 련 의견의 제시

-교통부 :항만오염의 리

-경 기업규제개 부 :물산업 발 정책

-환경청은 환경·식품·농 부의 독립기구로,일원화된 유역통합수자원 리의

주체로 이수,치수,하천환경 리 수질규제 등 수자원 리에 종합 인

업무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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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5] 국의 물 리체계

자료:조은채,2015a.

○ 환경청(EA)

-환경청이 국가하천 리에 있어 수자원의 장기계획,개발, 리 보 정

책의 수립 업무를 담당하며,하천,해안 등의 수질보 의 규제업무 등 핵

심 인 물 리 집행기능을 수행함

-물 리에 산의 71.5%,인력의 58.5%를 투입하고 있는 상황임(치수 4,073

명,수자원 1,329명,수질 1,916명)

-기 에 부합하지 않는 단체에 한 벌 의 부과 징수권을 지님

-환경청은 산하에 8개의 지방환경청을 두고 26개 사무소가 잉 랜드와 웨

일즈에 분산배치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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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임무

홍수 연안 리스크

리

홍수 험 감 책 추친

홍수피해 감 책 추진( ·경보 포함)

환경 산업 규제

기후변화 책

기질 보존 개선

토양질 보존 개선

수질 보 개선

수자원 리(취수허가 부담 부과)

낚시 허가

운하 리(수로 1020㎞)

2013-14￡000

Outturn

2012-13￡000

Outturn

RfR1

Licencefees 23,848 18,934

Licencefeesreceivedindavance– prioryear - 3

Miscellaneous 193 13

Total 24,041 18,950

[표 5-9] 환경청의 주요 임무

○ 물소비자 원회(ConsumerCouncilforWater,CCW)와 물서비스규제기구

(OfficeofWaterServices,OFWAT)

-물소비자 원회(CCW)는 188명이 근무하며,민 물산업에 한 경제 규

제를 담당하고 있으며 연간 484억원을 집행하고 있음

-본 원회의 운 은 민간 수도회사들이 납부하는 면허료 수입 등으로 운

되고 있음

-이들의 역할은 10개 지역의 물소비자 원회를 통해 소비자의 의견을 조사

하고 상·하수도 서비스 련 사업자와의 화를 통한 소비자 의견을 달

[표 5-10] 물소비자 원회의 연간 수입액

자료:조은채,201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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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73-1989 1989-1995 1995- 재

물법 1973년 물법 1989년 물산업법
1995년 환경법

2003년 물법 개정

수자원

정책변화

(이 )1948년 유역단

행정조직의 정비

상·하수도 서비스사업의

민 화

(잉 랜드·웨일즈)

유역통합수자원 리계획

수자원 략 수립(2009)

앙기구
환경식량농림부(EDFRA)

로 통합

환경식량농림부의

상수도사업 규제

OFWAT의 물서비스

규제기구로 체

유역 리
유역 리청 설치 -

상·하수도 서비스 공

국가하천 리청 신설 -

규제 유역 수자원

정책포

환경청 -수질

유역통합수자원 리 수행

지방기구
별도 민간 법정기업의

상수도 서비스 공

민간상·하수도사업자의

상·하수도 공

민간상·하수도사업자의

상·하수도 공

○ 국의 물 련법 변화에 따른 물 리체계의 변화

[표 5-11] 국의 물 련법 변화에 따른 물 리체계의 변화

자료:한국수자원공사,2012.

2. 물 련 부담  황

□ 물이용부담 도입

○ 1991년 제정된 수자원법(TheWaterResourcesAct)

-일정규모 이상의 지표수·지하수 취수에 한 허가제 도입

-2003년 11월 수법 제정으로 취수허가에 한 기간을 설정

○ 1995년 제정된 환경법(Environme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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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자원을 효과 으로 리하기 한 충분한 재원 확보

○ 취수허가권 보유자 신청자로부터 수자원 사업비용의 회수

□ 취수 황(잉 랜드·웨일즈)

○ 1963년 지표수·지하수 취수허가제 도입,취수허가 건수는 2만건에 달함

-수도회사가 체 취수물량의 반 차지,수자원 이용의 안정성 문제가 지

속 으로 제기되었음

[그림 5-26] 취수허가  취수 황(2008년)

자료:조은채,201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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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7] 수자원 이용가능량

자료:조은채,2015a.

□ 취수부담 (잉 랜드·웨일즈)

○ 1989년 수법 개정을 통한 취수부담 도입

○ 취수부담 의 부과목 은 수자원 리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로 취수허가권

의 보유자 신청자에게 물 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킨다는 취지임

-환경청이 1995년 제정된 환경법 제 41조에 따라 취수부담 을 부과 징

수함

- 국의 취수부담 은 2013년 2천억원 가량을 징수하여 수자원 리를 담

당하는 환경청의 재원으로 활용함

-환경청은 징수된 재원을 통하여 물 리 략의 수립,하천네트워크의 유지

리,강우측정소의 리,하천유량증 사업 등의 업무에 사용g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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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종류 부과액

허가시

신청 부담 ￡135 는 ￡1,500

행정처리 부담 ￡100

매년 연간 부담 최소 ￡25

-2008년 기 취수부담 은 환경청 체 물 리 산의 약 12.6%를 차지함

-취수부담 의 규모는 환경청의 행정비용을 주로 충당하기 때문에 체

상·하수도 비용의 1%에 불과한 수 임

○ 국의 취수부담 은 취수허가 신청시 납부하는 부담 (ApplicationCharge)

과 취수허가를 보유한 경우 해마다 납부하는 부담 (SubsistenceCharge)으

로 두 가지 형태를 지님

-연간 취수부담 22)은 수원의 종류 계 요인,손실률 등을 통하여 다음

과 같은 식에 의해 계산됨

[표 5-12] 취수부담 의 구성

자료:조은채,2015a.

[그림 5-28] 국의 취수부담  산식

자료:조은채,2015a.

22) 허가수량에 해 과  역별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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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atesofchargefortheyear

commencing1stApril2013areasfollows:

Regionalchargingareas

2014/2015StandardUnitCharge

(￡/1000㎥)

Anglian 27.51

Midlands 14.95

Northumbria 29.64

NorthWest 12.57

Southern 19.23

SouthWest(incl.Wessex) 19.71

Thames 13.84

Yorkshire 11.63

Dee 15.16

Wye 15.16

Theratesofchargefortheyear

commencing1stApril2014areas

follows:Regionalchargingareas

2014/2015NonWater

UndertakerEnvironment

ImprovementUnit

Charge(￡/1000㎥)

2014/2015Water

UndertakerEnvironment

ImprovementUnit

Charge(￡/1000㎥)

Anglian 13.71 9.96

Midlands 0.00 6.19

Northumbria 0.00 0.00

NorthWest 3.86 8.91

Southern 12.11 8.26

SouthWest(incl.Wessex) 12.91 0.00

Thames 0.83 8.24

Yorkshire 0.00 0.00

Dee 8.69 0.00

Wye 8.69 0.00

-V=취수량(취수허가권이 연간 허용한 취수량)/A=취수원 /B=계 /C=

손실 /D=조정 /SUC=표 부담 원단 로 지역특성을 반 한 표 부과

단 /EUIC=환경개선부담 원단 로 보상비용의 회수를 한 부담

[표 5-13] 유역별 표  부과율

자료:조은채,2015a.

[표 5-14] 유역별 환경개선 부과율

자료:조은채,201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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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앙정부 물 리 상하수도

랑스
생태·지속가능개발·

에 지부
6개 유역별 통합 리 민간 탁 발달

네덜란드 인 라·환경부 앙집권＆지방분권 민간참여 지

국 환경·농 ·식품부 환경청(일원화) 민 화

제4  시사

□ 물 리 체계

○ 물 리 체계는 국가별로 상이한 자연환경과 사회·경제 여건 등을 반 하여

그 나라의 고유한 특성에 맞는 발 이 요하기 때문에 선진국의 사례를 우

리나라에 곧바로 용하는 것은 곤란

-물 리체계는 경로의존성(PathDependency)이 매우 큰 역임

[표 5-15] 주요국의 물 리체계 특징

○ 해외 주요국의 물이용 부담체계는 자국의 환경 역사 맥락과 지리 여

건에 따라 발

-근본 으로 물 리체계가 확립된 상태에서 발 되었다는 공통 을 지님

○ 해외의 사례들은 장기 차원에서 유역별 통합 리체계로 변화함

- 부분의 유렵국가는 유역별로 하 단 에서 물시장 경쟁 체제 내에

서 물공 이 진행

-생태 근을 통한 수자원 뿐만 아니라 환경을 개선하는 틀에서 수자원

의 보호 효율 이용을 강조

-지역주민의 참여 확 를 통한 력 조정기구 거버 스 체제의 확립

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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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리 원칙의 존재

○ 물 리 선진국의 경우 공유되는 물 리 원칙이 존재함

- 랑스의 경우 “WatermustpayforWater”Principle

-네덜란드의 경우,“Interest,PayandSay”Principle

□ 물 련 부담 도입에 나타난 특징

○ 취수부담 은 주로 물 리 비용을 충당하기 해 도입

-유역 리를 한 행정비용의 충당을 해 도입된 경우가 많음

-수자원의 리는 행정구역 차원에서 리하는 것보다 유역차원에서 리

하는 것이 합리

-유역 혹은 국가차원에서 조세나 부담 의 형태로 재원을 마련하여 수자원

의 통합 리를 한 재원으로 활용

○ 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환경 외부성을 조세나 부담 의 형태로 반 시키기

한 목 으로 도입

-수자원의 보호나 수질오염의 방지 등에 필요한 비용의 충당을 한 수단

으로 활용

○ 지역간 서비스 불균형의 해소를 해 도입

○ 과도한 수자원의 이용을 막고, 약의 동기를 부여하기 한 수단으로 도입

-물의 수요를 억제할 정도의 동기를 부여하기 해서는 부담 을 납부해야

하는 소비자나 사업자가 부담을 느낄 수 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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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련 부담 의 재원

○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의 물 련 부담 재원을 보유하고

있음

- 랑스는 "WatermustpayforWater"원칙을 통하여 연간 3.1조원의 재

원을 확보

-네덜란드는 "Interest,PayandSay"원칙을 통한 연간 2.5조원(하수처리 제

외)의 물 련 부담 재원을 확보

-우리나라는 물이용부담 등의 물 련 부담 으로 연간 0.9조원의 재원을

보유

-우리나라의 물 련 부담 은 이용자부담원칙을 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염자의 부담은 미흡한 실정

-우리나라의 물이용부담 은 국가재정 압박상황에서 연간 8천억원 이상의

안정 인 재원으로 향후 통합물 리(IWRM)의 재원으로서 큰 의미를 지니

고 있음

○ 물이용 부담비용은 기본 으로 수익자부담원칙을 통한 사용자에 직 인

부과방식을 선호함

-우리나라와 같은 공공요 규제의 틀에서 부담하기보다는 직 비용과 환

경비용의 구분을 통한 사용자에 직 부담을 선호

○ 랑스 네덜란드의 경우 물 련 부담 의 부과 목 이 명확하고,부담

납부자인 주민 표 등의 참여를 통한 거버 스가 발달됨

- 랑스의 경우,상하수도시설 확충이 마무리된 1990년 후반부터 물 련

부담 의 부과를 확 하면서 이 의 국고지원을 부담 으로 차 체하

고 있는 상황임(오염-취수부담 의 부과목 충실성)

-네덜란드의 지역물 리청 원회는 비용을 부담하는 납부자 표들이 이

해 계 그룹을 형성하고 있음(네덜란드의 경우 직 선거로 뽑는 주민 표

가 지역물 리청 원회의 70% 이상을 차지하면서,부담 요율 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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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참여하고 있음)

- 랑스는 오염부담 과 취수부담 의 수질개선과 수자원확보 목 에 사용

하고,네덜란드의 경우 홍수방어와 수량 리을 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등

부과 목 이 명확한 특성을 지니고 있음

-반면,우리나라의 물이용부담 의 경우,물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취수부담

의 성격을 보이고 있으나,물이용부담 을 통한 재원의 활용은 수자원의

개발 리에는 사용되지 않고 수질개설 상수원 주민지원에만 활용

되고 있는 상황임

○ 자원비용의 잠재 지불비용으로 취수부담 을 도입

-해외 사례들은 하천이용에 한 비용을 직 으로 부과하여 한정 인 물

자원의 효율 사용을 한 수자원 정책을 고려함

-장기 인 에서 자원비용의 부담 이 발달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실정

을 인식하고 고려해볼 수 있는 제도임

○ UN의 물인권 승인 이후 수돗물에 부가되는 세 부담 에 한 폐지가

논의

-네덜란드의 경우,우리나라의 물이용부담 에 해당하는 지하수 이용세를

1995년부터 부과해왔으나,비효율성이 지 되어 2012년에 폐지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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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단기  개편방안

제2  장기  개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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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물이용부담  제도개선 방향

제1  단기  개편방안

1. 지출체계에 한 구조조

□ 행 지출부문의 문제

○ 효율성,형평성,지속성 측면의 비효율성으로 말미암아 지출부문에 한 구조

조정이 필요한 상황임

-효율성 측면에서는 주민지원과 수질개선이라는 수계 리기 사업의 본래

목 달성에 있어 비효율성이 지 되고 있는 상황임

-형평성 측면에서는 규제 피해보상에 있어 주민지원 사업에 한 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수계 리기 의 사업 범 에 있어 이상 가뭄 등에

비한 정 수량 확보에 한 내용이 부재한 상황임

□ 향후 지출체계에 한 구조조정

○ 기존사업 축소 신규사업에 한 허용 검토

-오늘날 수처리 기술의 발달과 고도정수처리 보 등으로 말미암아 상수원

수질에 한 기술 요구기 이 다소 완화된 상태에서 행 수계 리기

사업에서 환경기 시설과 토지매수 사업을 축소 조정하고,상수원 주민지

원 사업은 유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통합물 리(IWRM)차원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신규사업을 발굴하

여 이에 한 타당성 검토 후 지출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출체계의

구조조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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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자의 경우 상수원 수질보다는 최종 으로 공 받는 물의 수질에 좀

더 비 을 두고 있는데,이에 하여 물이용자의 에서 수질개선의 혜

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수처리 R&D투자와 고도정수처리 비용보조 등을

확 해 나갈 필요가 있음

-통합물 리(IWRM)의 측면에서 우선 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신규사업으

로는 수계별 환경용수 확보사업,상수원 유입 부유물 수거 처리 사업에

한 사항 등임

-수계 리기 에서 주민지원사업만 유지하게 될 경우, 재의 물이용부담

단가 160~170원은 행 1/6수 인 약 27.5원까지 감소시킬 수 있으며,알

루 일부 수계별 환경용수 확보사업을 포함하게 될 경우 물이용부담 단

가는 행 1/3수 으로 단가 감소가 측됨

[그림 6-1] 기존사업 축소  신규사업 허용에 한 논리

-따라서 이러한 지출체계에 한 조정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물이용부담

단가의 감소분만큼 합리 인 물 가격의 개선(수도요 실화)가능성은

증 된다고 볼 수 있으며,통합물 리 차원의 제도 설립 목 에 합한 신

규 항목에 한 지출도 허용됨으로써 향후 이상기후 물 리 안에

응한 통합물 리(IWRM)의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단됨

○ 환경용수 확보사업 신설

-오늘날과 같은 가뭄 등의 이상기후 상에 응하기 하여,수계 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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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업범 에 환경용수 확보사업을 신설할 필요가 있는데 호주의 경우,

연방정부는 2007년부터 총 3.6조원을 투입함으로써 22.7억원의 사용권을

확보하여 필요시,생·농용수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는데,이러한 사항 등

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음

[그림 6-2] 호주의 연도별 환경용수 비축물량  공 량

[그림 6-3] 호주의 환경용수배분 우선순  결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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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호주 환경유량 공 지   효과

-실례로 우리나라에서 CVM 기법을 활용한 충주 의 환경용수(추가 방류를

통한 조류 감 편익 추정 사례)23)에 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충주 에

서 연평균 방류량을 당 93.6톤에서 280.7톤으로 3배 증가했을 경우,남한

강 하류의 경우 조류의 농도가 조류주의보 수 이하로 개선되며,남한강

하류의 수질등 은 보통에서 좋음(일반 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

가능한 수 )으로,아울러 한강상수원인 팔당 의 경우에도 조류 농도는

개선될 것으로 측되었음.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충주 의 추가 방류로

인한 편익은 가구당 2762.3(원/년),이로 인한 국 편익은 연간 약 517

억원으로 상되며,충추 추가 방류 187.1톤/ 에 한 편익은 8.76원/

톤으로 추정되는 등 이에 한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분석됨

23) 주  사   수  3  가 했   개 는 한강   도  수질개  생하는 

편  CVM  하여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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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chl-a(㎎/㎥) 조류 개선효과(%) (호소)수질기

팔당

남한강

하류

(강상면)

팔당

남한강

하류

(강상면)

팔당

남한강

하류

(강상면)

재

수 의

방류

13,441 15,621 - - 약간 좋음 보통

재

수 의 3배

방류

12,083 8,537
18.6%

(∇2.55)

45.3%

(∇7.08)
약간 좋음 좋음

구분 물이용부담 (수계 리기 ) 력산업기반기

근거볍령 4 강 수계 특별법 기사업법

부과 상
수돗물 사용자 등(공공수역에서

취수된 경우)
기 사용자

부담 부과요율 160~170원/㎥ 기요 의 3.7%

연간 징수규모 8,744억원(‘15년 계획) 20,939억원(‘14년 계획)

집행용도
상수원 수질개선

상수원 주민지역 지원

신재생에 지 발 사업 지원
원개발 진
력 수요 리

도서·벽지 력공 지원
지능형 력망 구축·이용 진 등

[표 6-1] 충주  방류랑 3배 증가시 효과

자료:이주석,2015.

-따라서 수계 리 원회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향후 정 수질

수량의 확보,그리고 가뭄에 비한 용수의 안정 인 공 에 상당부분

기여하게 될 것이라 측됨

○ 지역간 수도 서비스 요 격차 해소 재원으로의 활용

- 재 력산업기반기 의 경우 도서·벽지 력공 지원사업 등을 담당하

고 있는데,이를 벤치마킹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표 6-2] 물이용부담 (수계 리기 )과 력산업기반기 의 비교

자료:조은채,201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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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원 유입 부유물 수거 처리사업 신설

- 의 최근 10년간 부유물 발생량은 연평균 66천㎥,부유물 수거·처리비용

은 33억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으로 계액은 325억원 정도임

-상수원에 유입되고 있는 부유물의 종류로는 생활쓰 기 20%, 목류-목본

42%, 목류- 본이 38%를 차지하고 있는데,이들은 재활용 매립·소각,

퇴비화 퇴비 등으로 처리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수질개선이라는 에서 본 사업을 수계 리 원회의 고유사

업에 신설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향후 수계 리 원회의 수질개선에

한 책임의식 확보 측면에서도 상당부분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라 평가됨

[그림 6-5] 연도별 상수원 유입 부유물 발생량  수거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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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상수원 유입 부유물 수거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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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입체계에 한 구조조  

□ 행 수입부문의 문제

○ 효율성,형평성의 한계로 말미암아 수입체계에 한 구조조정 필요

-효율성 측면에서는 오염자 부담원칙의 한계,수질개선 비용을 고려한 높은

부과단가 등이 지 되고 있음

-형평성의 측면에서는 부과지역의 타당성,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물이용부

담 부과율이 지 되고 있음

□ 향후 수입체계에 한 구조조정

○ 물이용부담 부과 상 확

-기존의 물이용부담 제도에서 면제 감면되던 상을 폭 정리하고,4

강 공공수역 뿐만 아니라 국의 모든 수역을 물이용부담 의 부과 상으로

확 함으로써 납부의 형평성을 증 시키고,부과물량의 확 하천의 건강

성 회복에 기여하도록 함

[그림 6-7] 물이용부담  부과 지역  상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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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 된다면,가구별 물이용부담 지불액은 감소하면서,부과 상은 확

되기 때문에 물이용부담 의 총량은 증 되는 결과로 나타나며 물이용부담

의 도입목 과 물복지,형평성간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방법임

○ 수질개선 투입비용 축소

-수계 리기 사업 가운데 수질개선 목 의 환경기 시설 지원사업과 토지

매수·수변녹지조성 사업을 축소하면서 환경부 국고사업 확 는 일원화

방안이 요구됨, 재 환경기 시설의 설치 운 비의 경우 수계 리기

의 약 50% 정도가 집 되어 있는 상황임

-따라서 주민지원사업의 양 ,질 수 의 증 를 꾀하면서,해당유역에서

합의된 수질개선사업만 유지하도록 하고,엄격한 오염자 부담원칙을 용함

으로써 오염방지 조치 이행 오염으로 야기된 피해 보상은 오염자가 부담

하도록 하는 제도 조정이 요구됨24)

○ 농어 지역 소득층 물이용부담 감면제도 도입

- 기,가스 등 에 지 빈곤층에 한 복지는 사회 으로 크게 이슈화 되었으

나 물분야는 상 으로 주목받지 못해왔으므로 물복지 확 차원에서 물이

용부담 에 한 소득층 배려 정책이 요구됨

- 재 농어 지역의 경우,국민연 ,건강보험료, 유아보육비 등 다양한 정

책이 지원 인 상황임

-농어 지역의 경우,지불능력이 낮은데도 불구하고,높은 수도요 을 부담

하고 있으므로 물이용부담 에 해서는 물인권 보장차원에서 지불 능력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단됨

- 수율 생산원가의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일반 으로 지불능력이 낮은

시·군 지역의 경우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구체 으로 2013년

기 수돗물 생산원가는 특별시가 ㎥당 665원 임에 비해,군지역의 경우 두

배가 넘는 1,581원으로 보고되었고, 수율의 경우에도 특별시가 5.1%임에

비해 군지역의 경우 다섯배가 넘는 26.7%를 기록하고 있음

-향후 수도요 에 한 농어 주민의 부담은 가 될 것이라는 단하에 지

24) 해 사  살펴보 라도 수질보   리  한 비 담 사 는 찾아보  든 상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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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력이 낮은 농어 지역 주민들과 소득층을 상으로 물 복지 차원에

서 일정부분 물이용부담 제도 내에서 탄력성을 발휘하여 물인권 측면에서

물 근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됨

[그림 6-8] 도-농간 생산원가 변동 황

자료:한국수자원공사,2015b.

[그림 6-9] 도-농간 수율 변동 황

자료:한국수자원공사,201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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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계 리 원회 거버 스 개편

□ 수계 리 원회 거버 스 개편 방향

○ 통합물 리(IWRM)실 을 한 수계 리 원회의 재정립

-물이용부담 은 수계 리 원회에서 검토하고 환경부 고시로 부과단가가 결

정되는데,수계 리 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기 간 참여를 통한 거버 스 강

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다시 말하면,통합물 리(IWRM)실 을 하여,수계 리 원회의 조직 ,

운 측면에 한 재정립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음

-즉,거시 인 차원에서 통합물 리를 한 법과 정책의 수립은 국가차원의

략으로 실 해야 하며,조직 측면에서 다양한 이해 계자들이 참여하는

거버 스를 구축하고,의사결정에 한 명확한 기 ,통합물 리를 실 할

수 있는 문성을 기반으로 통합물 리 계획을 이행하는 구조가 제되어야

할 것임

[그림 6-10] 통합물 리(IWRM) 실 을 한 제도-조직-운  체계

자료:박경순,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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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계 리 원회 사무국 조직의 독립

-물이용부담 을 둘러싼 이해 계자로는 크게 앙정부,수자원공사,산하기

,지방자치단체,지역주민 등으로 설정해볼 수 있는데,이들이 수계 리

원회의 정책과정,정책의제 설정,정책결정,집행,평가,환류 등에 극 으

로 참여하기 곤란한 구조로 되어 있음

-따라서 행 수계 리 원회의 사무국(유역환경청)을 별도의 조직으로 독립

시켜 다양한 이해 계자들의 참여 의사결정· 산배분에 한 실질 인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특히나 물 리를 담당하는 지방

자치단체 공공기 의 실질 인 법제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이해 계자

들이 공평하게 물이용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유역의 지속가능성을 실 하도

록 해야 함

-특히나 물이용부담 납부자인 지역주민의 실질 인 참여를 제도화 할 필요

가 있으며, 재 국회에서 논의 인 물 리기본법(안)의 거버 스 구조와

연계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수계 리 원회에서 물이용자들에 한 정확한 정보제공 담당

-최근 조류 발생 등으로 국민들의 상수원 원수에 한 불신이 팽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수계 리 원회에서 물이용부담 을 재원으로 과학 측면에

기반하여 국민의 상수원 수돗물 불신을 환하기 한 정확한 정보제공

사업 등을 펼칠 필요가 있음

-즉,물이용부담 의 부담주체인 국민과 기업에게 물에 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책임을 수계 리 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함

○ 물 리 문기 으로서 K-water의 극 참여 요망

- 재 K-water는 수계 리 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안건 상정 의결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나,수계 리 원회의 활동에 있어서는 상당부분 미비한 상황

으로 단되며25)2014년까지 K-water는 부유물 처리 수질개선사업 등

지자체 사업 행에 치 하고 있음

25) 태 시 물 처리비 (50억원) 보  안건 상  1건(06  한강수계 원안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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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K-water는 물 리 문기 으로서 수계 리기 에 있어 사업계획 수립

집행권한을 부여받아 리청으로서의 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는데,특

히나 리청(지방자치단체)은 하천 리청 뿐만 아니라 리자까지도 포

함시킬 필요가 있음

[그림 6-11] K-water의 수계 리기  활용액

자료:한국수자원공사,201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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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장기  개편방안

1. 4 강 수계법의 개  추진

□ IWRM 실 을 한 4 강 수계법의 개정 필요

○ 개별 수계법에 있어서의 부담 의 수 기 의 수입과 지출 용도에 한

검토가 요구됨

-내용 인 측면에서는 수질개선 뿐만 아니라,통합물 리(IWRM)차원에서

수량에 한 부분도 동시에 고려하여 수계 리기 사업의 향후 패러다임을

“효율 인 물 리”의 개념으로 환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행 4 강 수계 특별법의 문제

- 행 4 강 수계 특별법의 내용에 있어 지출부문과 련하여 주민지원 사업

과 수질개선에 투입되는 기 액수 비 사업의 효율성이 해되고 있으며,

형평성 측면에서는 수계마다 주민지원 사업에 있어 규제 피해 보상에 한

범 와 내용이 상이하며,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향후 이상기후에 응한

정수량 확보를 한 내용은 부재함

- 한 4 강 수계 특별법의 내용 가운데 수입부문은 특히 물이용부담 부과

근거 체계와 련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상당부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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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계
한강 낙동강 강

법

률

명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주민

지원 등에 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 리 주민지원

등에 한 법률

강수계 물 리 주민지원 등

에 한 법률

산강·섬

지원 등에

제

정
1999.2 2002.1 2002.1

물

이

용

부

담

의

부

과

징

수

①수도사업자는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하

기 하여 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原

水)를 직 는 정수(淨水)하여

공 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사용

량에 비례한 부담 (이하 “물이용

부담 ”이라 한다)을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하여,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 리기

에 납입하여야 한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시행

일 2007.8.3]]

1.최종 수요자가 상수원 리지역

①수도사업자는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조성을

하여 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

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

는 정수(淨水)하여 공 받는 최

종 수요자에게 물사용에 따른 부

담 (이하 “물이용부담 ”이라 한

다)을 부과·징수하여 기 에 납부

하여야 한다.다만,하천유지용수

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일 2007.12.27]]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가 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하는 경우

에는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①수도사업자는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하

기 하여 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원수를 직

는 정수(淨水)하여 공 받는 최

종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 (이하 “물이용부담 ”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하여 기 에 납

부하여야 한다.다만,하천유지용

수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일 2007.12.27]]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가 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하는 경우

에는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①수도사업

수질개선사

기 하여

공공수역으

직 는

는 최종

비례한 부

”이라 한

에 납부

유지용수로

한다.[[시

②다음

당하는 자

공공수역으

에는 통

[표 6-3] 4 강 수계 특별법의 주요내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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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거주하는 경우

2.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가 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하는 경우

에는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가 취수하는 원수의 양

에 따른 물이용부담 을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 리기 에 납입하

여야 한다.[[시행일 2009.1.1]]

1.「수도법」 제3조제11호에 따

른 용수도의 설치자

2.「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 [[시행일

2009.1.1]]

③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물이용부담 의 부과 상에서

제외한다.

1.「 원개발 진법」 제3조에 따

른 원개발사업자로서 발 용

을 운 하는 자

따라 자기가 취수하는 원수의 양

에 따른 물이용부담 을 직 기

에 납부하여야 한다.[[시행일

2009.1.1]]

1.「수도법」 제3조제11호에 따

른 용수도의 설치자

2.「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

③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물이용부담 의 부과 상에서

제외한다.[[시행일 2009.1.1]]

1. 「 원개발 진법」 제3조에

따른 원개발사업자로서 발 용

을 운 하는 자

2.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자

따라 자기가 취수하는 원수의 양

에 따른 물이용부담 을 직 기

에 납부하여야 한다.[[시행일

2009.1.1]]

1.「수도법」제3조제11호에 따른

용수도의 설치자

2.「하천법」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

③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물이용부담 의 부과 상에서

제외한다.[[시행일 2009.1.1]]

1. 「 원개발 진법」 제3조에

따른 원개발사업자로서 발 용

을 운 하는 자

2.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자

따라 자기

에 따른

에 납부

2009.1.1]]

1.「수도

른 용수

2.「하천

하천수의

③제2항제

각 호의

는 물이용

제외한다.

1. 「

따른 원

을 운

2.하천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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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자

수

계

리

기

의

재

원

1.물이용부담

2.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

는 수익과 토지등의 매도 액

3.국가 외의 자가 출연(出捐)하는

·물품,그 밖의 재산

4.일시차입 (해당 연도 물이용부

담 의 수입계획 한도 내로 한정

한다)

5.기 운용수익

1.물이용부담 가산

2.국가 외의 자가 출연하는 ·

물품,그 밖의 재산

3.차입

4.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

는 수익 토지등의 매도 액

5.기 운용수익

1.물이용부담 가산

2.국가 외의 자가 출연하는 ·

물품,그 밖의 재산

3.차입

4.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

는 수익 토지등의 매도 액

5.기 운용수익

1.물이용

2.국가 외

물품,그

3.차입

4.매수한

는 수입

5.기 운

수

계

기

의

용

도

1.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 보상

1의2.제7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1의3.제8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

이 달성·유지되는 지역 통령

령으로 정하는 수질 이상을 유지

하는 지역의 수질 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1의4.제8조제5항에 따른 조사·연

구반의 운 지원

1의5.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 리

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1.제6조제1항에 따른 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보상

2.제6조제3항에 따른 오염물질을

이거나 감(低減)하기 한 시

설이나 녹지의 설치지원

3.제8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4.제9조제5항에 따른 조사·연구지

원

5.제17조에 따른 오염총량 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6.제22조에 따른 산업단지 등의

폐수 재이용지원

1.제6조제1항에 따른 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보상

2.제8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3.제9조제5항에 따른 조사·연구의

지원

4.제17조에 따른 오염총량 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5.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6.제23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

설의 운 지원

7.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

기 시설의 설치·운 지원

1.제6조제

경작자가

2.제8조에

3.제9조제

지원

4.제17조

필요한 비

5.제21조

6.제23조

설의 운

7.제24조

기 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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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민지원사업

3.제12조의2에 따른 수질오염방지

시설의 운 지원

4.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

기 시설의 설치·운 지원

5.특별회계에 한 출연

6.물이용부담 의 부과·징수에 필

요한 비용의 지원

7.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 리

원회의 운

8.제28조제1항에 따른 개선 요청

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9.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

10.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하여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제2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8.제25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

설의 운 지원

9.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

기 시설의 설치·운 지원

10.특별회계에 한 출연

11. 물이용부담 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12.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 리

원회의 운

13.제39조에 따른 수질보 과 감

시활동의 지원

14.제41조제1항에 따른 개선요청

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15.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 리

원회가 인정하는 환경친화 인

청정산업에 한 지원

16.그 밖에 낙동강의 수질개선을

하여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특별회계에 한 출연

9.물이용부담 의 부과·징수에 필

요한 비용의 지원

10.제35조에 따른 강수계 리

원회의 운

11.제37조에 따른 수질보 과 감

시활동의 지원

12.제38조제1항에 따른 요청의 이

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13.제35조에 따른 강수계 리

원회가 인정하는 환경친화 인 청

정산업에 한 지원

14.그 밖에 강의 수질개선을

하여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특별회

9.물이용

는 비용의

10.제35조

수계 리

11.제37조

질감시 활

12.제38조

의 이행에

13.제35조

수계 리

친화 인

14.그 밖

개선을

는 사업

수

계

리

- 원장:환경부 차

1. 국토교통부의 고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하천 리

를 담당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

- 원장:환경부 차

-1.국토교통부의 고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하천

리를 담당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

- 원장:환경부 차

1. 국토교통부의 고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하천

리를 담당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

- 원장:

1. 국토교

속하는 일

리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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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회

의

참

여

자

이 지명하는 자

2.서울특별시·인천 역시·경기도·

강원도·충청북도의 부시장 는 부

지사(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시장

는 부지사가 2인인 경우에는 해

당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자를 말

한다)

3.「한국수자원공사법」 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4.「 원개발 진법」 제3조에 따

른 원개발사업자로서 발 용

을 운 하는 자

장 이 지명하는 자

2.산림청의 고 공무원단에 속하

는 일반직 공무원 산림자원조

성을 담당하는 자로서 산림청장이

지명하는 자

3. 부산 역시· 구 역시·울산

역시·경상북도·경상남도·강원도의

부시장 는 부지사(해당 지방자치

단체에 부시장 는 부지사가 2인

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지

명하는 자를 말한다)

4.「한국수자원공사법」 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장 이 지명하는 자

2.산림청의 고 공무원단에 속하

는 일반직 공무원 산림자원조

성을 담당하는 자로서 산림청장이

지명하는 자

3. 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

청북도·충청남도· 라북도의 부시

장 는 부지사(해당 지방자치단체

에 부시장 는 부지사가 2인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지명하

는 자를 말한다)

4.「한국농어 공사 농지 리

기 법」에 따른 한국농어 공사

사장

5.「한국수자원공사법」 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장 이 지

2.산림청

는 일반직

성을 담당

지명하는

3. 주

의 부시장

자치단체에

2인인 경

지명하는

4.「한국

기 법」

사장

5.「한국

한국수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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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강 수계법의 개정방향

○ 수입 부문의 개정방향:물이용부담 부과근거 체계

-수계법 물이용부담 의 부과 조항에 부과 상을 상하류 범 로 확 하도

록 하고,기존 수계 특별법에서 개별 으로 제시하고 있던 물이용부담 면

제 감면 상을 폭 축소하는 내용으로 개정함과 동시에 농어업인

소득층의 물 복지 증진과 련하여 수계법에 이들을 상으로 물이용부담

의 일부 감면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한 지류 취수시설을 폐지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해서는 하천 건강성 회복

에 기여했다는 측면을 인정하여 일정기간 물이용부담 의 일정 부분을 감면

하는 조항의 신설도 고려해야 함

-물이용부담 은 철 히 오염자부담원칙에 입각하여 오염으로 야기된 부분에

해서 오염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수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지출 부문의 개정방향:수계 리기 의 사용처 등

-기존의 수질 심의 사업뿐만 아니라,향후에는 이상기후 상에 비한 환

경용수 확보사업,상수원 유입 부유물 수거 처리사업 등 통합물 리

(IWRM)에 요구되는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여 향후 수계법 개정시 이를

극 반 할 필요가 있음

- 한 수계 리기 과 국고의 이 지원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환경기 시

설 지원사업 등에 해서는 수계 리기 에서의 지출을 멈추고,환경부의 국

고를 기반으로 사업을 운 할 수 있도록 수계법의 내용을 재정립하도록 함

○ 거버 스 부문의 개정방향:이해 계자의 참여 보장과 투명한 공개

- 행 수계 리 원회 거버 스의 가장 큰 문제 으로 다양한 이해 계자의

참여와 실질 인 권한 행사가 미흡하다는 이 지 되고 있는 상황인데,향

후 수계법 개정에 있어 앙정부,지자체, 련 공공기 ,시민들의 제도

참여와 실질 권한 행사에 한 사항을 수계법에 기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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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비 고

기본이념 통합수자원 리(IWRM)

거버 스

련 정부부처,기술․사회․경제․환경․보건 등 다

양한 분야의 문가,이해 계자 등이 참여하는 국가

정책 결정 평가체계 마련

국가물 리 원회

상․하류 이해 계 조정과 이수․치수․생태환경 등

을 감안한 물 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역 단

의 의사결정 평가체계 구축

유역물 리 원회

통합계획
다원화된 정책과 업무의 일 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한 국가 차원의 통합계획 수립
물 리기본계획

기본원칙

유역 단 의 통합수자원 리 도입근거 마련 유역별 통합 리 원칙

효율 인 물이용을 하여 물이용의 허가와 배분에

한 수리권제도의 정비와 지역간,이해 계자간 물

분쟁 조정 근거 마련

수자원 공유 원칙

균형배분의 원칙

물분쟁 조정원칙

요 ․부담 부과기 사용목 등 제시 비용부담의 원칙

-아울러 수계 리 원회에서 결정되고 운 되는 모든 사항에 하여,모든 이

해 계자들의 근권을 보장하기 하여 수계 리 원회 사업 공시제도에

한 사항도 수계법에 반 할 필요가 있음

2. 물 리기본법(안) 제 과의 연계

□ 물 리기본법(안)의 제정 시 물이용부담 과의 계 정립

○ 통합물 리(IWRM) 에서 물이용부담 의 목 과 취지 원칙 재설정

-통합물 리(IWRM)실 을 해 사용되는 종합재원으로써 물이용부담 의

목 과 취지,원칙 등을 물 리기본법(안)제정시 구체 으로 재설정하는 노

력이 요구된다고 단되며,특히나 수질개선 주민지원이라는 제도 설립

기의 목 에 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음

[표 6-4] 물 리기본법(안)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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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부과근거 부과 상 부과단가 부과목

환

경

부

물이용

부담

4 강 수계법

(한강,낙동강,강,

산‧섬진강)

4 강본류 공공수역취수

원의최종수요자

170원/㎥(한강,

‧섬)

160원/㎥(낙동강,

강)

4 강 수질개선

상류지역 주민지원

사업

수질개선부담

(̀95.5)

먹는물 리법

제31조

기타 샘물 개발자,먹는

샘물 제조자,수입 매자
2,200원/㎥

지하수자원 보호,

먹는 물의

수질개선

배출부과

(̀92.2)

수질 수생태계

보 에 한법률

제41조

오염물질배출사업자

(산업폐수)

1kg당250원~300,

000원×계수

(종류,지역별

계수)

수질오염

수생태계 훼손

방지

오염총량 과

부과

(̀07신설)

수질 수생태계

보 에 한법률

제4조의7

할당오염부하량을

과하여

배출한자

1kg당 5,800원

수질오염

수생태계 훼손

방지

환경개선부담

(̀92.7)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물

(연면 160㎡이상)

*(기타) 기오염

배출시설물,경유자동차

소유자 포함

79원/㎥~176원/

㎥

수질환경

개선사업비,

수질개선

개발연구비 조성

　

해

수

부

해양심층수

이용부담

해양심층수의개발

리에 한법률제40조

먹는 해양심층수 제조,

수입, 매자

평균 매가격의

10/1000

해양심층수

연구개발

수질안정성 확보

등

해양환경개선

부담

해양환경 리법

제19조

폐기물해양배출업자

(선박,해양시설 포함)

1,100원/㎥×계수

(폐기물종류

계수반 )

해양환경보 ‧ 리

해양환경연구개

발

○ 물 련 부담 을 취수부담 과 오염자부담 으로 이원화 할 필요 있음

-해외사례의 경우,오염자부담 은 오염자에게 부과하여 수질개선에 활용하

고,취수부담 은 이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이용자에게 부과하여 수자원 확

보에 활용하고 있음

-취수부담 의 경우에는 유역이나 국가차원의 조세,부담 형태로 재원을 마

련하여 수자원의 통합 리를 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음

-향후 물이용부담 은 취수부담 의 모체가 될 필요가 있으며,이를 물 리기

본법에 규정하는 방안을 장기 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표 6-5] 국내 주요 물이용 사용료  부담  황

자료:김창수,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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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물이용부담  제도의 합리화 방안 모색 토론자료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가뭄 지속으로 지역별 물 불평등 시

가 도래함에 따라 통합수자원 리가 주요 이슈가 되고

있음

 이러한 정책환경 변화에 맞추어 도입된지 16년이 경과

된 물이용부담 제도의 평가와 합리 인 발 방향 모색

이 필요

1. 주최 : 한환경공학회

2. 일시 : 2015. 10. 29(목), 16:00~18:00(120분)

3. 장소 : 부산 BEXCO 106호

4. 세부일정

5. 토론자 (좌장 1인, 패 4인)

 - (좌장) 김정인 교수 ( 앙 경제학부)

 - (패 ) 민연경 교수 (동아 석당인재학부)

 - (패 ) 배병욱 교수 ( 환경공학과)

 - (패 ) 백경훈 연구 원 (부산발 연구원 해양․환경연구실)

 - (패 ) 서석규 장 (K-water 경 리실)



- 168 -

○ 장철 교수(사회):안녕하십니까? 는 환경공학회장의 학술 원장을 맡고

있는 한밭 학교 환경공학과 장철 입니다.오늘 물이용부담 제도의 합리

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 앞서 환경공학회 서규태 회장님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서규태 교수(학회장):안녕하십니까?환경공학회 회장 서규태입니다.오늘

특별세션인데,이름이 토론회라고 하는게 이게 성격이 좀 강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사실 희가 이러한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은 어제 김명자

장 께서 오셔 가지고 한국의 복 7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환경의 발 사,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갈것인가 방향 제시 뭐 이런 말 을 좀 해주셨는데,

그분께서 장 으로 재직하실 동안에 한 업 이 하천의 상하류 공 제,상류

와 하류가 갈등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상생하자는 그런 제도를 만드셨는데,

그러한 제도 의 하나가 이 물이용부담 입니다.물이용부담 은 수혜자부

담원칙에 의해서 하류의 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부담 을 내고,상류에 지원

을 하는 뭐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상당히 오랫동안 해 온 것 같습

니다.그 지만은 희 학회 차원에서 물이용부담 이 어떻게 합리 으로 이

용이 되고 있는가?제가 듣는 이야기로는 상하류에 여 히 불만이 상당히 많

이 있다라고 듣고 있습니다.그래서 오늘 물이용부담 제도에 해서 문

가 모시고 공부도 좀 하고 여러 토론자들 모시고 좋은 합리 인 방안이 좀

나오면 좋지 않겠는가,좋은 이야기가 나오면 희가 학회 차원에서 환경부

에 건의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기 해서 토론회 자리를 마련하 습니다.

는 환경공학자입니다만,오늘 이 물이용부담 하니까 행정학,법학,경제학,

경 학 문가들이 나오셔 가지고 토론을 하는데요. 는 환경공학과 사회과

학간에 융합을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질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발제

를 해주시기 해서 오신 두분 교수님께 감사 드리고,여러 분야에서 활동하

시는 토론자분들께도 감사 드립니다.그럼 는 이것으로 인사를 마치고 오

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장철 교수(사회):그럼 먼 1주제로 부경 학교 행정학과 김창수 교수님

께서 국내외 물 련 부담 제도 거버 스 분석에 해서 발표하시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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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수 교수 발표 ---

○ 장철 교수(사회):부경 학교 행정학과 김창수 교수님,발표 감사 드립니

다.다음은 한남 학교 행정학과 김철회 교수님이 통합물 리 에서의 물

이용부담 제도 평가에 해서 발표하시겠습니다.부탁 드립니다.

---김철회 교수 발표 ---

○ 장철 교수(사회):한남 학교 행정학과 김철회 교수님,발표 감사 드립니

다.그럼 10분간 휴식을 하고 토론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휴식 ---

○ 장철 교수(사회):오늘 토론회에는 환경부에서 조희송 과장님이 오시기로

했는데 오시질 않았습니다.끝까지 제가 연락을 했는데 과장이 안오면 에

사무 이 오도록 하고 비를 한다고 했는데 안한 건지 싶습니다.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어떻게 된건지?제가 세종시 에 있으니까 한

번 가보던지 하도록 하겠습니다.경성 학교의 문우석 교수님은 감기몸살 때

문에 참석을 못하셨구요.동아 학교 석당인재학부의 민연경 교수님이 참석

하셨습니다. 학교 환경공학과 배병욱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부산

발 연구원 해양환경연구실의 백경훈 연구 원님 참석하셨습니다.K-water

경 리실의 서석규 장님 참석하셨습니다.오늘 발표해주신 김창수 교수

님 하고 김철회 교수님 두분 참석해 주셨습니다.오늘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주실 앙 학교 경제학부 김정인 교수님 오셨습니다.그럼 마이크를 좌장이

신 김정인 교수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잘 부탁 드립니다.

○ 김정인 교수(좌장):네,감사합니다.이 게 좌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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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한환경공학회에 감사드립니다.진행하는 좌장으로서 오늘 토론자가 네

분만 계시기 때문에 진행하기가 아주 수월합니다.오히려 편안하게 물이용부

담 에 한 부분들을 국가 인 차원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분의 발표를 제가 잠깐 요약해 드리면,김창수 교수님은 이 사용자 부담

원칙에 한 것들은 아니지 않느냐,물 오염자 부담원칙으로 가는게 맞겠다

라는 의견이시구요.그러면서 이제 아주 요한 거버 스에 한 부분들이,

의사결정 이런걸 봤을 때에 두 분이 공통 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요율 결정

체계가 무 폐쇄 이다.그리고 참여주체가 주민이 무 빠져있다.체계

인 평가시스템이 없다.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발표하신 김철회 교수님께서는

다양한 수질개선사업 에 토지를 매입하는 것도 그 고,환경기 시설에

해 국고와 이 으로 지원하는 것도 그 고,평가체제도 제 로 되어있지

않지 않느냐.그리고 우리 지방상수도 요 이 평균 660원인데 물값 부과체계

상 물이용부담 이 170원되니까,외국의 사례에서는 20% 이상이 넘어서 그

세 까지 없앴는데 이걸 아직도 우리는 존치시키는 것이 조 문제가 있지

않느냐.그 다고 그러면은 다른 쪽에 한 부분들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안을 주셨어요.그게 시기 으로 개인 으로 와닿는 거는 호주처럼 일종

의 환경유량에 한 보호를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만들어 내는게 요하

겠다.호주가 왜 이걸 했냐하면 호주가 호주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3년 연속 극심한 가뭄을 겪었습니다.그 것 때문에 나온 것이 물효율에 한

부분들이라던지,아니면 이런 유역에 한 환경유량 확보인데요.결국에 그

것이 이제 물이 있어야 생태가 보존이 되니까,그런 부분에 한 것들이 아주

역사에서 배운 것들이 있거든요.그 기 때문에 그 게 하는거 죠.그런데

마찬가지로 김철회 교수님도 원칙에 한 부분도 있습니다.마찬가지로

오염자부담원칙에 한 부분도 좀 가면서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수량과 수질이 지역이나 문화,경제 으로도 통합이 되는 통합물

리가 지 가장 큰 화두인데,그 게 갔을 때에 여러 가지 경제 인 효율성

이나 사회 인 형평성이나 생태 인 지속가능성이 결국 만들면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말 해 주셨습니다.그러면 네분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

니다.첫 번째 토론자로,동아 학교 석당인재학부의 민연경 교수님께서 토

론해 주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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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연경 교수 :감사합니다.동아 학교 석당인재학부 민연경입니다.먼 몇

년 에 KBS에서 나온 인간의 조건이라는 로그램에서요.한 미션으로 물

없이 하루를 살아보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그 방송이 되게 기억에 남는

데요.그만큼 물은 우리 생활에서 매우 소 한 자원이고,깨끗한 물공 을

해서 각계 각층에서 노력해 주시는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고 말

드리고 싶습니다.그리고,오늘 발표를 맡아주신 김창수 교수님,김철회 교수

님께서는 평소 물의 효율 인 리와 배분에 해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십니

다.평소 논문을 읽으면서 많이 배웠는데요.오늘 이 게 직 발표해 주시는

자리에 제가 토론을 맡게 되어서 무 입니다.부족하지만,오늘 주제인

물이용부담 에 해 제가 공하고 있는 복지와 거버 스 크게 두가지 차원

에서 몇가지 말 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 ,복지 차원에 한 내용입니다.물이용 형평성,즉 비용 측면과 물인

권,물 근성 측면에서 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먼 물이용의 형평

성에 해서 보면은,물이용부담 의 부과방식을 보면요.부담 리기본법

에 따르면 부담 이란 것이 재화와 용역의 제공과 상 없이 특정한 공익사업

을 해서 리하여 쓰여지는 돈이다 이 게 규정되어 있습니다.하지만,실

제로 물이용부담 의 경우 재화의 사용량인 물 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하고

있는 요 즉,수도요 과 같은 방식을 부과되고 있습니다.그 다면 생각해

볼게,물이용 단가가 모든 지역에 동일한가 이 게 물었을 때, 실은 그

지 않다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즉,지역간에 단가의 격차가 존재한다

이 게 볼 수 있습니다.보면,굉장히 결과 으로 도시 심의 정책이다 이

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구체 으로 보면,농 지역의 경우 지리 여건으로

수돗물 생산원가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자료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2013년

기 으로 특별시 같은 경우에 ㎥당 665원인데,군지역 같은 경우에는 두배가

넘는 1,581원으로 단가가 비 습니다. 한,농 지역에서 보면 어쩔 수 없이

시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요. 한 수율 같은 경우에는 특별시가 5.1%

인데 군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섯 배가 넘는 26.7%라고 자료에서 확인이 되었

습니다.굉장히 인제 그 게 열악한데 문제는 농 지역이 재정자립도 역시

낮다는 것입니다.결국 부담 이라는 성격이 특정목 을 한 제도인데 지불

능력이 낮은 농 지역의 물이용 부담을 덜어 수 있도록 부담수 의 단가를

좀 낮춰줘야 되는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방법으로는 부과지역을 확 하

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따라서,물이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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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입목 과 비용 측면에서 좀 형평성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 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역 단 의 복지라면,이제는 개인 단 로 나가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 우리나라에서 산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

는게 복지부분 산입니다.그 다면은 이제 에 지 분야에서 보면 기와

가스에 해서 빈곤층에 한 복지가 굉장히 이슈화되어 있습니다.근데,물

분야에서 물복지라는 것이 이슈화되어 있느냐 이 게 생각해 본다면 상

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따라서 물복지 확

를 해서는 지역간의 물이용 형평성 뿐만 아니라 개인 단 에 있어서도 지

불능력이 낮은 소득층 배려를 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 게 생각이 됩니

다. 재 언론을 통해서 보면 수도요 인상정책을 펴고 있는데,좀 더 소

득층의 물복지 측면이 이슈화되어야 하는게 아닌가 이 게 생각이 됩니다.

크게 두 번째 차원으로 물인권 측면에서 물 근성 확보․강화가 필요하다

는 을 말 드리고 싶습니다.지 재 보면,물이용부담 으로 조성되고

있는 수계 리기 이 1999년부터 수질개선과 주민지원 목 으로 집행이 되

어 왔습니다.그래서 련 자료를 보면,매년 기 립액이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그 다음에 사용용도를 1999년부터 2013년까지 15년

동안 집행한 걸 보니깐 아까 교수님께서 말 주셨던 것처럼 환경기 시설,

그 다음에 주민지원사업,그 다음에 토지매수,그 다음에 기타 수질개선,이

순으로 이 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이 에서 20%정도를 차지

하고 있는 토지매수에 한 부분인데요.아까 교수님께서 말 해 주셨던 것

과 겹치는 내용이지만,보면 토지매수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생각했

을 때 국가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그러니까 앙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

지 사업을 통해서 이미 토지매수사업은 다양하게 이 게 추진되고 있는데,

이게 국비로 되고 있는데 기 이라는 돈을 통해서까지 토지매수를 하는데

지출이 되어야 되느냐라는 의문이 듭니다.그래서 국가사업을 기 으로 추진

하는데는 국비 사용과 한번 기 사용간의 복성 이러한 문제가 있겠다

이 게 볼 수 있겠습니다.그 다면,수계 리기 에서 기 에 한 부분을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확인을 해봤습니다.그 기 의 성격은 일반회계 산에

서 산총계주의 원칙의 제약을 벗어나는 특별회계와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

습니다.즉,정부가 특정사업을 효과 으로 추진하기 해서 탄력 으로 사용

할 수 있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자 입니다.즉,다시 말해서 환경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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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신축 이고 신속하게 사용․ 응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겠

습니다.1999년에 물이용부담 도입시기와 비교해서 15~6년이 지난 지 정

책환경을 보자면 많이 바 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따라서 물이용부

담 과 그 다음에 수계 리기 의 사용용도와 운 방식의 변경 역시 불가피

하다는 것을 제조건으로 좀 말 을 드리고자 합니다.그래서 한 로 보면,

이번에 강 물을 보령 으로 수로 연결하는 사례와 같이 이제 가뭄은 기후

변화의 향으로 인해 앞으로 물 리에서 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

다.따라서,수계 리기 의 목 이 수질개선이었는데,이제는 수질개선과 더

불어 물그릇을 확보할 수 있는 수량확보 더 나아가서 효율 배분 역시 요

하다.따라서 기존의 고정된 사업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유연한 산,법

으로 보장되어 있는 기 의 특성을 활용하여 수량확보 쪽으로 물부족 지자

체의 물 근성을 높일 수 있다.그런 것을 하나의 방법으로 좀 말 을 드리

고자 합니다.그래서 필요하다면은 수계법 역시 개정을 해서 이게 가능한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거버 스 측면에서 좀 말 을 드리고자 합니다.물이용부담 검토

하는 수계 리 원회는 크게 이해 계자를 보면 앙정부,그 다음에 수자원

공사,그 다음에 산하기 ,지자체,지역주민 이 게 정책 이해 계자로 구성

이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문성과 비용납부자를 가진 이해 계자들이 있는

데 이들이 과연 물 리와 련된 정책과정,즉 정책의제 설정,정책 결정,집

행,평가,환류에 다 참여하고 있는가 이 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그

다면 실은 여 히 그 물 리에 있어서 앙정부 주도형의 물 리시스템이

운 되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제가 말 드리고 싶은 거는

그 다고 앙정부의 참여를 배제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그런데,제가 느

끼기에는 앙정부만이 유일하게 물 리의 정책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문제

를 해결하려는 것처럼 보인다는게 문제입니다.그래서 앞서 물이용부담 제

도가 도입된 1999년과 비교해서 지 정책환경이 많이 바 었는데,이번에

보령 에 한 긴 지원과 맑은 물을 확보하려는 지자체간의 갈등을 봤을 때

분명히 긴 지원과 갈등해결을 재․조정하는 문제는 앙정부만이 할 수

있는 역할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지속가능한 물 리를 해서는 련

이해 계자들의 문성 활용이 필요한데요.수량확보에 해서 분명히 문

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수자원공사가 있고,그 다음에 집행부문에서 담당하

는 거는 지자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따라서,그 두 문성을 갖춘 행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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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기능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게 볼 수 있겠습니다.그래서,골드 스

미스라는 학자가 에도 말했던 거를 보면 정책환경이 바 었기 때문에

앙정부에서는 이제 역할이 축소되는 거라고 설명할 수 없다 단순히 변화되는

거다 이 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앙정부 차원에선 이 부분을 조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는게 제 입장입니다.그리고,정책 이해 계자 에서 하나인

비용납부자의 신뢰성 가치 역시도 좀 확보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게 생

각됩니다.이 부분에서는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 드리고자 합니다.2013년 4월에서 6월 3개월 동안 서울하고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물이용부담 납부정지를,인제 납부를 못하겠다 이 게 했습니다.

그러고서는 1년 있다가 정부가 상류지역의 수질개선을 해서 사용하던 물이

용부담 을 하류지역 수질개선 사업에도 사용하겠다 이 게 시행령을 개정

했거든요.그 서 이 사례를 보고서는 제가 느낀 거는,문제는 물이용부담

의 사용용도가 변경 는데 그 정책결정에 있어 정부가 단독으로 혼자만 존재

할 뿐이었고,부담 납부자인 지자체와 국민들을 상으로는 이 게 사업의

용도가 변경이 된다는 공론화 작업,즉 사회 합의가 없었다는게 문제라고

생각됩니다.따라서 김창수 교수님,김철회 교수님께서 말 주신 해외사례에

서 네덜란드를 가지고 본다면 부담 납부주체인 주민들이 직 선거로 뽑은

주민 표자들의 참여비율을 70%로 높이는 거 역시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

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 수자원공사에서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합물

리시스템과 같이 본다면,역시도 여 히 앙정부 주도형 물 리체계가 아닌

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보면 우리나라에서 다섯 개 부처,국토교통부 같

은 경우에는 수량,그 다음에 환경부는 수질,그 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

업용수,그 다음에 국민안 처는 소하천,그 다음에 발 용 은 산업자원부에

서 개별 으로 리·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이 게 좀 세분화되어

있는데요.이건 마치 제가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와 같이 다양한 부처가 이

게 각각의 역할이 있는데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문제 응을 하는데 체

문제를 담당하는 사고 앙 책본부가 없었다는게 계속 지 에 와서 문제가

되는 것처럼 이번에는 국가의 물 리 시스템에 있어서 과연 컨트롤 타워가

최종 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이처럼 이 부분에 해서도

좀 개선방안이 필요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그리고 수자원

리계획에서 물 리기본법안이 여 히 발의만 되어 있고 입법화 결실을 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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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고 있다는게 체계 쪽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구요.이러한 부분을 말 드

리고 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 김정인 교수(좌장):네,고맙습니다.좋은 토론이었고,아주 유익하게 들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았습니다.두 번째는 학교 환경공학과 배병욱 교수님께

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참고로 이제서부터는 7분씩 할당제로 가도록 하겠

습니다.

○ 배병욱 교수 :네,제가 한 말 드려 보겠습니다.오늘 두분 교수님의 발표

자료 잘 봤습니다.고백컨 는 강수계 리 원회에,자문 원회에 참여

하고 있습니다. 시가 추천한 학계 문가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자문

원회에 쭉 이 게 가보면 정말 힘없는 자문 원이라는 걸 매번 느끼게 됩

니다.지 우리 NGO라 그러는 민간활동가들도 수계 리 원회부터 해가지

고 실무 원회,시도실무과장회의에 같이 참여하고 싶어서 많은 그런 활동들

을,그러니까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그게 뭐 2013년도에 서울시

장과 환경부 사무 간에 물이용부담 에 해 주고받은 페이스북에 나와있

는 것도 봤습니다만,이게 지 문제가 있다는 거는 구든지 다 느끼는 거

죠.특히,제가 볼 때,아까 김철회 교수님께서 수계 리기 이 쓰이는 용도를

뭐,환경기 시설 확충․운 ,주민지원사업 요거 두가지는 필요한 거 같아

요.그런데 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게 토

지매수사업입니다.이게 아까 슬라이드에 잠깐 지나가던데, 강 같은 경우에

계획 로 모든 토지를 다 매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천년이 걸린답니다,천

년. 희 강지역에서 한해 천억 정도 물이용부담 이 걷치고 있는데,그

에 한 20% 정도를 200억을 토지매수사업에 사용하더라구요.그런데 이게 참

웃긴게 뭐냐면은.그런데,토지가 매수되고 나면은.아 그런데 이게 농업하는

분들의 연령이 높아져 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상수원

보호구역에 사시는 분들은 땅을 팔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농사를 더 지을 수

가 없으니까 계속 사달라고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지 500건 이상이

웨이 (waiting)을 하고 있데요.그리고 법에 맞지 않는 지역의,약간 벗어

난 지역에 있는 그런 땅을 가진 분들도 강청에 와서 자기 땅을 사달라고

많은 압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주장도 하기도 하고 그런게 있는데요.문제는

이게 천년이 걸려서도 이게 다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그리고 이게 땅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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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은 정부가,국가가 이 땅을 소유하게 되는 거지요.이게 리비용이

증가한데요.그리고,옛날에 잘,아름다운 시골마을에 논이 있으면은,바둑

처럼 논이 있으면은 어떤 구역은 정부가 매수를 해가지고 경작을 안하게

되는 거고 어떤 지역은 이 게 농사를 짓고 그런데 이게 짜깁기가 돼가지

고.그리고 그걸 주기 으로 풀을 베주지 않으면 우범지역화되는 것처럼 그

런 잡풀이 우거지는 그러니까 보기도 미 상 좋지도 않고,그러니까 툭하면

이장님이 강청에 화해 가지고 풀 베달라고 이 게 이야기하면 풀 베

러 가야하고.그러니까 이 유지비가,그거 토지를 수용하는게 이게 참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그런데 할 수 없는 거는 농민들이,농사 짓는 연령이

높아져 가지고 농사를 짓지를 못하니까 이제 땅을 팔아 달라고 그러는데.그

게 아니라 민간단체 에서 추천된 분 에 구는 그러면 안된다,농업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농사를 짓는게 오히려 수질 보호에 더 좋다.즉,바꿔 이

야기하면,친환경 농 같은 거를 계속 하도록 지원을 그런 식으로 해서 지원

을 해 줘야지 땅을 무조건 산다고 되는게 아니다,유지 리비가 무 많이 든

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한 주장에 해서는 어느 정

도 도 개인 으로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발표자료에서 모든 자료에서 강에만 160원,㎥당 160원으로

되어 있는데,이걸 희도 얼마 에 회의를 통해서 다른 3 강처럼 170원으

로 올리는 거로 강청에서 결정을 했습니다.그런 과정도 보면은,아까 많은

분들이 주장한 거처럼 소비자들이,물이용자들이 이런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한다는게 지당한 그런 지 이라고 개인 으로 생각합니다.그 과정을 보면,

나름 로 한다고 하는데 상당히 폐쇄되어 있는 그런 분 기를 느낄 수가 있

었습니다. 는 내년부터는 짤릴 것 같은데,상당히 폐쇄 인 그런 분 기인

거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는 오늘 많은 분들이 제기한 것처럼 뭐 부분의 내용에 동조를

합니다.동의를 하는데,그건 참 맞네요.특별법이 만들어진 지가 15년,16년

이 지났는데 지 은 한번쯤은 우리가 과거 15년,16년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

는 그래서 이 수계 리기 이 잘한 것,사실 보면 산 에서 잘못 집행

된 것도 많거든요.사실 그리고 충청북도,충남, 라북도 매번 싸웁니다,매

번 싸워.돈 많이 이 기 ,주민지원사업을 많이 따갈려고 매번 싸우고.

시는 한테 압력을 넣어 가지고 시의 이익을 변해라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이 게 매번 싸웁니다,매번 싸우고.이게 잘 안되요,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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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사무국을 독립 으로 두자하는 그런 주장에 해서 환경부 사무 도

검토해볼 수 있다라고 이 게 답변서 쓴거를 보기는 봤습니다.그래서 거두

미하고 지 쯤은 한번쯤은 이 수계 리기 이게 어떻게 잘쓰이느냐,잘한

거는 뭐냐,못한거는 뭐냐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한번 되짚어 야 할 시 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합니다.그리고,그거 잘 모르겠어요. 이제 어떤 사람들

은 아까 말 드린 것처럼 거의 1조 가까이가 우리 강만 하더라도 1조원 가

까이가 이 게 지 물이용부담 ,수계 리기 으로 투입되어 가지고 환경

기 시설을 만들고 했는데 수질이 과연 개선된게 있는가 하는 그런 주장

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그러면 그동안 1조원을 사용 안했으면 어떻게 을까

하는 그런 것도 생각해 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는 여기 조그마한 원회에 한 2년간 몸담고 있으면서,아까 두

번째 발표하신 김철회 교수님께서는 주민지원사업이 주로 이 게 잘못 사용

되는게 많다라고 말 을 하셨는데요.지역주민 표로 참여하시는 충청북도의

산간지역에 계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재산상의 피해를 엄청 많이 보고

있습니다.그래서 는 주민지원사업은 더 크게 더 넓게 확 되어야 한다는

게 의 개인 인 소견입니다.이게 계속되면은 농 의 공동화가 되는거 요,

강 상류 농 의 공동화가 되니까 그러지 않도록 은 사람들이,뜻있는 은

사람들이 귀농,귀 해 가지고 그 마을을 살리고 경제 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도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우리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농산물 직거래 같은 걸 통해서 시골지역의 농산물도 많이 사

주고,놀러도 많이 가고,거기 가서 고기도 많이 구어먹고,수질오염은 가능한

안시키고 그런 도움이 필요하지 않나 이게 제 생각입니다.좀 그랬는데,죄송

합니다.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김정인 교수(좌장):배교수님 감사합니다.토지매입하는데 강지역이 천년

이 걸린다고요.

○ 배병욱 교수 :아,제가 조 더 말 을 드리면은요.이제는 강청에 계신 분

들도 거의 이제 이해를 해요,아 지 과 같은 토지매수제도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뭐 환경부 두둔하는 건 아니지만,몇달 에 강청장으로 오신

분은 상당히 스마트하더라구요, 고.그 분이 테스크포스 을 만들어 가지고

강에서의 토지매수사업의 문제 을 한번 짚어보자 해서 나름 로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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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도 만들고. 보면은 환경기 조사사업이란 거를 하거든요,수계 리

기 에서 할 수 있습니다.그걸 가지고 내년도에 아마 그런 과제도 발주를 하

고 그런 것 같습니다.그러니까 이게 지 이제는 알게 되었어요,문제가 있

다는 거를 알게 되었고.그래서 여기 보면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습니다만,양

도 요하니까 물을 리하는 K-water도.사실은 K-water도 수계 리 원회

에 참여하는데,환경부가 규제기 이다 보니까 규제․감독하는 기 이다 보

니까 K-water가 환경부한테 이 안되더라구요.그래 가지고 K-water가 공부

도 많이 하고, 한 분이 많이 계시지만은 환경부에서 만나면은 이 안되

더라구요.왜냐하면은,처리장 같은 거 조사하려 나오면은 힘드니까.뭐 그

습디다.

○ 김정인 교수(좌장):그럼,세 번째는 백경훈 연구 원님께 부탁 드리겠습니

다.

○ 백경훈 연구 원 :네,부산발 연구원 백경훈입니다. 는 오늘 토론회에 참

석하면서 제가 여지껏 이 물이용부담 제도와 련되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오늘 두분 발제자료를 토 로 한 두가지 정도 추가할 사항 주로 말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는 물이용부담 제도를 재 크게 두가지

에서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먼 하나

는 제도의 근거입니다.그 다음에 제도 운 상의 개선사항으로 순으로 말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 제도의 근거에 해서는 이게 앞서 김창수 교수님의 발표에서도 있었

지만,물이용부담 제도가 각종 물 련 이용제도와의 복성이 있다는 부분

입니다.물이용부담 제도 이 하나만을 두고 봤을 때는 이 제도의 도입 배경

에서 상수원으로 이용함에 있어 가지고 상수원 수질개선을 하고,상수원 보

호지역으로부터 피해를 받는 상수원 리지역에 한 주민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목 으로 이 물이용부담 제도가 도입이 되었고,그 상수원을 이용하

는 사용자부담원칙에 입각해 가지고 그 양질의 상수를 최종 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물이용부담 을 낸다라는게 이제 도입배경이 되겠습니다.그러면 이

양질의 물을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그러면 재 우리가 수도요 에 포함되고

있는 하천수 사용료,원수 , 용수요 으로 통칭되고 있는 하천수 사용료

와의 계는 어떻게 되는가에 한 부분이 먼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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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부담 은 그러니까 우리가 물이용의 질 개선을 해서 소요되는 비용

에 재 모두 용도가 집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이와 반 로,두분 발제에서

도 있었지만 환경용수라던지 이런 부분들은 물의 양 가용화 비용으로 구분

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그러면 이게 물의 양 비용과 물의 질 비용을 어

떻게 구분해 가지고 리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찾아보게 되면 이게 물이용부

담 제도는 다소 이 양 부분이 취약하다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 하천수사용료인 용수요 같은 경우에는 50.3원이고, 역상

수도의 요 같은 경우에는 213원을 ㎥당 부과하고 있습니다.이 차이가 한

170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우리가 역상수도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내

주변지역에서 양질의 상수원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원거리에 있는 양질의

상수원을 안정 으로 공 받기 해서 받는 것이 인제 역상수도요 으로

그냥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그러면 이게 양질의 상수원 확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물이용부담 과 첩되는 부분,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물의 질 개선을 해서 지 재 부과하고 있는 물이용부

담 제도는 물의 양 이용에 한 하천수 사용료라던지 용수 요 이라는

이런 부분과 함께 다루어서 생각해 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

다.그리고,김창수 교수님의 발표내용 취수부담 의 해외사례라던지 이런

부분은 물의 양 ·질 이용에 한 비용을 통합한 사례이고,이어 김철회 교

수님의 통합물 리 종합재원에서의 제안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재 물이용부담 제도의 체제 하에서 그러니까 양 개념의 하천수 사용료가

포함되지 않는 상황에서 통합물 리 에서 환경유량 재원을 이 물이용부

담 에서 지원하자는 것은 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환경유량 필

요성이 제기된다면 그 재원은 정부의 역할이나 아니면 그 환경유량의 증가로

인해서 어떤 편익을 보는 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나.그러니까 순수하게

재 체제하에서의 물이용부담 은 내가 상수원으로 이용함에 있어 가지고

상수원의 양질의 물을 얻는데 소용되는 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맞지 않나하

는 생각이 제도의 근거에 한 하나의 설명이구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이용부담 이 과연,우리가 용어로서는 물이용부담

이라고 지 통칭하여 사용을 하고 있지만,이게 과연 물이용부담 인지

아니면 물 사용료인지에 한 부분을 명확히 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앞서 KEI연구에서 살펴보게 되면 이 물이용 련으로 해가

지고 크게 3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먼 물을 이용함에 있어 갖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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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개념에서 자원비용,그리고 가용화 비용,그 물을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

라던지 어떤 그 게 소요되는 비용에 한 양 ·질 비용을 포함한 가용화

비용,그리고 인제 환경서비스 비용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상수원 보호구역

으로 지정받고 있는 지역에 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떤 오염원 규제

를 통해서 환경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서비스 이 3가지 구분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그러면 과연 물이용부담 은 이게 부담 이냐 사용료냐

라는 구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물이용부담 같은 경우에는 재 부담

으로 해가지고 행은 부담 리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지 재

부담 리기본법에서 먼 살펴보게 되면,부담 의 부과원칙이 우선 나오

고 그 다음에 존속기한이라는게 나타나 있는데 재의 물이용부담 은 존속

기한이 불명확하다는 거지요.그러면 과연 재 물이용부담 의 용도를 살펴

보게 되면 상수원 수질개선을 과연 어느 정도까지 어느 정도 만족시킬 때까

지 우리가 물이용부담 을 부과할 것인가.그리고 주민지원,상수원 리지역

에 한 주민지원이 어느 정도까지 계속 으로 주민지원을 할 것인가라는 이

런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재 물이용부담 도 이게 지속 으로 가야 된다

는 거지요.그 게 되면 이게 사용료 개념인지 부담 인지에 한 명확히 구

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구요.그 게 된다면 이게 물의 질 사용

료,물이용부담 이라기 보다는 물 사용료가 되야 되는 것이,제 생각엔 물

사용료가 되야 된다라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고,물 사용료가 된다면 재 납

부하고 있는 하천수 사용료와 같은 양 사용료와 어떤 통합 개념의 새로

운 근이 필요하지 않나,그러면 거기에 따른 역상수도 요 과 하천수

사용료 50원과 213원의 차이 그런 질 비용에 한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

야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두 번째로는 제도 운 상의 문제입니다.앞서 발표자료에서도 나타

나 있지만,물이용부담 의 요율 결정체계에 한 문제입니다. 재 요율 결

정과정은 수계 리 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는데 이 수계 리 원회에는

수자원공사도 포함되어 있지만, 부분 수계 리기 사용자가 이 요율 결정

을 하게 됩니다.그러니까 앞서도 김철회 교수님의 발표내용이 있었지만,계

속 기 이 소요되는 재원은 증가하고 있고,그 증가에 맞춰 가지고 계속 물이

용부담 ㎥당 요율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일례를 살펴보게 되

면, 강과 산강 수계 같은 경우에는 당 환경기 시설 설치․운 비 지

원지역을 상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류지역으로 한정을 하 습니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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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데, 강 같은 경우에는 2007년까지 상류지역에 어느 정도 환경기 시

설이, 상류지역이 뭐 그 게 도시들이 치하고 큰 사업장이 없다보니까

2007년에 어느 정도 환경기 시설들이 다 설치가 되었고 그 환경기 시설들

이 다 소규모다 보니까 지원비도 그 게 많이 안들어가는 상황이 발생을 하

게 되었습니다.그러니까 2007년 이후부터는 수계 리기 의 용도가 하류

지역이더라도 오염총량제를 시행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환경기 시설에 한

지원을 해 수 있다라는,기 의 산이 있으니까 그 지원범 를 확 한거

죠. 산강 같은 경우에도 2011년까지 상류지역에 다 기 의 환경기 시

설에 한 지원이 다 완료가 되니까 남는 여윳돈을 하류지역의 수질개

선을 해서 하류지역의 환경기 시설에 한 지원을 확 하게 됩니다.그러

니까,수요가 계속 발생을 하니까 그 수요에 맞춰 가지고 요율은 올라가는 그

런 형태가 되고,그러니까 앞서 발표했던 것처럼 사용자가 물이용부담 을

내는 사람이 그 요율 결정에 여를 못하는 실이니까 요율은 계속 높아지

고 있는 상황입니다.실례로 살펴보게 되면,낙동강 수계 같은 경우에는 낙동

강 최하류 지역인 물 지역에서 상수 원수를 취수하고 있습니다.그러다 보

니까 다른 수계의 경우 상수원 리지역이 류 이상에 부분 많이 포진하

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오염원도 고 리가 좀 용이하고 수계기 이 환경

기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다 보니까 조 뭐 나은 형편이지만,낙동강

수계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 유역면 의 97%가 상수원 상류지역이 되는 겁니

다.상수원 리지역의 상류지역이 아니고 상수원의 상류지역이다 보니까 오

히려 환경기 시설을 구시,구미시 이런 지역이,가장 환경기 시설 설치

지원비를 가장 많이 받아가는 지역이 구시,구미시입니다.원래 이 제도의

취지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한 어떤 지

원 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게 거꾸로 되어 가지고 환경기 시설 운 을 많이

할수록 돈을 많이 받아가는 형태이고,오히려 어떤 지자체는 하수도 요

실화율이 뭐 40%,30%이런 수 인데도 불구하고 기 시설 지원비를 계속

받아가는 그러니까 오염자부담원칙과도 배되고 이런 부분이 지 아주 복

잡하게 얽 있습니다.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앞서 두분 발표에서도 있었지

만 지자체들이 다 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의 입장에 맞춰 가지고 서로

가 그에 맞춰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에 한

어떤 결정체계에 한 개선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구요.

그래서,이러한 물이용부담 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좀 과다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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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실질 으로 물을 우리가,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2013년 기 으로 보

면 국 평균 수도요 이 ㎥당 한 660원 정도됩니다.그런데 물이용부담 을

170원으로 치게 되면,물이용부담 이 수돗물 련 납부액의 20.5%를 차지하

고 있는 상황이구요.부산시 수돗물 생산비용을 2013년 기 으로 보면 재

고도정수처리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이,딱 고도정수처리 비용이라고 구분

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일정부분 력비용의 추가액이라던지,약품비용을 총

살펴보게 되면 ㎥당 66원이 들어갑니다.물이용부담 은 물의 질 가용화를

해서 지불하는 비용인데 이게 오히려 정수공정에서 발생되는 수돗물 개선

비용 보다 더 많이 소요된다는 거지요.그 다면 이런 질 가용화 비용에

해서 좀 낮출 여지가 있지 않나,이는 앞서 김철회 교수님의 지출체계 구조조

정으로서 물이용부담 의 요율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과도 크게 연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구요.그리고,물이용부담 면제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역에 해서 물이용부담 의 부과원칙은 사용자부담원칙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지만,면제지역이 있다는 것은 면제지역에서도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

기 때문에 사용자부담원칙에 배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형평성의 문제가 있

구요.면제는 하지 않더라고 감면의 정책으로 바 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

이 들구요.그리고 용도 측면에서 두번째로 살펴보게 되면, 무 환경기 시

설에 한 지원이 무 크다는 거지요.이러한 부분은 좀 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구요.그래서 제가 최종 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이 물이용부

담 은 가장 우리나라의 환경정책기본법은 오염원인자부담원칙이 환경정책

기본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우선 오염원인자부담원칙을 어느 정 수

까지는 100%까지 이루기는 힘들겁니다.그 기 때문에 이러한 사용자부담

원칙에 입각하여 물이용부담 제도가 생긴 것처럼 이러한 오염원인자부담

원칙을 어느 일정수 까지 가이드라인을 정해놓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하수

도요 실화율이 30%,40%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이 오염자부담원칙에 크

게 배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좀 정리를 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구요.그리고,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상당히 크게 느는 것 같

습니다.당 수계기 이,물이용부담 제도 기에는 이 물이용부담 의

액이 환경부의 수질보 분야 산의 한 20%정도 차지했습니다.근데,최근

에는 이게 40%까지 상승을 했습니다.이것은 환경부,국가의 책무가 그만큼

제도 기 보다 계속 어든다는 것입니다.이러한 어드는 것을 계속 사용

자가 부담을 하는 실에 있어서는 물이용부담 제도를 다시 앞서 이야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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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원인자가 가져야 될 정 분담비율,국가가 책임져야 될 분담비율,그리

고 지방자치단체가 하수도 처리에 있어 여해야할 책임져야 될 분담비율을

어느 정도 맞추고,거기에 모자라는 부분을 질 개선을 한 사용자부담원

칙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이상입니다.

○ 김정인 교수(좌장):물이용부담 세컨 라운드 세미나를 하실 때 꼭 모셔 주

십시요.아주 좋은 말 을 많이 해주셨습니다.이제는 시간을 컨트롤해야 할

것 같습니다.마지막으로 수자원공사의 서석규 장님 말 듣겠습니다.짧게

부탁 드립니다.

○ 서석규 장 :아까 환경부에 도 안된다고 말 하셨는데,사실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는데,환경부에서 안오셔 가지고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물이용부담 제도의 경우 앞에 교수님들,토론해 주신 분들이 정

측면도 있었지만,문제 충분히 말 해 주셨기 제가 그 부분을 다시 언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구요.제가 요 업무를 담당하면서 요즘은 가뭄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통합물 리 차원에서 정말 수량과 수

질의 통합 리가 실히 필요한 시기인데,그동안에 여러 차례 국회에 물

리기본법도 발의되고, 부처간에 다른 기능을 하고 있는 부분을 통합하려

고 해도 잘 안되었는데 이번이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구요.물값 부

분도 그 습니다.아까 물이용부담 이,제가 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맨

날 물값이 비싸다고 했는데,정말 물값이 무나 싸다는건 앞에 계신 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그런데,물이용부담 이 체 물값의 20%이상 차지하다 보

니 이게 좀 가격기능의 왜곡된 부분도 가져 오는 것 같구요.앞에서 여러 분

들께서 말 해 주셨구요. 는 오늘 들으면서 호주의 환경용수 비축제도 이

부분은 굉장히 인상 이었던 것 같습니다.이런 부분들은 좀 더 연구가 되어

서 수량과 수질의 통합 리 측면에서 필요한 것 같구요.마지막으로 한가

지만 더 이야기한다면,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수원의 수질개선 이거 보

다는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내가 마시는 수돗물의 수질이 훨씬 요하거든요.

그래서 고도정수처리 비용이라던지 이런 부분에 해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할

것 같고,아까 유수율 부분 이야기했는데 지방자치단체들 정말 재정이 열악

해서 수돗물이 30% 이상 세고 있는데도 그 부분에 한 투자가 안되고 있습

니다.그런 부분들은 희 물 리 문회사인 K-water가 지방상수도 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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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많은 부분 개선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수량,수질 구분 없이 연간 1조원이 되는 물이용부담 이 한 물

리 측면에서 정말 이제는 수량,수질을 떠나서 효율 인 물 리 측면에서

제 로 집행되었으면 바램으로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 김정인 교수(좌장):고맙습니다, 조해 주셔서.혹시 로어에서 오늘 토론

을 짧게 하실 분 계신가요?

○ 류문 박사 :시간이 없는데 제가 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 김정인 교수(좌장):하셔야지요.

○ 류문 박사 :안녕하십니까?K-water연구원의 류문 입니다.앞에서 물이용

부담 련해서 좋은 말 해 주셨는데 다들 공감하는 부분이 많으신 것 같

습니다.그 에서 도 동감을 하구요. 는 한가지만 부연해서 말 을 좀

드리고 싶은데,지 재 물이용부담 이 결국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값으

로 받아드리는,그러니까 앞에서도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해주셨는데 사용량에

근거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게 부담 이 아니라 요

의 형태로 받아드려지고 있습니다.그 지만 세부 으로 따져보면,어

튼 물이용부담 은 수질개선이라던지 상수원 주민지원 그런 용도로 쓰는 것

이고,K-water의 물값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료 형태로 쓰고 있는데,그러면

사용료하고 물이용부담 결국 수질에 쓴 비 이 거의 보면 50원 160원

정도되니까 1:3의 형태로 되어 있고 과연 이런 격차가 한 것인가 이에

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소비자들이 어떤 지불을 할때에는 일반

으로는 사용료를 굉장히 크게 생각할 것 같은데,지 재 물이용부담

을 물값이라고 고려를 한다면은 물값의 비 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향후에 앞에 백경훈 연구 원님께서 말 하셨듯이

이 부담 부분은 계속해서 의사결정 상황에서 개선되지 않는 한에서는 계속

해서 쉽게 쉽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격차가 향후에는 더 벌어질 것이

라 생각이 들거든요.그런 측면에서 사용하는 이런 사용가치하고 그 다음에

이런 환경의 비 에 물값 내에서 한 믹스(mix)도 한번 고려해 볼 때가 되

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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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인 교수(좌장):좋은 코멘트이시구요. 있으십니까?그럼 마지막으로

두분 발표하신 분들의 코멘트가 있으면 아주 짧게 말 해 주시면 제가 정리

를 하겠습니다.

○ 김창수 교수 :네, 는 특별히 드릴 말 은 없고요.정말 좋은 의견 많이 들

었구요.검토를 해서 많이 반 하도록 하겠습니다.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

다.From GovernmenttoGovernance라는 이야기가 화두가 되었었는데,지

보면 의사결정 구조가 물 리기본법도 그 고 물 리 거버 스 구조도 그

고 굉장히 복잡하고,섹셔 리즘 (sectionalism)이 굉장히 강하게 작동하는

데 부처들이 이런 부분을 좀 극복을 하면서 국가발 측면에서 거버 스 시

각으로 의사결정이나 집행구조로 가면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김철회 교수 :특별한 의견은 없고,부산발 연구원 백 박사님 의견이 굉장히

좋았고, 는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오늘 나온 구체 인 장의 목소

리를 잘 정리해서 환경부에도 달하고 국회에도 달했으면 좋겠습니다.감

사합니다.

○ 김정인 교수(좌장):좌장으로서 개인 으로도 오늘 아주 상당히 좋은 발표와

토론이었는데요.물이용부담 이 가지고 있는 제도 인 문제,운 인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는 더 많이 다른 곳에서도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그래도 다행인 것이 토지매입이 천년이 걸리는데 16년 지나가지고

이제 좀 느껴 가지고 좀 개선하겠다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구요.사실 실

질 으로 더 많은 공론의 장이 정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그

리고 아까 물이용부담 이 체 물 산 에서 거의 20%나 차지하는 부분이

이게 국가의 책무로 가야하는 것 아니냐 개인 으로 굉장히 공감을 하는 문

제들입니다.그래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결론 으로 세,네가지가 될 것 같

습니다.주민에 한 참여를 히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구요.두 번째로

는 류박사님 말 했듯이 1:3의 이런 사용료와 물값의 비 이 과연 실을 제

로 반 하고 있는거냐?요율에 한 결정들이 실질 으로 잘되고 있는냐라

고 하는 부분이구요.이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도시 심의 정책으로 가고

있는거 아니냐라는 거구요.이러한 부분들이 세 번째로는 나오는 이유가 사

실 이제는 정말 통합 인 것에 한 통합물 리가 좀 없기 때문에 수량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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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에 한 부분들이 믹스(mix)가 잘 안돼서 나오는 문제가 아니냐 하는 걸로

정리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그래서,우선 제도에 한 부분들이 마지

막으로 하나를 더 코멘트를 드리면 이게 제도를 봤을 때 존속기간도 사실은

좀 애매모호하다 과연 언제까지 이걸 해야 하는지 그런 것에 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좀 주시길 바랍니다.그 다음에 인제 특히

무 질 으로만 가고 있는데 가뭄을 비해서 유수율에 한 부분,지방자치

단체를 도와 수 있는 부분들을 다른 각도에서 양 인 확보를 하는 면에 있

어서는 지 과 같은 시기에 수율 감을 하기 한 기본 인 인 라에

한 거를 공동으로 좀 투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 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 끝까지 남아 주시고 발표해 주시고 진진하게 토론해 주셔서 좌장으

로서 환경공학회를 표해서 감사드립니다.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장철 교수(사회):이상으로 물이용부담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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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주민지원등에 한 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7.8.3.>

제1조(목 ) 이 법  강 계(漢江水系) 상 원(上水源)  게 리

고 상 원 상 지역  질개 (水質改善)  주민지원사업  효

 추진 여 상 원  질  개 함  목  다.
  [ 개  2007.8.3.]

제2조( 의) 이 법에  사용 는 용어   다 과 같다. <개  2011.7.21., 

2013.7.16.>

  1. "상 원"이란 「 도법」 3조 2 에 른 상 원  말 다.

  2. " 도사업자"란 「 도법」 3조 21 에 른 도사업자를 말 다.

  3. " 염부 량(汚染負荷量)"이란 「 질  생태계 보 에  법

」 2조 7   8 에 른 질 염 질  특 질 해 질

 양  게  산(換算)  것  말 다.

  4. " 경 시 "이란 다  각 목  시  말 다.

    가. 「 도법」 2조 6 에 른 

    나. 「 도법」 2조 9 에 른 공공 처리시

    다. 「 도법」 2조 10 에 른 분뇨처리시

    라. 「가축분뇨  리  이용에  법 」 2조 9 에 른 공

공처리시

    마. 「 질  생태계 보 에  법 」 48조 2항에 른 폐

종말처리시 (이  "폐 종말처리시 "이라 다)

    . 그 에 질 염  지   시  통  는 

시

  5. "상 원 리지역"이란 강 계  다  각 목  구역 또는 지역  말

다.

    가. 「 도법」 7조에 라 지 ㆍ공고  상 원보 구역(이  "상

원보 구역"이라 다)

    나. 4조에 라 지 ㆍ고시  변구역{이  " 변구역(水邊區域)"이

라 다}

    다. 「 경 책 본법」 38조에 라 지 ㆍ고시  상 원 질 보

  특별 책지역(이  "특별 책지역"이라 다)

  6. " 리청"이란 상 원 리지역  리 는 특별시장ㆍ 역시장ㆍ도지사

(이  "시ㆍ도지사"라 다), 시장ㆍ군 ㆍ구청장(자 구  구청장  

말 다. 이  같다)  말 다.
  [ 개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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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용 범 ) ① 이 법  강 계  강 계에  취 (取水)  돗

 사용 는 강 계  모든 지역(이  이 조에  " 계 지역"

이라 다)에 여 용 다. 다만, 계 지역에 여는 2장ㆍ

3장  5장  용 지 아니 다.

  ② 1항에 른 구체 인 지역  범 는 경부  다.
  [ 개  2007.8.3.]

       제2장 수변구역의 지 ㆍ 리 <개정 2007.8.3.>

제4조(수변구역의 지 ㆍ해제 등) ① 경부장  강 계  질 보

 여 당 , 강( 당 부  충주 조 지 지  구간  

다), 북 강( 당 부  암 지  구간  다)  경안천

(「 천법」에 라 지  구간  다)  양안(兩岸)  다  각 

에 해당 는 지역  요 다고 인 는 지역  변구역  지

ㆍ고시 다. <개  2013.7.30.>

  1. 특별 책지역  그 천(「 천법」 2조 1 에 른 천  말

다. 이  같다)ㆍ 소(「 질  생태계 보 에  법 」 2조

14 에 른 소를 말 다. 이  같다)  경계 부  1킬 미  이내

 지역

  2. 특별 책지역 외  지역  그 천ㆍ 소(湖沼)  경계 부  500미

 이내  지역

  ② 경부장  1항에 른 변구역(이  " 변구역"이라 다)  지

ㆍ고시 면 다  각  어느 나에 해당 는 지역  변구역에

 외 여야 다. <개  2007.12.21., 2011.4.14.>

  1. 상 원보 구역

  2. 「개 구역  지   리에  특별조 법」 3조에 른 

개 구역

  3. 「군사 지  군사시  보 법」 2조 6 에 른 군사 지  군

사시  보 구역

  4. 「 도법」 2조 15 에 른 처리구역

  5. 「국토  계획  이용에  법 」 6조 1 에 른 도시지역과 

같  법 51조 3항에 른 지구단 계획구역(주거  다)

  6. 법  5932  강 계상 원 질개 주민지원등에 법  시행 

당시 자연부락이 어 있는 지역  4항에 른 지 실태 

조사 결과에 라 외 는 지역

  ③ 경부장  변구역이 2항 1 부  4 지  어느 나에 

해당 는 경우에는 통  는 차에 라 변구역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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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여야 다. 다만 1항에 라 변구역  지  지역이 다  

각  어느 나에 해당 는 사  「 도법」 2조 15 에 른 

처리구역  편입 는 경우에는 2항에도 불구 고 변구역 지

 해 지 아니 다. <개  2014.1.28.>

  1. 11조 2항에 른 주민지원사업  공공 처리시  부 또는 

일부가  경우

  2.  지 자 단체  장이 질개  등  여 변구역 지  해

지 아니  것  조건  변구역  일부에 공공 처리시  

 경우

  ④ 경부장  변구역  지 면 계 앙행 , 해당 지 자

단체  주민 , 가 등  조사  구 여 지 실태 조사 후 

 도지사  를 거쳐야 다.

  ⑤ 경부장  경부  는 에 라 변구역  게 

리 여야 다.
  [ 개  2007.8.3.]

  [ 목개  2014.1.28.]

제4조의2(수변구역 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경부장  4조 1

항에 라 지  변구역에 여 다  각  사항이 포함  리

본계획(이  " 변구역 리 본계획"이라 다)  5 마다 24조에 

른 강 계 리 원회  심 를 거쳐 립ㆍ시행 여야 다.

  1. ㆍ장  변구역 리계획

  2. 변녹지 등 변생태벨트 조 계획

  3. 변구역  토지매  황  계획, 그 에 경부  는 사

항

  ② 변구역 리 본계획  립 차, 립 시  등에 여 요  

사항  통  다.
  [본조신  2007.8.3.]

제4조의3(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경부장  4조

2 1항 2  변생태벨트 조 계획에 라 변생태벨트 조 사업

 시행 는 경우에는 다  각  사항이 포함  시행계획(이  "

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이라 다)  립 여야 다.

  1. 상지역  ㆍ면

  2. 조  간  일

  3.  시  종   조  법

  4. 그 에 변생태벨트 조 사업  시행과  사항  통

 는 사항

  ② 경부장  변생태벨트 시행계획  립 는 경우에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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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행  장  그 상지역  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

ㆍ구청장  견  들어야 다.

  ③ 경부장  변생태벨트 시행계획  립 거나 변경  경우에는 

그 내용  고시 여야 다. 다만, 통  는 경미  사항  

변경 는 경우에는 그러 지 아니 다.

  ④ 1항부  3항 지에  규  사항 외에 변생태벨트 시행계획  

립 차, 립시  등 변생태벨트 시행계획  립에 요  사항  

통  다.
  [본조신  2014.1.28.]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 제한 등) ① 구든지 변구역에 는 다  각 

 어느 나에 해당 는 시  새  (용도변경  포함 다. 이  

이 조에  같다) 여 는 아니 다. <개  2009.2.6., 2014.1.28.>

  1. 「 질  생태계 보 에  법 」 2조 10 에 른 폐

출시

  2. 「가축분뇨  리  이용에  법 」 2조 3 에 른 출시

  3. 다  각 목  어느 나에 해당 는 업(業)  는 시

    가. 「식품 생법」 36조 1항 3 에 른 식품 객업

    나. 「공 생 리법」 2조 1항 2   3 에 른 업ㆍ목

욕장업

    다. 「 진 법」 3조 1항 2 에 른 업

  4. 「건축법」 2조 2항 1 에 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다)  같  항 2 에 른 공동주택

  5. 「건축법」 2조 2항 6 에 른 종 시

  6. 「주택법」 2조 1 2  주택에 해당 는 노인복지시   다

 각 목  어느 나에 해당 는 시

    가. 「노인복지법」 32조 1항 1 에 른 양 시  경부

 는 입소 원 이상인 시

    나. 「노인복지법」 32조 1항 3 에 른 노인복지주택

    다. 「노인복지법」 34조 1항 1 에 른 노인요양시   경부

 는 입소 원 이상인 시

  7. 「청소 동 진 법」 10조 1 에 른 청소 시

  8. 「산업집   공장 립에  법 」 2조 1 에 른 공

장(농산  가공업 등 통  는 조업  는 공장  

「 질  생태계 보 에  법 」 2조 8  특 질 해

질  사용 지 아니 거나 생시키지 아니 는 시  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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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일  규모 이  시  외 다)

  ② 경부장  1항에도 불구 고 변구역에  다  각  어느 

나에 해당 는 시  상 원  질 보 에 지장이 없다고 인

는 경우에는 통  는 에 라 허가를   있다. 다

만, 2   3  시  변구역  4조 1항 2  지역에만 

허가를   있다. <개  2014.1.28.>

  1. 도 ㆍ철도  건   공사  시행에 라 임시  는 

폐 출시

  2. 가축분뇨를 「가축분뇨  리  이용에  법 」 2조 9 에 

른 공공처리시 에  처리  목  변구역에 는 출시

  3. (汚水)를 생  산소요구량과 부 질량(浮游物質量)이 각

각 1리 당 10 리그램 이 가 도  처리 는 1항 3  각 목 또

는 같  항 4 부  7 지  어느 나에 해당 는 시

  4. 「 도법」 3조 6 에 른 일 도

  ③ 계 행  장  개 행 를 거나 질   나쁘게  

우 가 있는 용도지역ㆍ지구 등  변구역에 새  지 거나 변경 여

는 아니 다. 다만, 군사목 상 요  경우 또는 질개  여 

통  는 특별  사 가 있는 경우  경부장  동 를 

 경우에는 그러 지 아니 다. <개  2014.1.28.>

  ④ 변구역  지 ㆍ고시  당시 이미 어 있는 1항 3 부  

8 지  시  등  리자는 변구역  지 ㆍ고시  후 3 이 

지난 날부 는 생 는 를 생  산소요구량과 부 질량이 

각각 1리 당 10 리그램 이 가 도  처리 여 여야 다. <신

 2014.1.28.>

  [ 개  2007.8.3.]

  [시행일 : 2016.1.1.] 5조 1항 4 , 5조 1항 5 , 5조 1항 6 , 5조 1항 7 , 

5조 1항 8

제6조( 당  하류구간에서의 오염행  제한 등) 당 과 잠실 보(蠶

室水中洑) 사이  강 본 (本流) 천구간에  행   리에 

여는 「 도법」 7조 3항부  5항 지  같  법 8조를 

용 다. <개  2014.1.28.>

  [ 개  2007.8.3.]

  [ 목개  2014.1.28.]

제6조의2(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리) ① 구든지 「 천법」 

2조 2 에 른 천구역에  「농약 리법」에 른 농약  「 료

리법」에 른 료를 사용 는 경우에는 경부  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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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야 다.

  ② 특별시장ㆍ 역시장ㆍ도지사ㆍ시장ㆍ군 ( 역시  군 를 포함 다)

ㆍ구청장  1항에 른  , 천구역  상 원 리지역에

 질 염  여 농약  료 사용에  조사, 단속 등 

경부  는 동    있다.
  [본조신  2014.1.28.]

제7조(토지등의 매수 등) ① 국가는 강 계  상 원보 구역, 변구역 

 상 원  질  보  여 요  지역  경부  

는 지역  토지 또는 그 토지에 부착  시 (이  "토지등"이라 다)

에 여 소 자가 국가에 토지등  매도 는 경우에는 20조에 

른 강 계 리  이를 매 (買收) 여 변생태벨트를 조 는 

등 강 계  질 개  여 용   있다. <개  2014.1.28.>

  ② 국가가 1항에 라 토지등  매   매  가격  「부동산가격

공시  감 평가에  법 」에 른 공시지가를  그 토지  

ㆍ 상ㆍ 경  이용 상황 등  고 여 평가  액  다. 다

만, 다  각  어느 나에 해당 는 경우에는 「공익사업   토

지 등  취득  보상에  법 」에 른 토지  업  손실 등에 

 보상액   매 가격    있다. <개  2014.1.28.>

  1. 4조 2 1항 2 에 라 변생태벨트 조 계획  립  지역  

토지등  매 는 경우

  2. 천ㆍ 소  경계 부  200미  이내  지역에  통  

는 에 라 다 인이 공동  매도 는 연  지역  토지등  매

는 경우

  ③ 국가는 1항에 라 매  토지등  매도 거나 임야  녹지 외  

용도  변경 여 는 아니 다. 다만, 미리 24조에 른 강 계 리

원회  합 를 거  경우에는 그러 지 아니 다.

  ④ 국가는 1항에 라 매  토지등 부  생 는 익(受益)  

20조에 른 강 계 리 에 납입 여야 다.

  ⑤ 1항과 2항에 른 토지등  매  차, 매  우  , 매  

가격  산  법  시 , 그 에 요  사항  통  다.
  [ 개  2007.8.3.]

       제3장 오염총량 리제의 실시 <개정 2007.8.3.>

제8조(오염총량 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① 경부장  강 계  이용

상황과 질상태 등  고 여 통  는 에 라 특별시ㆍ

역시ㆍ도(이  "시ㆍ도"라 다)  경계지  등 계구간별(水系區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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別) 목 질  시ㆍ도지사  여 고 이를 고시 여야 다. 다

만,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  여 통  는 에 

라 경부장  승인  아 해당 시ㆍ도  구역  계구간별 목

질  고시 는 지역  그러 지 아니 다.

  ② 경부장  경  토지 이용과 1항에 른 목 질  달

ㆍ 지  여 24조에 른 강 계 리 원회  를 거쳐 

염 량 리(汚染總量管理)에  본 침(이  " 염 량 리 본 침"

이라 다)  립 여 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 여야 다.

  ③ 염 량 리 본 침에는 다  각  사항이 포함 어야 다.

  1. 염 량 리목

  2. 염 량 리 상 염 질  종

  3. 8조 2 1항에 른 염 량 리 본계획  8조 3 1항에 

른 염 량 리시행계획  간

  4. 염부 량  산 법

  ④ 경부장  염 량 리  시행에 요  자료를 효  용

  보체계를 구축   있다. 이 경우 경부장  계 앙

행 , 지 자 단체, 공공 , 부출연  등 계  장에게 

요  자료를 출 도  요청   있 며, 요청   계  

장  특별  사 가 없 면 이에 라야 다.

  ⑤ 경부장   시ㆍ도지사는 염 량 리 상 염 질  계구간

별 목 질  조 , 염 량 리  시행 등에  검토ㆍ조사  연구

를 여 계 가 등  조사ㆍ연구  구 여 운   있다.

  ⑥ 5항에 른 조사ㆍ연구  구   운 에  사항  경부

 다.
  [ 개  2010.5.31.]

제8조의2(오염총량 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염 량 리

본 침에 라 다  각  사항이 포함  염 량 리 본계획(이  

" 본계획"이라 다)  립 여 경부  는 에 라 경부

장  승인  아야 다. 본계획  변경( 경부  는 경미

 사항  변경  외 다) 는 경우에도 또  같다.

  1. 지역개 계획  내용

  2. 지 자 단체별ㆍ 계구간별 염부 량  당

  3.  지역에  출 는 염부 량  량  그 삭감계획

  4. 지역개 계획  인 여 추가  출 는 염부 량  그 삭감계획

  ② 1항에 라 본계획  립 거나 변경 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안  마  후 공청회 등  열어 지역주민, 이해 계자, 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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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견  들   있다.

  ③ 본계획  승인  경부  다.
  [본조신  2010.5.31.]

제8조의3(오염총량 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특별시장ㆍ 역시장

ㆍ시장ㆍ군 ( 역시  군 는 외 다. 이  같다)는 본계획에 라 

다  각  사항이 포함  염 량 리시행계획(이  "시행계획"이라 

다)  립ㆍ시행 여야 다. 다만, 통  는 지역이 아닌 

지역  8조 1항에 른 목 질이 경부  는 에 

라 달 ㆍ 지 고 있다고 경부장 이 인 는 지역에 여는 그러

지 아니 다. <개  2014.1.28.>

  1. 연도별 지역개 계획

  2. 연도별 지 자 단체별ㆍ 계구간별 염부 량  당

  3. 연도별 염부 량  삭감이행계획

  4. 그 에 염 량 리  시행에 요  사항

  ② 특별시장ㆍ 역시장ㆍ시장ㆍ군 는 시행계획  립 는 데 요 면 

계 가  지역주민  견  들   있 며, 립  시행계획  

인  페이지 등  통 여 공개 여야 다. <개  2014.1.28.>

  ③ 시행계획  립 거나 변경  에는 특별시장ㆍ 역시장  경부

 는 에 라 지 경  장  승인  아야 며, 시장

ㆍ군 는 경부  는 에 라 다  각  구분에 라 승

인  아야 다. 다만, 경부  는 경미  사항  변경 는 

경우에는 그러 지 아니 다. <개  2014.1.28.>

  1. 8조 1항 본 에 라 계구간별 목 질이 고시  지역:  

도지사를 거쳐 지 경  장이 승인

  2. 8조 1항 단 에 라 계구간별 목 질이 고시  지역: 지

경  장과 를 거쳐 도지사가 승인

  ④ 특별시장ㆍ 역시장ㆍ시장ㆍ군 는 경부  는 에 라 

시행계획에  도  이행사항  평가  보고 (이  "평가보고 "

라 다)를 작 여 지 경  장  24조에 른 강 계 리

원회에 출 여야 다. 이 경우 시장ㆍ군 는  도지사를 거쳐 평

가보고 를 출 여야 다. <개  2014.1.28.>

  ⑤ 4항에도 불구 고 연도별  당  염부 량  과  시ㆍ군  

경우에는 도지사가 평가보고 를 작 여 출   있다. <신  

2014.1.28.>

  ⑥ 지 경  장  4항  5항에 라 출  평가보고 를 검

토  후 해당 평가보고 를 작  지 자 단체  장에게 시행계획  

원 게 이행  여 요  조 나 책  립ㆍ시행 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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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이 경우 요청   지 자 단체  장  특별  사 가 없

면 요청에 라야 다. <개  2014.1.28.>

  [본조신  2010.5.31.]

제8조의4(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① 경부장  또는 특별시장ㆍ

역시장ㆍ시장ㆍ군 는 통  는 에 라 다  각 에 

른  질  또는 허가 출 이나 출허용  용 는 자 

 경부  는 자에 여 경부  는 에 라 

종 구별ㆍ단 간별  염부 량  당 거나 출량  지   

있다. 이 경우 경부장  또는 특별시장ㆍ 역시장ㆍ시장ㆍ군 는 이해

계자가 지  내용  미리 알  있도  요  조 를 여야 다. <개

 2015.12.22.>

  1. 「 질  생태계 보 에  법 」 12조 3항  32조

  2. 「 도법」 7조

  3. 「가축분뇨  리  이용에  법 」 13조

  4. 「 경 염시  통합 리에  법 」 8조 1항

  ② 1항에 라 경부장 이 염부 량  당 거나 출량  지

면 특별시장ㆍ 역시장ㆍ시장ㆍ군   이해 계자  미리 여

야 다.

  ③ 특별시장ㆍ 역시장ㆍ시장ㆍ군 는 1항에 라 염부 량  당

거나 출량  지 면 이해 계자  미리 여야 다.

  ④ 1항에 라 염부 량  당 거나 출량  지  자(「 질 

 생태계 보 에  법 」 38조 2에 라 를 부착 여

야 는 자는 외 다)는 경부  는 에 라 염부 량과 

출량    있는 (器機)를 해당 사업장  염 지시 에 

부착ㆍ가동 여야 며,  결과를 사실  여 보존 여야 

다.

  ⑤ 경부장  또는 특별시장ㆍ 역시장ㆍ시장ㆍ군 는 1항에 라 

당  염부 량 또는 지  출량  여부를 인  여  

염부 량  당 거나 출량  지  자에 여 요  보고를 

게 거나 자료를 출 게   있 며, 계 공 원에게 해당 시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 여 염 질  채취 거나 계 ㆍ시 ㆍ장

 등  검사 게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를 는 공 원  그 

권  시 는 증 를 지니고 이를 계인에게 내보여야 다.

  ⑥ 경부장  또는 특별시장ㆍ 역시장ㆍ시장ㆍ군 는 1항에 라 

당  염부 량 또는 지  출량  과 여 출 는 사업자에게 

염 지시  개  등 요  조 를 명   있다.

  ⑦ 6항에 라 조 명   자는 경부  는 에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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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계획 를 경부장  또는 특별시장ㆍ 역시장ㆍ시장ㆍ군 에게 

출 여야 며, 그 명  이행 면 지체 없이 경부장  또는 특별시장

ㆍ 역시장ㆍ시장ㆍ군 에게 보고 여야 다.

  ⑧ 경부장  또는 특별시장ㆍ 역시장ㆍ시장ㆍ군 는 6항에 라 조

명   자가 그 명  이행 지 아니 거나 간 내에 이행

라도 검사 결과 1항에 라 당  염부 량 또는 지  출량

 계속 과 면 그 시  부 또는 일부에 여 6개월 이내  

간  여 조업 지를 명 거나 시  폐쇄를 명   있다. 이 경우 

시  개 거나 보 라도 당  염부 량 또는 지  출량 

이내  내 갈 가능 이 없다고 인 는 경우에만 시  폐쇄를 명

여야 다.

  ⑨ 8항에 른 조업 지 또는 폐쇄명  처분  경부  

다.
  [본조신  2010.5.31.]

  [시행일 : 2017.1.1.] 8조 4

제8조의5(총량 과부과 ) ① 경부장  또는 특별시장ㆍ 역시장ㆍ시장

ㆍ군 는 8조 4 1항에 라 당  염부 량 또는 지  출량

 과 여 출  자에 여는 량 과부과 (이  "부과 "이라 

다)  부과ㆍ징 다.

  ② 1항에 라 부과  부과   해당 염 질에 여 「 경

염시  통합 리에  법 」 15조 1항 또는 「 질  생태계 

보 에  법 」 41조에 른 출부과 이나 「 경범죄 등  단

속  가 처벌에  법 」 12조에 른 과징 ( 질 부분에 부과

 과징 만 해당 다)이 부과  경우에는 그에 해당 는 액  감액

다. <개  2014.1.28., 2015.12.22.>

  ③ 부과  과 출이익( 염 질  과 출함 써 지출 지 아니

게  그 염 질  처리 용  말 다)에 과 별(超過率別) 부과

계 (賦課係數), 지역별 부과계   횟 별 부과계 를 곱 여 산

, 각 부과계 , 부과  구체 인 산 법  그 에 요  사항

 통  다.

  ④ 1항에 라 부과  내야 는 자가 납부 지 내지 아니 면 

가산  징 다.

  ⑤ 4항에 른 가산 에 여는 「국 징 법」 21조를 용 다.

  ⑥ 부과 과 4항에 른 가산  「 경개 특별회계법」에 른 

경개 특별회계  입(歲入)  다.

  ⑦ 경부장  특별시장ㆍ 역시장ㆍ시장ㆍ군 가 부과ㆍ징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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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가산  일부를 통  는 에 라 징 용  지

  있다.

  ⑧ 경부장  또는 특별시장ㆍ 역시장ㆍ시장ㆍ군 는 부과 과 가산

 내야 는 자가 납부 지 내지 아니 면 국  체납처분   또

는 「지 외 입  징  등에  법 」에 라 징 다. <개  

2013.8.6.>

  [본조신  2010.5.31.]

  [시행일 : 2017.1.1.] 8조 5

제8조의6(과징 ) ① 경부장  또는 특별시장ㆍ 역시장ㆍ시장ㆍ군 는 

8조 4 8항에 라 조업 지를 명 는 경우  그 조업  지

면 다  각  어느 나에 해당 는 경우에는 조업 지를 갈 여 3

억원 이  과징  부과   있다. 다만, 경부  는 경우에

는 조업 지를 갈 여 과징  부과   없다.

  1. 해당 지역주민  생 에 뚜  지장  가  우 가 있는 경우

  2. 고용ㆍ 가 등 국민경 에 미 는 향이 심 다고 경부장 이 인

는 경우

  3. 그 에 공익  여 경부장 이 요 다고 인 는 경우

  ② 1항에 라 과징  부과 는 행  도 등에 른 과징

 액 등에 여 요  사항  경부  다.

  ③ 경부장  또는 특별시장ㆍ 역시장ㆍ시장ㆍ군 는 사업장  규모, 

사업내용  특 , 행  도  횟  등  고 여 2항에 

른 과징  액  2분  1  범 에  가 거나 감경   있다. 다만, 

가 는 경우에도 과징  액  3억원  과   없다.

  ④ 과징  징  등에 여는 8조 5 6항부  8항 지  규

 용 다.
  [본조신  2010.5.31.]

제8조의7(허가의 제한) ① 경부장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 ( 역시

 군 를 포함 다. 이  이 조에  같다)ㆍ구청장  8조 3 4항  

5항에 른 평가보고 결과 연도별 당 염부 량  과  경우에는 

「건축법」 11조, 「 경 염시  통합 리에  법 」 6조, 

「 질  생태계 보 에  법 」 33조  「가축분뇨  리 

 이용에  법 」 11조에도 불구 고 건축  신축, 폐 출시

  출시  를 허가 지 아니   있다. <개  2014.1.28., 

2015.12.22.>

  ② 경부장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 ㆍ구청장  1항에 라 건

축허가 등  지 아니 는 경우에는 경부  는 에 라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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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는 지역, 간  상  미리 고시 여야 다. 이 경우 

고시에 여는 「토지이용규  본법」 8조를 용 다. <개  

2014.1.28.>

  [본조신  2010.5.31.]

  [시행일 : 2017.1.1.] 8조 7

제8조의8(오염총량 리의 불이행에 한 제재 등) ① 계 행  장

 8조 2 1항 2 에 른 염부 량  과 거나 특별  사  없

이 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립ㆍ시행 지 아니 는 시ㆍ도  시ㆍ군

( 역시  군  외 다. 이  같다)에 여는 다  각  사항에 

 승인ㆍ허가 등  여 는 아니 다.

  1. 「도시개 법」 2조 1항 2 에 른 도시개 사업  시행

  2. 「산업입지  개 에  법 」 2조 5 에 른 산업단지  개

  3. 「 진 법」 2조 6 에 른 지  같  조 7 에 른 

단지  개

  4. 통  는 규모 이상  건축  등 시  

  ② 경부장  또는 계 행  장  계 행  장이 1항

 거나 지 자 단체  장이 8조 3 6항에 른 요청  이행

지 아니 면 다  각  어느 나에 른 조 를   있다. <개  

2014.1.28.>

  1. 재  지원  단ㆍ삭감 등 재 상 요  조

  2. 「 질  생태계 보 에  법 」 2조 10 에 른 폐

출시   또는 변경  

  ③ 경부장  2항 2 에 라  는 경우에는 그 상 

지역  시  고시 여야 다. 이 경우 고시에 여는 「토지이용규

 본법」 8조를 용 다.
  [본조신  2010.5.31.]

제9조(행 제한의 용 배제) 8조 3에 라 시행계획  립ㆍ시행 는 

시ㆍ군에 여는 통  는 에 라 「 경 책 본법」 

38조 2항에 른 행  일부를 용 지 아니   있다. <개  

2010.5.31., 2011.7.21.>

  [ 개  2007.8.3.]

제10조(오염총량 리비용 등의 우선지원) 24조에 른 강 계 리 원

회는 본계획  시행계획  립ㆍ시행 는 시ㆍ도  시ㆍ군에 여

는 통  는 에 라 염 량 리에 요  용  일부를 

지원   있다.
  [ 개  2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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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주민지원사업 등의 실시 <개정 2007.8.3.>

제11조(주민지원사업) ① 리청  다  각  어느 나에 해당 는 주

민 또는 지역에  지원사업(이  "주민지원사업"이라 다)에  계

획  립ㆍ시행 여야 다. 이 경우 24조에 른 강 계 리 원회

 심 를 거쳐야 다. <개  2008.12.31., 2014.1.28.>

  1. 상 원 리지역 또는 그 지역  주민

  1 2. 상 원 리지역에 토지ㆍ건축  등  소 고 해당 상 원 리지

역  는 시ㆍ군ㆍ자 구(이  "시ㆍ군ㆍ구"라 다)에 거주 는 

주민  그 주민이 거주 는 마

  2. 강 계 안에  주민  자 인 노 에 여 연평균 질  통

 는  이내  경부  는 일  간 이상 

지 고 있는 지역  경부장 이 인 는 지역

  3. 상 원 리지역  는 시ㆍ군ㆍ구 지역  상 원 리지역 면 , 

거주인구 등  고 여 경부  는 에 합  지역

  ② 주민지원사업  종 는 다  각  같다. <개  2008.12.31.>

  1. 농림축산업  시  , 농(有機營農)  지원 등 소득증

사업

  2. 주민편익시   지원 등 복지증진사업

  3. 자재(敎育機資材) 공  등 사업

  4. 통  는 염 질 를  시 과 도    

를  지원사업

  5. 상 원보 구역  지  「 도법」 7조 3항 2 에 라 행

가 어 생업  지 는 것이 곤란 다고 인 는 사람  이주

(移住)나 업(轉業)에  지원

  6. 주택개량에 사용 는 자 지원 등 그 에 통  는 직ㆍ

간  지원사업

  ③ 주민지원사업에  계획  립, 시행 차, 부 내용  재원(財

源) 분  과 주민지원사업  지원 상이 는 주민 또는 지역  

범  등에 여 요  사항  통  다. <개  2008.12.31., 

2014.1.28.>

  ④ 주민지원사업에 여는 「 도법」 9조  10조를 용 지 아

니 다. <개  2008.12.31.>

  [ 개  2007.8.3.]

제11조의2(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한 리) ① 통  

는 마 회 등 주민공동체는 주민지원사업  취득  토지 등 부동산

에 여 리청  동  없이는 해당 부동산  양도 거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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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는 아니 다.

  ② 1항에 른 주민공동체는 주민지원사업  취득  토지 등 부동산

에  소 권등 에 리청  동  없이는 양도 거나 권  

거나 압 ㆍ가압 ㆍ가처분 등  목 이   없는 재산임  

통  는 에 라 부 등 (附記登記) 여야 다.

  ③ 2항에 른 부 등 는 소 권보존등  또는 이 등  동시에 신

청 여야 다.

  ④ 부 등  이후에 부 등  내용  여  계약, 처분, 그  

행 는 효  다.
  [본조신  2014.1.28.]

제11조의3(친환경 청 사업의 지원) ① 잠실 보 상 지역  는 

리청  질 염  소 면  지속가능  지역  도 는 사업

(이  " 경 청 사업"이라 다)에  계획  립ㆍ시행   있다. 

이 경우 24조에 른 강 계 리 원회  심 를 거쳐야 다.

  ② 강 계 리 원회는 「산림자원  조   리에  법 」 2

조에 른 산림면 , 강 계 역면  등 상 원  질보 에 여

다고 인 는 분요소를 고 여 경 청 사업 지원에  분

원  다.

  ③ 경 청 사업에  계획  립, 시행 차 등 사업 시행에 요

 사항  경부  다.
  [본조신  2015.2.3.]

제12조(기술  재  지원 등) 경부장 과 계 앙행  장  

통  는 에 라 11조 1항 1   2 에 해당 는 지

역  사업장에 여 염 지시   운 ㆍ 리에 요  

ㆍ재  지원    있다. <개  2008.12.31.>

  [ 개  2007.8.3.]

제12조의2(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 에 한 지원) 24조에 른 강

계 리 원회는 경부  는 폐 출시 이나 폐 종말처리시

 ㆍ운 는 자가 경부  는  이내  폐 를 출

는 경우에는 통  는 에 라 질 염 지시  운

용 일부를 지원   있다.
  [본조신  2007.8.3.]

       제5장 환경기 시설 설치 진 등을 한 조치 <개정 2007.8.3.>

제13조(수질개선사업) ① 특별시장ㆍ 역시장ㆍ시장ㆍ군 는 매  다  각 

 사항이 포함  질개 사업에  계획(이  " 질개 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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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다)  립ㆍ시행 여야 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 역시장  

경부장  승인  아야 며, 시장ㆍ군 는 미리  도지사  

 후 경부장  승인  아야 다. <개  2010.5.31.>

  1. 24조 1항 1 에 른 종합계획  부 추진계획

  2. 경 시    운 ㆍ 리 계획

  3. 지  등 재원  보계획

  4. 그 에 상 원  질개  여 경부  는 사항

  ② 8조 3에 라 시행계획  립ㆍ시행 는 특별시ㆍ 역시ㆍ시ㆍ군

 질개 사업계획  립ㆍ시행 는 것  본다. <개  2010.5.31.>

  ③ 1항  2항에  규  사항 외에 질개 사업계획  립ㆍ시

행에 요  사항  경부  다. <신  2010.5.31.>

  [ 개  2007.8.3.]

제14조(토지ㆍ물건 는 권리의 수용 등) ① 4조 3에 른 변생태벨

트 조 사업  시행 는 자 또는 13조에 른 질개 사업  시행

는 자(이  "사업시행자"라 다)는 「공익사업   토지 등  취득 

 보상에  법 」에 른 토지ㆍ 건 또는 권리를 용 거나 사용

  있다. <개  2014.1.28.>

  ② 4조 3에 라 립  변생태벨트 시행계획  경부장 이 고시

거나 13조에 라 질개 사업계획에  경부장  승인이 있

면 「공익사업   토지 등  취득  보상에  법 」 20조

1항과 22조에 른 사업인   사업인  고시가 있는 것  보

며, 재결신청(裁決申請)  같  법 23조 1항과 28조 1항에도 불

구 고 사업계획에  는 사업  시행 간 내에 이를   있다. 
<개  2014.1.28.>

  ③ 경부장 , 특별시장ㆍ 역시장ㆍ시장ㆍ군 는 다  각  어느 

나에 해당 는 경우에는 통  는 에 라 지체 없이 다  

각  구분에 른 내용  당사자에게 통보 여야 다. <개  

2014.1.28.>

  1. 경부장 : 4조 3에 라 변생태벨트 시행계획  고시  경우 

그 내용

  2. 특별시장ㆍ 역시장ㆍ시장ㆍ군 : 13조에 라 질개 사업계획  

경부장 이 승인  경우 그 내용

  ④ 1항에 른 토지ㆍ 건 또는 권리  용에  재결   토지

용 원회는 앙토지 용 원회  다. <개  2014.1.28.>

  ⑤ 1항에 른 용이나 사용에 여 이 법에 특별  규 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   토지 등  취득  보상에  법 」

 용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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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  2007.8.3.]

  [ 목개  2014.1.28.]

제15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변생태벨트 시행계획에  경부장

 고시나 질개 사업계획에  경부장  승인이 있 면 그 사업

시행자는 다  각  허가ㆍ지 ㆍ승인ㆍ인가 또는 해  등(이  "인ㆍ

허가등"이라 다)   것  본다. <개  2007.12.27., 2008.3.21., 

2009.6.9., 2010.4.15., 2010.5.31., 2014.1.14., 2014.1.28.>

  1. 「국토  계획  이용에  법 」 56조 1항에 른 개 행

 허가

  2. 「 천법」 30조에 른 천공사 시행  허가  같  법 33조에 

른 천  용허가

  3. 「도 법」 36조에 른 도 공사 시행  허가  같  법 61조에 

른 도 용  허가

  4. 「사도법」 4조에 른 사도(私道) 개  허가

  5. 「폐 리법」 29조 2항에 른 폐 처리시  승인

  6. 「 도법」 17조ㆍ 49조에 른 도사업  인가  같  법 52

조ㆍ 54조에 른 용 도  인가

  7. 「 도법」 6조 1항에 른 도 본계획  승인과 같  

법 16조에 른 공공 도공사  시행허가

  8. 「 도법」 11조에 른 공공 도(분뇨처리시 만  말 다)  

인가

  9. 「자연공원법」 23조에 른 공원  용  사용  허가

  10. 「농지법」 34조에 른 농지 용  허가

  11. 「산지 리법」 14조ㆍ 15조에 른 산지 용허가(山地轉用許

可)  산지 용신고, 같  법 15조 2에 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

신고, 같  법 25조에 른 토 채취허가( 재만  말 다), 「산림

자원  조   리에  법 」 36조 1항ㆍ 4항에 른 입목

벌채등  허가ㆍ신고  「산림보 법」 9조 1항  2항 1 ㆍ

2 에 른 산림보 구역(산림 자원보 구역  외 다)에  

행  허가ㆍ신고  같  법 11조 1항 1 에 른 산림보 구역

 지 해

  12. 「사 사업법」 14조에 른 벌채 등  허가  같  법 20조에 

른 사 지(砂防地)  지 해

  13. 「 지법」 5조에 른 지조  허가  같  법 23조에 른 

지 용  허가

  14. 「농어 법」 23조에 른 농업생산 시 이나 용 (用水)

 목  외 사용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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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장사 등에  법 」 27조 1항에 른 연분 (無緣墳墓)  

개장허가

  16. 「공 면 리  매립에  법 」 8조에 른 공 면  

용ㆍ사용허가, 같  법 28조에 른 공 면  매립면허  같  

법 38조에 른 공 면매립실시계획  승인

  17. 삭  <2010.4.15.>

  ② 경부장  4조 3에 라 변생태벨트 시행계획  고시 거나 

13조에 라 질개 사업계획  승인   그 계획에 1항 각  

사항이 포함  경우에는 계 행  장과 미리 여야 다. 
<개  2014.1.28.>

  ③ 2항에 라  요청   계 행  장  요청   

날부  20일 이내에 견  출 여야 며, 그 간 내에 견  출

지 아니  경우에는 견이 없는 것  본다. <신  2014.1.28.>

  ④ 1항 각  어느 나에 해당 는 사항  장 는 계 앙행

 장이 그 처리 과 차를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경

부장 에게 통보 여야 다. <개  2014.1.28.>

  ⑤ 경부장  4항에 른 처리 과 차 등  통보 면 이를 

통합 여 고시 여야 다. <개  2014.1.28.>

  [ 개  2007.8.3.]

제15조의2(특 수질유해물질의 리 등) ① 「 질  생태계 보 에 

 법 」 2조 8 에 른 특 질 해 질(이  "특 질 해 질"

이라 다)  출시  ㆍ운 는 자는 특 질 해 질  종 , 

취 량ㆍ 출량, 출량 이 계획(이  " 출량 이 계획"이라 다)  

경부장 에게 출 여야 다. 출량 이 계획  변경 는 경우에

는 변경  사  내용 등  재  변경계획  출 여야 다.

  ② 출량 이 계획  립  경부  다.

  ③ 경부장  2 마다 출량 이 계획에  이행 여부를 인

여야 다.

  ④ 경부장  3항에 른 인 결과 이행실 이 출량 이 계획

에 미달  경우에는 그 출량 이 계획  출  자에게 그 계획  이

행 도  명   있다.

  ⑤ 경부장  계 공 원  여  특 질 해 질  사용 거

나 출 는 사업장 등에 출입 여 특 질 해 질  취 량과 출량

 조사 게   있다. 이 경우 출입ㆍ조사 는 공 원  그 권  나

타내는 증 를 지니고 이를 계인에게 내보여야 며, 명과 출입  시

간ㆍ목  등   면  계인에게 내주어야 다.

  ⑥ 경부장  특 질 해 질  출시  ㆍ운 는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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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량 이 계획  출 지 아니 거나 경부장 에게 출  계획  

이행 지 아니  경우에는 1항에 라 출  자료  5항에 른 조

사 결과를 공   있다.
  [본조신  2007.8.3.]

제15조의3( 거의 리 등) ① 「 도법」 2조 6 에 른  

또는 「 질  생태계 보 에  법 」 51조에 른 거

(配水管渠)를 ㆍ운 는 자(이  이 조에  "사업자"라 다)는 

경부  는 에 라 그 거를  검사 여야 다. 이 

경우 이상(異常)이 있 면 거가 상 능  지 도  보 거나 

꾸는 등 요  조 를 여야 며, 그 내용  고 종  날

부  10 간 이를 보존 여야 다. <개  2013.7.16.>

  ② 경부장  사업자에게 1항에 른 검사  조  결과를 출

도  요구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이를 지체 없이 출 여야 

다.

  ③ 경부장  1항에 라 요  조 를 지 아니  사업자에게 

그 시  개 이나 그 에 요  조 를 명   있다.
  [본조신  2007.8.3.]

제15조의4(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계 행  장  강 본

 이에 직  입 는 지 (支流)  경계 부  통  는 거

리 이내  지역에 여는 「폐 리법」 2조 8 에 른 폐

처리시   매립시  를 허가 거나 승인 여 는 아니 다.
  [본조신  2007.8.3.]

       제6장 재원의 확보  리 <개정 2007.8.3.>

제16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질개 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

에 드는 사업 를 보  여 시ㆍ도  시ㆍ군ㆍ구에 질개 특별

회계(이  "특별회계"라 다)를   있다. <개  2010.5.31., 

2014.1.28.>

  ② 특별회계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 ㆍ구청장이 리ㆍ운 다.
  [ 개  2007.8.3.]

제17조(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① 특별회계  입(歲入)  다  각  

같다.

  1. 국가 또는 시ㆍ도  보조

  2. 일 회계  다른 특별회계 부  입

  3. 20조에 른 강 계 리 부  입

  4.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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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1 부  4 지  규 에 른 자  운용  생 는 익

  ② 특별회계  출(歲出)  다  각  같다. <개  2010.5.31., 

2014.1.28.>

  1. 22조 각 (같  조 1 ㆍ 6   8 는 외 다)  사업에 

드는 용

  2. 그 에 상 원  질개  여 통  는 사업에 드

는 용

  ③ 특별회계  산 편 ㆍ결산  운용 등에 요  사항  해당 지

자 단체  조  다.
  [ 개  2007.8.3.]

제18조(재 상의 특별조치) ① 국가는 질개 사업  원 게 시행  

여 요 면 질개 사업  시행 는 지 자 단체에  재  

지원    있다.

  ② 국가는 상 원 리지역  는 지 자 단체에 여 질개

사업에 드는 용  다른 지역에 우 여 보조ㆍ 자 또는 지원   

있다.
  [ 개  2007.8.3.]

제19조(물이용부담 의 부과ㆍ징수) ① 도사업자는 주민지원사업과 질

개 사업 등  재원  조  여 통  는 공공 역

부  취  원 (原水)를 직  또는 (淨水) 여 공 는 종 

요자에게 사용량에  부담 (이  " 이용부담 "이라 다)  

통  는 에 라 부과ㆍ징 여, 20조에 른 강 계

리 에 납입 여야 다. 다만, 다  각  어느 나에 해당 는 경

우에는 그러 지 아니 다.

  1. 종 요자가 상 원 리지역에 거주 는 경우

  2. 천 지용  사용 는 경우

  ② 다  각  어느 나에 해당 는 자가 통  는 공공

역 부  취 는 경우에는 통  는 에 라 자 가 

취 는 원  양에 른 이용부담  20조에 른 강 계 리

에 납입 여야 다.

  1. 「 도법」 3조 11 에 른 용 도  자

  2. 「 천법」 50조 1항에 른 천  사용자

  ③ 2항 2 에도 불구 고 다  각  어느 나에 해당 는 자는 

이용부담  부과 상에  외 다.

  1. 「 원개 진법」 3조에 른 원개 사업자  용  

운 는 자

  2. 천 를 농업용  사용 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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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도사업자는 통  는 에 라 취 량ㆍ공 량,  손

실  등 이용부담  산 과 에 요  자료를 24조에 른 

강 계 리 원회에 출 여야 다.

  ⑤ 이용부담  산  법, 부과ㆍ징  법, 납입 차 등에 여 

요  사항  통  다.

  ⑥ 2항 2 에 른 천  사용자에 여 통  는 

에 라 이용부담  감면   있다.

  ⑦ 도사업자는 이용부담  납부 자가 이용부담  내지 아

니 면 지  체납처분  에 라 징   있다. 이 경우 도사업

자가 지 자 단체가 아니면 통  는 에 라 해당 지역

 는 지 자 단체  장에게 징 를 탁   있다.

  ⑧ 경부장  2항 각  어느 나에 해당 는 자가 이용부담

 20조에 른 강 계 리 에 납입 지 아니 면 국  체납처

분  에 라 징   있다.

  ⑨ 경부장  8항에 라 징  이용부담  20조에 른 

강 계 리 에 납입 여야 다.

  ⑩ 7항에 른 이용부담  강 징 에 여는 「 도법」 68

조 2항과 3항  용 다.

  ⑪ 이용부담  부과ㆍ징 는 지역에 여는 「 도법」 9조, 

10조  11조를 용 지 아니 다.
  [ 개  2007.8.3.]

제20조(한강수계 리기 의 설치) 19조에 라 부과ㆍ징  이용부담

 효  리  여 24조에 른 강 계 리 원회에 

강 계 리 (이  " "이라 다)  다.
  [ 개  2007.8.3.]

제21조(기 의 재원)  다  각  재원  조 다.

  1. 이용부담

  2. 매  토지등 부  생 는 익과 토지등  매도 액

  3. 국가 외  자가 출연(出捐) 는 ㆍ 품, 그  재산

  4. 일시차입 (해당 연도 이용부담  입계획 도 내  다)

  5. 운용 익
  [ 개  2007.8.3.]

제22조(기 의 용도)  다  각  어느 나에 해당 는 용도  

운용 다. <개  2010.5.31., 2014.1.28., 2015.2.3.>

  1. 6조 2 1항에 른 에 라 경작자가 입  손실 보상

  1 2. 7조에 른 토지등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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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 8조 1항에 른 목 질이 달 ㆍ 지 는 지역  통

 는 질 이상  지 는 지역  질 리에 요  용  

지원

  1 4. 8조 5항에 른 조사ㆍ연구  운  지원

  1 5. 10조에 른 염 량 리에 요  용  지원

  2. 주민지원사업

  3. 12조 2에 른 질 염 지시  운  지원

  4. 13조 1항 2 에 른 경 시  ㆍ운  지원

  5. 특별회계에  출연

  6. 이용부담  부과ㆍ징 에 요  용  지원

  7. 24조에 른 강 계 리 원회  운

  8. 28조 1항에 른 개  요청  이행에 요  용  지원

  9. 경 청 사업  지원

  10. 그 에 상 원  질개  여 통  는 사업
  [ 개  2007.8.3.]

제23조(기 의 운용ㆍ 리) ①  24조에 른 강 계 리 원회

가 운용ㆍ 리 다.

  ② 강 계 리 원회는  효 인 운용ㆍ 리를 여 다  각 

 사항이 포함   운용계획  5 마다 립ㆍ시행 여야 다. 
<신  2014.1.28.>

  1. 질개 계획    입ㆍ지출  운용  망에  사

항

  2. 이용부담  부과ㆍ징   21조 각   재원별 조 계획

에  사항

  3. 그 에 효 인  운용ㆍ 리를 여 강 계 리 원회가 

는 사항

  ③ 강 계 리 원회는  운용  과를 평가 여 그 결과를  

운용에 여야 다. <신  2014.1.28.>

  ④ 1항부  3항 지에  규  사항 외에  운용과 리 등에 

요  사항  통  다. <개  2014.1.28.>

  [ 개  2007.8.3.]

제24조(한강수계 리 원회의 설치) ① 강 계 상 원  질 리를 

 다  각  사항  ㆍ조  여 강 계 리 원회(이  

" 원회"라 다)를 다.

  1. 강 계  질개   염 질삭감 종합계획

  2. 변구역 리 본계획  립에  사항

  3. 이용부담  부과ㆍ징 에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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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운용ㆍ 리에  사항

  5. 그 에 통  는 사항

  ② 원회는 법인  다.

  ③ 원회는 경부차  원장  며, 다  각  자를 원  

다. <개  2008.2.29., 2013.3.23.>

  1. 국토 통부  고 공 원단에 속 는 일 직공 원  천 리를 담

당 는 자  국토 통부장 이 지명 는 자

  2. 울특별시ㆍ인천 역시ㆍ경 도ㆍ강원도ㆍ충청북도  부시장 또는 부

지사(해당 지 자 단체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인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 는 자를 말 다)

  3. 「 국 자원공사법」에 른 국 자원공사 사장

  4. 「 원개 진법」 3조에 른 원개 사업자  용  

운 는 자

  ④ 원장  원회를 며 원회  사 를 다.

  ⑤ 강 계  계 지 자 단체는 원회가 결  사항에 라야 

다.

  ⑥ 원회  업 를 지원  여 통  는 에 라 사

국    있다.

  ⑦ 원회에 여 이 법에 규  것 외에는 「민법」  사단법인에 

 규  용 다.

  ⑧ 원회  운 , 그 에 요  사항  통  다.
  [ 개  2007.8.3.]

제24조의2(특별 책지역수질보 책 의회의 설치) ① 원회는 「 경

책 본법」 22조에 라 고시  특별 책지역  질보   지역주민

 삶  질 향상  여 요  경우에는 다  각 에 해당 는 사람

 구 는 특별 책지역 질보 책 회(이  " 회"라 다)를 

  있다.

  1. 경부 소속 공 원

  2. 특별 책지역과 계 는 지 자 단체  소속 공 원

  3. 특별 책지역과 계 는 지 자 단체  장이 추천 는 주민

  ② 원회는 회  운   동에 요  용  지원   있다.

  ③ 회  구 ㆍ 능  운  등에 요  사항  통  

다.
  [본조신  2010.5.31.]

제25조(기 의 회계기 ) ①  입과 지출에  업 를  

여 사 국에 출납명 과 출납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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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출납명 과 출납 에 여는 「회계 계직원 등  책임

에  법 」  용 다.
  [ 개  2007.8.3.]

제7장 보칙 <개정 2007.8.3.>

제26조( 담기구의 설치) ① 국가는 강 계 상 원 질개  업 를 효

 행  여 담 구를 다.

  ② 삭  <2011.4.28.>

  [ 개  2007.8.3.]

제27조(민간 수질감시활동 지원) 국가  지 자 단체는 강 계 상 원 

질 보   민간단체  질감시  보 동  지원   있다.
  [ 개  2007.8.3.]

제28조(개선 요청 등) ① 경부장  강 량  부족, 조 (藻類) 생 등

 인 여 상 원  질이 악 었거나 악  우 가 있다고 인

면 다  각  어느 나에 해당 는 자에게  량 증 , 상 원 

(浚渫), 조  거, 상 원 주변  면(水面) 청소 등  요청   

있다.

  1. 시ㆍ도지사

  2. 시장ㆍ군 ㆍ구청장

  3. 도사업자

  4. 「 건   주변지역지원 등에  법 」 15조 1항에 른 

리청과 같  조 2항에 른 탁 리자

  5. 「 원개 진법」 3조에 른 원개 사업자  용  

운 는 자

  6. 면  소 ㆍ  등  법에 라 실질  지 는 자

  ② 경부장 이나 계 지 자 단체  장  이 법 또는 이 법에 른 

명 이나 처분   자에 여 인ㆍ허가등  취소, 공사  지, 

시  개 ㆍ이  또는 거, 그 에 요  조 를 도  계 행

 장에게 요청   있다.

  ③ 1항과 2항에 라 요청   1항 각  자나 계 행

 장   량  늘릴 경우 용  공 에 지장  주게 는 등  

특별  사 이 없 면 그 요청에 라야 다.
  [ 개  2007.8.3.]

제28조의2(청문) 경부장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 ㆍ구청장  8조

4 8항에 른 폐쇄명  는 경우에는 청  실시 여야 다.
  [본조신  2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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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권한의 임) 이 법에 른 경부장  권  통  

는 에 라 그 일부를 그 소속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

ㆍ구청장에게 임   있다. <개  2010.5.31.>

  [ 개  2007.8.3.]

제29조의2(벌칙 용 시의 공무원 의제) 24조 3항에 른 원  공

원이 아닌 원  같  조 6항에 른 사 국  임직원  공 원이 

아닌 임직원  「 법」 129조부  132조 지  규 에 른 벌

 용  에는 공 원  본다.
  [본조신  2014.1.28.]

       제8장 벌칙 <개정 2007.8.3.>

제30조(벌칙) ① 다  각  어느 나에 해당 는 자는 5  이  징

역 또는 5천만원 이  벌 에 처 다. <개  2010.5.31., 2015.2.3.>

  1. 5조 1항에 른 행   자

  2. 5조 2항에 른 허가를 지 아니 고 시   자

  3. 8조 4 8항에 른 조업 지명  또는 폐쇄명   자

  ② 6조에 른 행   자는 2  이  징역 또는 2천만원 

이  벌 에 처 다. <개  2015.2.3.>

  ③ 15조 3 3항에 른 시  개 명  등  이행 지 아니  자는 

1  이  징역 또는 1천만원 이  벌 에 처 다.
  [ 개  2007.8.3.]

제31조(양벌규 ) 법인  자나 법인 또는 개인  리인, 사용인, 그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  업 에 여 30조  행 를 

면 그 행 자를 벌 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  벌

 과(科) 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행 를 지  

여 해당 업 에 여 상당  주  감독  게 리 지 아니  경우에

는 그러 지 아니 다.
  [ 개  2008.12.31.]

제32조(과태료) ① 다  각  어느 나에 해당 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  과태료를 부과 다. <신  2010.5.31., 2014.1.28.>

  1. 6조 2 1항  여 농약이나 료를 사용  자

  1 2. 8조 4 4항에 른 를 부착 지 아니 거나 가동 지 아니

 자

  2. 8조 4 4항에 른  결과를 ㆍ보존 지 아니 거나 거짓

 ㆍ보존  자

  3. 8조 4 5항에 른 계 공 원  출입ㆍ검사를 거부ㆍ 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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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② 다  각  어느 나에 해당 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  과태료

를 부과 다. <개  2010.5.31., 2014.1.28.>

  1. 8조 4 5항에 른 보고를 지 아니 거나 거짓  보고  자 

또는 자료를 출 지 아니 거나 거짓  출  자

  2. 8조 4 7항에 른 개 계획 를 출 지 아니 거나 거짓  

출  자 또는 명 이행 보고를 지 아니 거나 거짓   자

  3. 11조 2 2항에 른 부 등 를 지 아니 거나 거짓 또는 부

 법  부 등 를  자

  4. 15조 2 1항에 른 출량 이 계획  출 지 아니 거나 거

짓  작  자

  5. 15조 2 4항에 른 명  이행 지 아니  자

  6. 15조 2 5항에 른 계 공 원  출입ㆍ조사를 거부ㆍ 해 또는 

 자

  7. 15조 3 1항에 른 검사ㆍ조 를 지 아니  자 또는  보

존 지 아니 거나 거짓   자

  8. 15조 3 2항에 른 자료를 출 지 아니 거나 거짓 자료를 

출  자

  ③ 1항  2항에 른 과태료는 통  는 에 라 

경부장  또는 특별시장ㆍ 역시장ㆍ시장ㆍ군 가 부과ㆍ징 다. <개  

2008.12.31., 2010.5.31.>

  ④ 삭  <2008.12.31.>

  ⑤ 삭  <2008.12.31.>

  [본조신  2007.8.3.]

    부칙  < 13172 , 2015.2.3.>  

이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  날부  시행 다. 다만, 30조 1항   

2항  개 규  공포  날부  시행 다.



